


CONTENTS

1. 초기 상담 5

� 초기상담	개요	 6

� 초기상담	스크리닝의	활용	 8

� 초기상담	시스템	사용	매뉴얼	 10

� 초기상담의	영역	및	필요	내용	예시(국기초)	 12

� 초기상담을	위한	상담기법(강점관점)	 14

� 초기	상담	사후관리-자치구사례	 15

� 초기	상담	사례	 19

2. 긴급복지지원사업 23

�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24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32

3. 원스톱 복지상담서비스 45

� 원스톱	복지상담	서비스	정의	 46

� 원스톱	복지상담서비스	업무	분야	및	절차	 46

4. 한눈에 보는 기준 및 구비 서류 47

� 한눈에	보는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48

� 한눈에	보는	사회보장급여	신청	구비서류		 50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1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개요	및	절차	 52

�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53

� 보장가구	 54

� 부양의무자	 57

� 소득재산조사	 59

� 근로능력판정	 62

� 차세대행복e음	입력방법	 64

6.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77



7.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81

8. 차상위지원사업 85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86

�	 차상위	자활	 90

�	 차상위	장애(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92

�	 차상위	계층	확인	 95

9. 한부모지원사업 97

10. 어르신복지서비스 105

�	 기초연금	사업	 106

�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09

�	 장기요양서비스	 109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11

�	 무료급식서비스	 112

11. 장애인복지서비스 113

�	 장애인	등록	절차	 114

�	 장애인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116

�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관리	 116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121

�	 장애인연금	 121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및	지원	 123

�	 장애인	활동	지원	 124

�	 발달	재활	서비스	 124

�	 장애인	콜택시	및	장애인	복지콜	 126

�	 장애인	바우처	택시	 127

�	 장애인	출산비용	 127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28

12.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131



13. 가족복지서비스 135

� 임신지원서비스-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	 136

� 출산통합서비스	 139

1. 행복출산등록 139

2. 첫만남	이용권 147

3. 다둥이	행복카드 148

4.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149

� 양육서비스 153

1. 부모급여 153

2. 아동수당 157

3. 가정양육수당 160

4. 보육료 162

5. 유아학비 170

6. 아이돌봄지원사업 172

14. 아동 · 청소년 서비스 177

� 아동급식	 178

� 청소년증	발급		 184

15. 사례관리 187

� 사례관리란?	 188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로서	사례관리	 188

�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	 188

� 동	사례관리	사업비	 192

16. 주거복지 213

� 공공임대주택	 214

� 임대료	지원	 216

� 주거	전문	상담관	 218

17. 서울시 주요 사업 221

� 서울시	사회적	고립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222

� 돌봄SOS	서비스	 240

� 서울시	금융	취약계층	종합지원	 245

참고문헌	 250

부록	요금감면서비스	안내	 252



1. 초기 상담



6서울시복지재단

1. 초기 상담

1  초기상담의 개요

 	 초기상담의	정의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이	접촉하는	첫	단계로서	대상자의	의뢰	동기,	근본적인	문제	상황	및	복지	

욕구를	파악하는	것

※		초기상담	단계에서	상호신뢰관계	형성에	성공해야	이후	기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서비스에	대

한	긍정적	효과가	제고될	수	있음	

 	 초기상담의	기능

	 •	 국민이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	및	단계

	 •	 사회보장	급여유형	결정과	서비스	연계	내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 수집

	 •	 복지담당	공무원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직무

 	 초기상담의	대상자

	 •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	등의	사회보장	지원욕구로	상담을	요청하거나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

	 •	 특히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로	의뢰된	경우,	최우선	대상이	됨

 	 초기상담시	직원의	업무분장[일반]

	 •	 	직급과	직렬과	무관하게	모든 직원이	기본적으로	초기상담 수행.	특히	전화상담, 내방상담은 팀과 무관

하게 공통적으로 수행

	 •	 	복지1팀(복지행정팀)의	경우,	사회보장	급여	안내ㆍ신청ㆍ접수과정에서	긴급하고	심각한	사회보장지원	

욕구가	있는	주민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	다만,	대상자의	특성이나	상담수행	여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복지2팀(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연계할	수	있어야	함

	 •	 	복지2팀(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경우,	특정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정보가	없이	내방하는	주민,	복지사

각지대로	발굴ㆍ의뢰되는	주민,	사회보장	지원이	불충분한	주민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상담을	수행.	

필요한	경우,	연계형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	 적정인력	배치와	원활한	업무협조	등	수행여건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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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상담	흐름도(보건복지부)

안내/신청/접수
+		필수질문초기상담

사회보장
급여신청

기타
급여신청

급여/지원 신청

급여사업	기준

서비스
연계

통합
사례관리

타	사례관리사업
연계

드림

스타트

방문

건강관리

중독관리

통합지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정신건강

사례관리

맞춤돌봄

지원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연계	기준

 

▶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구원별	주요	문제를	포함하여	파악	

▶	 	당사자의	주요	문제	파악	시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영역(주요현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확인	

▶	 문제의	심각성,	필요한	지원에	대한	대상자의	우선순위	등	의견을	확인할	것	

▶		 각	가구원의	학력,	직업,	건강상태,	문제(원인)	및	원하는	지원,	가구원별	연락처	등은	반드시	확인

초기상담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Tip

 	 초기상담과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

	 •	 	초기상담,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종합	상담,	방문	상담,	모니터	상담,	기초	상담,	상담	개입,	건강	상

담	등의	너무 다양한 용어가 등장함

	 •	 	초기상담	후	처음	상담을	한	사람이	서비스	연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공공의	조직문화와	의식이	팽배

해	본인의	개별업무와	관련되지	않으면	상담을	꺼리는	경향이	있음

	 •	 	대상자	내방	후	상담한	내용은	사소한	것이라도	기록에	남기는	것이	요구되나	업무의	과부화로	누락되

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수시로	변경되는	복지제도에	따라	업무	파악이	어려워	초기	상담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음

	 •	 	대상자의	초기상담이	진행되면	각기	다른	업무를	맡은	담당자가	추가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진행과정

이	필요함.	기본적	욕구	확인	후	분야별	담당자가	2차	상담을	진행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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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멤버십	제도	안내

 복지멤버십이란?

	 •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

	 •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

 신청	대상	:	전	국민	누구나	가능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국내에	거주하는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

국인(등록	외국인의	경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복지로’

	 •	 	방문신청	:	신청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2  초기상담 스크리닝의 활용

 	 초기상담	스크리닝	도구의	용도

	 •	 	국민기초수급,	긴급복지	등	공적	급여	지원,	특히	가정방문	상담,	서비스	연계,	통합	사례관리가	필요한

지를	확인하는	것

 	 초기상담	스크리닝	대상자	기준

	 •	 	스크리닝	도구는	다양한	욕구	영역을	포괄하면서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따로	스크리닝하지	않음

	 •	 다만,	대상자	특성에	따라	필수	질문	영역(예시-돌봄	영역)을	제시하고	심층	사정이	필요한지를	체크

 	 초기상담	스크리닝	요령

	 •	 	경제,	건강,	주거,	돌봄,	일자리,	교육,	안전,	권익,	지원	체계	영역에서	지원	필요	여부와	해당	지원	방안

을	일차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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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상담	스크리닝	요령

영역 상담	내용 필요	지원

경제

생계비(식비,	의료비,	주거비,	학비,	공과금	등)	지출에	지원이	필요하다.

□	예(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내용	:	 	 	 	 	 	 	 	 	 	 	 	 	 	 	 	 )

□	아니오(활용하고	있는	자원	:	 	 	 	 	 	 	 	 	         	 )

□	사회보장급여	신청

□	읍면동	서비스	연계

□	기타

채무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

□	예(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내용	:	 	 	 	 	 	 	 	 	 	 	 	 	 	 	 	 )

	 	 (채무	규모	:		 	 	 	 	 	 									 	 	 	 	 	 	 	      	 	 )

□	아니오(활용하고	있는	자원	:	 	 	 	 	 	 	 	 	 	 	       	 )

□	사회보장급여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기타

신체

건강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뇌질환,	암,	상해	등으로	치료나	수술,	약물복용	

관리,	상담등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	예(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질환,	도움요청	내용	:	 	 	 	 	 	    	 )

□	아니오(활용하고	있는	자원	:	 	 	 	 	 	 	 	 	 	 	      	 )

□	방문	건강관리

□	방문	건강관리	외	보건소	사업

□	의료급여	사례	관리

□	기타

정신

건강

치매,	정신질환,	우울,	중독,	재난,	범죄	피해,	사고	경험,	자살	시도	등으로	

치료나	수술,	약물복용	관리,	상담	등	도움이	필요하다.

□	예(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질환,	도움요청	내용	:	 	 	 	 	 	    	 )

□	아니오(활용하고	있는	자원	:	 	 	 	 	 	 	 	 	 	 	 	 	    	 )

□	방문	건강관리

□	의료급여	사례	관리

□	치매안심센터

□	정신	건강	사례	관리

□	중독	통합	관리	지원

□	자살예방센터

□	기타

주거

주거	환경	개선(냉난방,	위생,	안전,	편의시설	등)이나	퇴거위기	등으로	

주거지로	옮기는데	지원이	필요하다.

□	예(도움	필요	내용	:	 	 	 	 	 	 	 	 	 	 	 	 	 	     	 	 	 )

□	아니오(활용하고	있는	자원	:	 	 	 	 	 	 	 	 	 	      	 	 	 )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읍면동	서비스	연계

□	기타

돌봄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	일상생활(식사,	용변	처리,	옷	입기,	몸	씻기,	세탁,	

청소,	외출	등)과	사회생활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	예(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내용	:	 	 	 	 	 	 	 	 	 	     	 )

     	(주된	돌봄	제공자	:	 	 	 	 	 	 	 	 	 	 	 	 	 	 	 	    	 )

□	아니오(활용하고	있는	자원	:	 	 	 	 	 	 	 	 	 	 	 	 	    	 )

□	드림스타트

□	장기	요양

□	노인	돌봄

□	장애인	활동	지원

□	기타

일자리

일자리를	구하거나	현재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지원이	필요하다.

□	예(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내용	:	 	 	 	 	 	 	 	 	 	 	 	   	 )

□	아니오(활용하고	있는	자원	:	 	 	 	 	 	 	 	 	 	 	 	 	 	   	 )

□	고용복지	+	센터

□	장애인고용공단

□	기타

교육

학업	유지나	학력	취득,	장래	탐색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

□	예(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내용	:	 	 	 	 	 	 	 	 	 	 	    	 )

□	아니오(활용하고	있는	자원	:	 	 	 	 	 	 	 	 	 	 	 	 	    	 )

한국어	구사나	정보	이해,	자녀	양육	등	일상생활	기술	습득,	평생학습	

등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

□	예(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내용	:	 	 	 	 	 	 	 	 	 	 	    	 )

□	아니오(활용하고	있는	자원	:	 	 	 	 	 	 	 	 	 	 	 	 	    	 )	

□	교육복지	우선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

□	읍면동	서비스	연계

□	기타

안전

자해를	포함하여,	학대	예방	및	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

□	예(피해자와	피해	내용	:	 	 	 	 	 			     	 	 			 	 )	□	아니오

야간	또는	휴일	응급상황	대처에	지원이	필요하다.

□	예(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내용	:	 	 	 	    					 		 		 )	□	아니오

□	아동보호전문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가정폭력상담소

□	성폭력상담소

□	자살예방센터

□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용 

급안전알림서비스

□	기타

권익

채무조정,	파산ㆍ면책,	회생,	소송지원,	변호	등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나	인권침해예방	및	구제와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

□	예(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내용	:	 	 	 	 	 	 	 	 	 	 	 	    	 )

□	아니오(활용하고	있는	자원	:	 	 	 	 	 	 	 	 	 	 	 	    	 	 )

□	법률구조공단

□	법률홈닥터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기타

지원

체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어서	지지망	구축이	필요하다.

□	예	 	□	아니오(도움을	주는	사람과	수준	:	 	 	 	 	 	 	    	 )

(가족구성원	중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	:	 	 	 	 	 	 	 	    	 	 )

□	의사소통	지원	필요(	□	발달	장애인		□	다문화가족	)

□	성년	후견인

□	기타

종합
판정

□	사회보장급여	신청	 □	서비스	연계	 □	통합	사례	관리	 □	타	사례	관리	사업	연계			(기타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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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기상담 시스템 사용 매뉴얼

 	 행복e음	대상자	자격(조사결정	→	통합조사	및	결정)

1.	초기상담	

  ▶ 단순상담	:		복지대상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제공	가능한	급여	및	서비스를	판단하여	급여	서비스의	맞춤	

안내	실시

  ▶ 요청접수	:		사회보장급여(변경)신청,	서비스연계,	사례관리의뢰,	긴급복지요청,	민간서비스	등	연계

2.	통합상담관리	(통합조사	및	결정)

  ▶	기존	통합조사표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에	대한	사항	입력

초기상담 및 통합상담 관리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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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e음	대상자	상담내역	확인(상담신청	→	초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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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기상담의 영역 및 필요내용 예시 (국기초)

상담영역 필요내용

가족사항	및 
생활실태

・현재	주민등록상	가구원

・가족관계	및	과거	가족력

가구구성	및 
건강상태

・가구구성	형태(단독가구,	한부모,	조손)

	 -	별도가구	보장	여부	확인,	부양의무자	완화	적용대상	여부	확인

・장애여부	파악	및	질환	유무	파악

	 -	심한장애(기존1~3급)은	근로능력	없음

	 -	심하지않은장애(기존4~6급)은	근로능력미약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

・병원진료	유무	파악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	파악(질병	또는	부상이	있는	경우)

	 -	발급가능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2개월	이상)	제출

	 -	발급불가	:	조건제시유예를	위한	진단서	제출(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산정특례	대상	확인	:	상담내역	기록(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필요	없음)	

소득	및	재산사항
・과거	및	현재	소득활동	유무(실업급여	받으면	종료	후	다음달	신청)

・재산사항	파악(자동차	꼭	확인)

거주현황

・임대(전세,월세)‧임차	여부	및	무료임차	여부

・전대차	경우	월세를	내고	있으면	전대차	관계	확인서	작성(13페이지	참조)

	 -	무료임대인	경우	별도가구특례만	주거비	지원	안내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와의	주거	및	소득현황	

	 -	주거급여만	신청의	경우도	부양의무자	대상자	파악	

・가족관계해체	주장	시	해체	사유를	소명서	제출	등

주요욕구 ・책정을	원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특이사항
・긴급지원	신청	및	지원	여부	등

・상담내역에	쓰기	힘든	내용은	포스트잇으로	전달

▶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해당이	되면	해당에	체크

▶	대상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에	체크

▶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통하여	판단.	초기상담	대상자의	의뢰사유와	특성에	따라

서	질문의	순서와	세부내용은	달리할	수	있음

▶	문제영역은	아니지만	긴급요구와	서비스신청	지원요구를	질문할	수	있음

초기상담 질문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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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서식4호-전대차	관계	확인서

전대차 관계 확인서

전	차	인
(수급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																																			

:

:

전	대	인
(임차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																																			

:

:

주택소재지

사용현황 □	주택	전체	 	 	 	 □	주택	일부

사용인	부담액 월	 	 	 	 	 	 	 	 	 	 원(보증금	 	 	 	 	 	 	 	 	 	 원)

본인이	임대차	하고	있는	주택	등을	위	전차인(수급자)이	위와	같은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14서울시복지재단

5  초기상담을 위한 상담기법(강점관점)

“클라이언트가 처한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

 	 강점관점	사회복지	실천원칙	(Saleebey,	2006)1)

 • 첫째,	모든	개인,	가족	지역사회는	강점을	갖고	있다.	

 •  둘째,	역경은	도전이자	기회라고	본다.	즉,	트라우마,	학대,	질병과	투쟁(struggle)은	상처일	수	있지만	

동시에	도전과	기회의	자원이	될	수	있다.

 • 셋째,	인간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한계를	정하지	말고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염원을	진지하게	찾는다.

 •  넷째,	이용자와	협력함으로써	그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은	

협력자나	자문가로	가장	잘	정의될	수	있다.	

 •  다섯째,	모든	환경은	자원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본다.	이용자가	종종	역기능적	지역사회의	산물로	묘사되

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높은	범죄율,	낮은	학교	참석율,	청소년	임신	등),	이	때	사례관리자는	사무실을	

떠나서	클라이언트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긍정적인	자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상담의	기본은	이것!

	 •	 	상담의	기본은	공감과	경청의	자세이다.	대상자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준다.

	 •	 	건강한	반응의	모범을	보인다.	침착한,	예의바른,	정돈된,	도움이	되는	기본	정보	수집	시	형식적으로	질

문하는	것을	지양하고,	상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파악하도록	한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질문의	이유를	설명하고	바로	물어볼	수	있다.

	 •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민감하게	파악한다.		

	 •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상자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경험하고	있는	반응에	대한	정상화,	대처기

술을	제공한다.

	 •	 	상담자가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대상자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	내에서	시도하거나	변경

해	볼	수	있도록	돕는다.

 	 전화상담은	이렇게!

	 •	 상담	시	주변	환경을	조용하게	유지한다.

	 •	 	대상자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대면	상담	보다	더	신중하게	경청하고	대상자의	언어표현,	감정(울

고	있는지,	흥분	또는	분노상태	등),	의도	등에	대해	세심하게	파악한다.

	 •	 대상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이야기	도중	말을	끊지	않도록	한다.

	 •	 부드럽고	낮은	음성으로	대화하고	상담	중	가능한	한	불필요한	질문은	피한다.

	 •	 상담	중	대상자의	이야기를	요약정리하면서	상담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한다.

1)	 Saleebey,	D.	2006.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4th	Allyn	and	Ba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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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인다.(대화의	흐름이	끊기거나	침묵이	있는지		대상자의	말이	끝났는지,	상

담자가	이야기를	시작해도	되는지)	

	 •	 대상자가	침묵을	보일	경우	전화기	넘어	반응이	확인된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

	 •	 음성으로만	상담이	진행되므로	목소리	높낮이,	속도	등	의사	표현에	유의한다.

	 •	 대상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다른	업무를	하면서	전화	받지	않는다.	

	 •	 대상자가	전화를	끊기	전에	상담을	종료하지	않는다.

 	 상담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	

	 •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본인의	능력을	과장하지	않는다.

	 •	 도움을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	 대상자의	행동이나	감정을	섣불리	판단하고	병리화하지	않는다.

6  초기상담과 사후관리-자치구 사례

사례 ① 마포 리마인드 콜 (Mapo Remind Call) 사업

 	 추진배경

	 •	 주민센터	최초	방문	복지상담	주민에	대한	종합상담서비스 제공	필요

	 •	 최초	복지상담자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

	 	 -	 	생활고로	복지	상담을	받았으나	지원신청을	하지	않으면,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복지서비스	지원	등	사

후관리를	받지	못함

 ※	오피스텔	거주	80대	노인	사망	사건

	 	 	거주지	퇴거요구와	생활비	마련	방법	부재로	기초수급자	신청	상담을	하였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곤란을	겪다가	사망

 • 비수급 복지상담자 관리	체계	미비

	 	 -	 비수급계층	주민은	일회성	내방상담	후	복지사각지대로	남게	되는	경우	발생

	 	 -	 개인의	관심과	민감성에	의존하는	상담이	아닌	관리가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절차	필요

 	 추진방향

	 •	 위기	상황	판단을	위한	최초	상담지	개발‧활용으로	상담	직원	간	복지		감수성	편차	해소

	 •	 최초	상담자가	복지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리마인드	상담을	통한	사후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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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팀장의	역할부여로	복지담당자의	위기개입	및	서비스연계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확인	및	환류	할	수	

있는	복지슈퍼바이저	역할	수행

 • ‘종합상담 - 리마인드 상담 - 위기개입 평가’로	이어지는	공식적	업무	프로세스	확립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내방	상담자	중	저소득	법정급여	최초상담자	및	전입자	등

※	필수연계대상 ①	복지급여	관련	신규상담자

②	기초연금	연령도래	신청자중	위기상황자

③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전입자

 • 최초상담자	리마인드	상담‧관리  

복지팀장
복지상담전문관

・	리마인드상담	
주기	및	주요	 
문제	논의

・	필요시	동	주민
센터	내부	사례
회의	상정 

➋
리마인드 
상담협의

➌
리마인드 
상담실시

복지팀장

・	리마인드상담	대상자	
관리‧주기적	상담 
(행복e음	입력)

・	복지정보제공,	서류 
준비	지원

・적극적‧지지적	상담

복지상담전문관

・	최초상담대상 
여부	확인

・	내방상담자의 
위기상황	파악	
후	내용보고 
(내부결재)

➊
최초상담 
및 보고

복지팀장

・	필요시	재방문		
또는	전화상담		
요청토록	안내		
후	종결

➍
리마인드 
상담종결・	안내받은	복지	

급여	신청	 
서류	제출

・위기상황	해소

・신청서제출	포기

・전출‧사망	등

기타

복지급여 신청

 • 전입	복지대상자(수급자,	차상위)	상담‧관리

담당	복지플래너

・	최초상담지	활용

・	전입자	위기 
상황		판단	등 
상담	결과	보고

➋

전입자 상담

➌
전입자 

관리계획 논의

복지팀장	
담당	복지플래너

・	전입자	모니터링	 
주기,	위기	판단에	
따른	대응방안,	 
리마인드	상담	여부	
논의

모니터링 
총괄담당자

・	행복e음	통한	 
전입	복지대상자

・	명단정비 
(2주1회)

・	담당복지플래너	
지정	통보

➊
전입 복지 

대상자 명단 확인

담당복지플래너

・	모니터링	주기에		
맞는	정기적 
생활실태	파악

・	수시상담을	통한	
정보제공	및 
위기상황	지원

➍
정기모니터링    
및 수시상담・	내부사례회의	

상정

・	긴급지원

・	정기	모니터링	
주기	결정	등록

위기가구

・	정기	모니터링 
주기	결정	등록

일반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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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상담기록지	양식

최초 상담지

“나는 당신의 첫 복지공무원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요욕구 피상담자가	호소하는	주요내용

생활실태

1.	가구구성	:	노인	단독	/	노인	부부	/	한부모	/	부부중심	/	중장년	단독	/	청년	단독	/	기타(						)

2.	가구원	질환	및	장애	유무	:	치료중인	질환,	장애내역	등

3.	가구원	근로유무	:	상시근로	/	정기적	일용근로	/	비정기적	일용근로

4.	소득:	가구	소득형태(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공적부조	등)	가구	소득	금액(												원)

5.	주거형태	:	자가	/	전세	/	보증부	월세	/	기타(고시원,	모텔,	노숙	등)

6.	재산(주거,	금융,	차량	등):	보증금(																	)		금융재산(																	)		차량(															)		

7.	부채	:	부채	종류(은행	또는	저축은행대출	/	카드대출	/	사채	등),	금액(																											원)

8.	연체‧체납(건보,	공과금,	월세	등)	:	연체내용,	연체기간,	연체금액

사회관계망

9.	부양의무자	:	비상연락	가능	번호

10.	모임‧종교활동	등	여부	:

11.	힘든	마음과	상황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관계	/	비상연락	가능	번호

위기상황
판단

□		건보료/공과금/월세	등	연체ㆍ체납이	3개월	이상	된	경우	

□		퇴거위기에	있거나	고시원ㆍ모텔	거주	등	주거가	안정되지	못한	경우

□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로	향후	생활비	마련	방법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		도움을	받을	만한	사회관계망이	없거나	매우	빈약한	경우

□		상담중	감지되는	불안ㆍ우울ㆍ자살사고(시도)의	징후가	있는	경우

□		기타	상담자의	위기	판단(																																																																																																									)

상담자	의견

※	네	가지	이상의	위기상황	:	‘반드시’	복지플래너	즉시	연계,	팀장의	3일	내	리마이드	상담	및	가정방문	실시

(국가/서울형)긴급복지 □		필요					□		불필요

복지플래너	연계 □		즉시	연계					□		복지플래너	연락처	안내

리마인드	상담

(팀장수행)

최초 □		3일	내					□		1주일	내	

주기 □		주1회	2주간			□		주1회	3주간			□		주1회	4주간			□		기타(														)

상담자
조치내역

신청서	배부	(내용	:																																																																																																																									)

신청서	미배부	(사유	:																																																																																																																						)

기타	(내용	:																																																																																																																																				)

기타

상담일 상담자

※	복지팀장님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이후	연락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렸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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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② 용산2가동 복지상담관 상담 관리

 	 상담	후	확인	필요가구에	대한	대장	작성

	 •	 복지상담관	관리대장	양식

연번 날짜 상담자 대상자 생년월일 상담내용
1차

(내용/점검일)
2차

(내용/점검일)
3차

(내용/점검일)

1 00 ◯◯◯ ◯◯◯ 00000-1

*확인필요가구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조회

기존	계약서로 

접수	가능	안내

(재안내/0월0일)

주거급여 

접수	완료

(조사중/0월0일)

주거급여 

책정	완료

(종료/0월0일)

2 00 ◯◯◯ ◯◯◯ 00000-2

*확인필요가구

도시가스	단전 

예고서들고	내방

서울형	긴급지원 

연결	맞춤형	복지 

급여	재안내

(재안내/0월0일)

서울형긴급지원 

완료	주거접수중

(조사중/0월0일)

 	 복지상담관	상담	사후관리	업무	순서

	 •	 상담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가구의	경우	<*확인필요가구>라는	제목을	작성하고	상담내용을	작성한다.

	 •	 행복e음에서	상담_	상담	현황	전체를	엑셀로	다운	받는다.

	 •	 상담내용	중	<*확인필요가구>라고	작성한	상담	내용을	간추린다.

	 •	 	상담관별로	본인의	상담자에	대해	2차,	3차	점검을	하고	행복e음에	레코딩하고,	엑셀로	점검결과를	

작성한다.

	 •	 점검표를	엑셀로	만들어	결정한	주기별	점검을	한다.	필요시	주간	혹은	월간으로	점검

	 	 ①	주간	:	사례회의시	공유하고	동료	슈퍼비전	자료로	이용

	 	 ②	월간	:	매월	점검결과는	1,	2,	3차에	걸쳐	최종	종결	내용	확인

	 •	 월별	관리대장	진행여부를	매월	내부	결재	받는다.	

 	 업무	활용	평가	및	후기

	 •	 수기	대장은	작성하였으나	상담관별	대장관리에	편차가	큼

	 •	 상담관	업무가	바쁘고	행복e음에	레코딩하기에도	벅차서	별도	업무가	되지	않도록	조절	필요

	 •	 사례회의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는데	유용함.

	 •	 수기대장은	계속적인	점검표	작성에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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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모	주무관	:		상담관	하는	날은	하루종일	상담하기도	바빠서	다시	민원인을	생각해	볼	여력이	없었는데	

점검표를	통해	나의	상담을	돌아보게	되요

류모	주무관	:		이렇게	모니터링	하니	초기	상담을	꼼꼼하게	작성하게	되요

윤모	주무관	:		불안했던	상담	업무가	나름	모니터링	보호장치가	있어	나와	민원인	모두에게	다시	한번	기회	

있는	안정감을	줘요

박모	주무관	:		긴급한	경우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바로	사례회의를	통해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어요

7  초기상담 사례(※ 2022	복지현장대응컨설팅	사례모음집	사례	발췌)

case1.	무리한	복지지원을	요구하는	대상자의	초기	상담

여러분이라면	이런	경우	초기상담을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대상자	정보

・수급자인	70대	독거	어르신

・심장	수술	병력이	있음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

대상자	상황

・지방에서	생활	중	전세임대주택이	선정되어	서울로	이사함

・이사하면서	사용하던	살림살이를	모두	버리고	왔다고	함

・	가족과	단절되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예전	담당자는	잘했다”라고	반복하여	표현함

・	전화와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옴

이사를 왔으니 살림에 필요한 모든 가전제품 및 용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사 때마다 복지 업무 담당자들에게 같은 요구를 해왔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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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이해

•		어떤	대상자는	우리에게	불행을	과시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함.	자

신이	얼마나	불행하고	괴로운지를	상대에게	알려	주변	사람들을	걱정시키고,	자기를	돕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속박하고	지배하며	자원을	끌어내려	하는	것임.	그	이유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주위	어느	사람

도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임.	

•		하지만	우리는	공공복지를	수행하는	공무원이지	봉사자나	자선사업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복지

대상자들의	연약함이나	취약함이	무기나	권력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명확한	기준을	제

시할	수	있어야	함.	

고려사항

•		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에서	지침과	규정에	따라	대

상자의	욕구를	지원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임.

•		대상자의	지속적인	지원요청이나	반복적인	요구사항에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재원

과	자원을	동원하여	지침과	규정에	맞게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재차	안내하도록	

노력해야함.	

•	다만,	지원	결정을	하는	원칙(지침과	규정)이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을	유념.

•		계속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	규칙에	따라	동일	민원으로	3회	답변을	한	후부터는	답변	없이	

종결	처리하고	감사실과	협업하여	대응하는	방법	고려도	필요함.

대응방안

•		이러한	무리한	민원은	팀(조직)의	원칙을	바로	세워	주변	모두가	같은	논리(이론)로	통일하여	대응하도록	

함.	초기상담에서	무리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책을	주려고	하는	것은	어려움.	

•		우선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팀	사례	회의를	개최하여	본	건에	대해	기관의	대처	방향을	정하고	무

리한	민원의	대응책을	준비(대응방안에	대해	기록한	것을	내부결재)하여야	함.	

•		민원인이	사무실로	찾아와	소란을	유발할	시에는	팀원	모두가	함께	대응하는	것도	필요함.	지속적인	전화	

민원에	대해서는	대기하는	다른	민원과	처리해야	할	업무로	많은	상담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점을	사전에	

알리고	제한된	시간동안만	상담을	진행함.	

•		여러	차례	안내와	제지를	한	후에도	협박성	전화가	계속될	시에는	녹취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

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관련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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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2.	무기력하고	비자발적인	대상자의	초기	상담

여러분이라면	이런	경우	초기상담을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대상자	정보

・만	40세	미혼의	남성	1인	가구

・고아로	신생아	때부터	보육원에서	성장함

・대학	중퇴	후	일용근로를	하며	생활함

대상자	상황

・	주거비를	체납하고	방	안에	고립돼있어	우려된다며	대상자가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동주민센터로	도움을	요청함

・동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하고,	긴급	복지를	통한	지원을	받게	됨

・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된	대상자가	자활센터	게이트웨이	과정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수급자격이	종료됨

・	사례관리자가	전화상담을	시도해도	거의	연결이	되지	않고	대면상담	시에도 

대상자가	말을	하지	않아	상담	진행이	어려운	상태임

・무기력증	치료를	위해	병원	진료를	안내했으나	거부함

대상자가 무기력하고 상담 시에도 비자발적인 상태로 사례관리 진행이 어렵습니다.

진행을 종결하기에는 대상자가 걱정됩니다. 어떻게 개입하면 좋을까요?

대상자	이해

•		대상자는	삶	전반에	대해	가치를	못	느끼거나	자기혐오가	강하여	행복이나	재미를	느낄	수	없는	상태와	우

울감이	지속되는	상태임

대응방안

•		이런	경우	대상자	스크리닝을	하며	표출되는	욕구가	파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초기	상담과정에서는	

단순한	일상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여	지역	내	전문기관과의	연계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		무기력,	우울	대상자의	특성상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의	협조가	필요함.

•		그리고	대상자에게	초기상담	과정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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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3.	무리한	복지지원을	요구하는	대상자의	초기	상담

여러분이라면	이런	경우	초기상담을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대상자	정보

・만	59세의	중년	여성	1인	가구

・가정폭력으로	이혼하였으며	2인의	성인	자녀가	있음

・음주	문제로	결혼	생활	중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경험이	있음

・대부분의	경우	만취	상태로	집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음

・자녀의	직장에	전화해	욕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자녀와는	분가	상태임

대상자	상황

・층계가	위험한	옥탑에	거주하고	주취상태에서	넘어져	골절이	잦음

・비위생,	상처치료	방치,	자살	시도로	식도가	타서	음식을	삼키는	것이	어려움

・알코올	중독이	있으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폭음이	잦음

・자녀	방은	잘	정리되었으나	대상자가	사용하는	공간은	방치된	쓰레기로	악취가	남

1.  자살하겠다는 말을 한 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실제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  대상자 집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 상태이고, 만취 상태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다.’라는 민원을 반복해서 올립니다. 어떻게 개입해야 할까요?

대상자	이해

•		반복적인	자살시도	경험과	공공기관에	지속적	자살예고를	하고	있음.	하지만	찾아가도	만날	수	없고	음주

상태가	지속되어	원활한	소통과	상담이	진행되기	어려움

대응방안

•		자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초기상담을	담당하는	직원들	스스로가	매우	당황하며	어떻게	말을	이어나갈지,	

개입을	해야할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경우	자살을	수단화	하는지	목적화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함.	

•		자살을	수단화	하는	경우는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제어를	통해	행동수정을	반복해서	해야함.	예를	들어	지금	

전화를	받는	직원이	오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수단적	자살을	이야기	할	때는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	119

에	구조요청을	하겠다는	응답을	하고	실제	신고를	진행하도록	함.

•		자살을	목적화	하는	경우는	위기상황에	대한	위기개입을	즉각적으로	실시하고	초기	상담	이후	전문기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과	공조하여	대응하도록	함.



2. 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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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사업개요

	 1)	주요내용	:		일시적인	위기	사유(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가구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화재,	

휴‧폐업,	실직	등)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

	 2)	지원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신청‧접수	절차

구분 주요	내용 처리기관

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요청	: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

・신고	: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	/	신고의무자

	 -	의료기관종사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	별정우체국	직원,	학원	운영자,	강사,	직원,	통장,	부녀회장	등

・신고접수	:	읍면동,	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동	/	구

현장 
확인

・목적	:	위기상황을	파악하여	지원여부	결정

・주체	:	읍면동	또는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		경찰소방서등	행정기관,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복지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

・시기	:	1일	이내	현장확인	실시

	-		야간	또는	공휴일	129	요청	또는	신고연계	받은	경우	우선	대상자와	전화	등을	통하여	상황	확인	→	

필요성	신속하게	판단	및	현장	확인	등	실시

동	/	구

지원결정 
및	지급

・시기	: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	결정,	72시간 이내 

지원할수	있도록	노력
구

사후조사

・목적	: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하여	우선	실시한	선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확보

・시기	: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	

구

적정성 
심사

・목적	:	‘선지원	후조사의	원칙’을	악용하는	부적정	사례	방지

・주체	:	긴급지원심의위원회(기존	위원회	활용	가능	(예시)생활보장위원회)

・심사대상	:		최초	실시한	선지원	1개월(회)	지원	건	/	금전	및	현물지원한	건	/	적정성	심사	 

이후	가구원	변경	등으로	재심사가	필요한	건

・심사완료	시기	:	선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후조사	완료	후	실시

구

지원연장
결정

・목적	: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계속되는	위기상황을	해소하고자	함

・1차(지원연장)	:	시군구청장	/	2차(추가연장)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

지원중단,	
비용반환 
결정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부적정한	지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경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구

2. 긴급복지지원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01&lsiSeq=23429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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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위기상황	발생,	가구	규모별	소득‧재산기준	모두	충족하는	것이	원칙

	 2)	선정기준

	 •	 소득	:	중위소득	75%	이하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659,651원씩	증가(7인가구	6,080,637원)

 • 재산	:	(대도시)	241,000천원	이하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대도시	:	69,000천원)	적용시	310,000천원	까지

	 	 ※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	-	부채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22.7.1.부터	생활준비금	공제율	65%	→	100%	확대	적용	중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존금융재산기준 6,000,000

생활준비금
기준	중위소득65%

1,351,000 2,247,000 2,883,000 3,511,000 4,115,000 4,699,000

생활준비금

기준	중위소득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	금융재산(기타	일시금)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부소득자(가구별1명	한정)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의료/	생계)

3.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노인‧아동‧장애인학대)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	곤란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치구	조례	예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조례	제3조(위기상황)

	 	①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	미미

	 	②	임신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로	소득활동이	미미

	 	③	취학	전	아동의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

	 	④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⑤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

위기상황 인정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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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⑦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곤란

	 ⑧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⑨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곤란

	 ⑩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사용료	체납으로	1개월	이상	공급	중단

	 ⑪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

	 ⑫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아래요건	모두충족

	 	 가.	임시거주지	포함	월	임대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나.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시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⑬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곤란

	 ⑭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곤란

	 ⑮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

	 ⑯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	및	동에서	추천하는	경우

	 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이혼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나.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이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나.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유관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⑧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로	다음	모두를	충족

	 	 가.	무급휴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나.	무급휴직일	전월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	9,620원x60시간=577,200원

	 	 다.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라.	부소득자의	경우	무급휴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로	다음	모두를	

충족

	 	 가.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

	 	 나.		지원요청일	전월의	매출이	’20년	1월,	’19년도	동월,	’20년도	동월	’21년도	동월,	’22년도	동월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

	 	 다.	부소득자의	매출	감소액이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

히	감소한	경우로	다음	모두를	충족

	 	 가.		지원요청일	전월의	소득이	’20년	1월,	’19년도	동월,	’20년도	동월,	’21년도	동월,	’22년도	동월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

	 	 나.	부소득자의	이전	소득이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⑪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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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역
	(단위	:	원)

종류 지원	내용
지원기간

주

지

원

생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1개월

(최대6개월)

의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시	입원에서	퇴원	시까지	검사	및	치료에	소요된	비용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회

(최대	2회)

주거

가구규모 1~2인 3~4인 5~6인 지원기간

지원금액 398,900 662,500 874,100
1개월

(최대12개월)

복지

시설 

이용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기간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1개월

(최대6개월)

부

가

지

원

교육

학교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기간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	+

수업료‧입학금(고지액)
1회(분기)
(최대	4회)

기타 

지원

•	연료비(10~3월)	:	110,000원/1개월(최대	6개월)	 •	해산비	:	700,000원/1회

•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1회	 •	장제비	:	800,000원/1회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부가지원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지원과	병행지원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하는	것은	아님		

	 ※연료비	인상	:	(기존)11만원	→	(변경)15만원(’23.2.22.~12.31.)

 	 위기상황별	요건	확인자료

구분 요건 참고자료

선지원	시	위기상황	발생과	생계곤란	상황을	포괄적으로	종합판단하여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대리현장	확인자가 

작성한	현장확인서를	필수	증빙으로	활용하고,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자료	징구	

주소득자의 
사망	등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또는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부소득자인	경우,	가구원	내	1명에	한함

 (아래서류중 택1)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	반영된	주민등록	등본

•	가출신고	접수증

•	수용증명서(정부24	발급가능)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의료지원) 

•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		입원진료	및	당일	왜래수술 

(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	진단서

•	중간진료비영수증

•		입원확인서(단,	진단서	상	입원일	확인	시	생략)

•	보험증권	유무

 (생계지원) 

•		주(부)소득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로할	수	없어	소득	상실한	경우

 (아래서류중 택1) 

•	진단서

•	현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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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건 참고자료

가구구성원 
으로부터의	 

방임	/	 
유기	/	학대

•		가구원	내	유일한	소득원인	배우자의	경제적	 

방임도	포함

•		방임	또는	유기에	대해	본인	주장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법령	해석	상	지원

•		노인학대	/	아동학대	/	장애인학대를	당해	 

보호	필요한	경우

	(아래서류중	택1)	

•	유관기관에서	작성한	긴급복지지원	추천서

•	경찰에	접수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현장확인서	(※	현장확인은	사건	발생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님에	유의)

가정폭력
•		가구구성원에	의한	가정폭력‧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아래서류중	택1)	

•		가정폭력상담센터,	위기가정지원센터에서 

작성한	긴급복지지원	추천서

•	경찰에	접수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		현장확인서	(※	현장확인은	사건	발생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님에	유의)

화재	/ 
자연재해	등

•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아래서류중	택1)	

•	(화재	시)	화재증명원

•	(자연재해	등)	현장확인서

•		경매/공매/재개발에	의한	강제철거	등으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된	경우

	(아래서류중	택1)	

•	경매/공매판결문	상	퇴거일	도래

•	퇴거명령서

휴‧폐업	/ 
실질영업 
곤란

•	휴폐업	확인,	휴폐업한지	12개월	이내

•	1년	이상	실질적	영업	지속

•		부소득자의	경우,	휴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	영업곤란	전	소득이	지원요청일	기준으로	

가구구성원수별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

•	휴폐업사실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서	등

•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곤란이 

발생한	때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	1년	이상	실질적	영업	지속

•		부소득자의	경우,	휴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	영업곤란	전	소득이	지원요청일	기준으로	

가구구성원수별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서	등

	(아래서류중	택1)	

•	화재인	경우,	화재증명원

•	실질적	영업곤란	시,	현장확인서

실직

•	고용보험	가입여부

•	실직여부

•	실업한지	1개월경과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	확인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확인)

•		실직	전	3개월	이상,	매월60시간	이상	근무	여부 

(확인되는	급여가	최저임금	×	60시간	이상이면	인정)

•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지원요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직에	대한	종합적	 

판단	필요

	(아래서류중	택1)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서

•	경력증명서

•	월급명세서	또는	급여통장	사본

•		국세청	소득신고자료(원천징수영수증,	 

일용근로사실	확인서	등)

•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용역사무실	 

출근부	등	소득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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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건 참고자료

이혼

•		배우자와	이혼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하여	

소득이	미미하거나	상실되어	생계곤란한	경우

	(아래서류중	택1)	

•	이혼판결문(정본)	 •	가사법원의	조정	조서

•	이혼	소송	중으로	인해	장기간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미성년	자녀	있는	가구의	협의이혼	포함

	(아래서류중	택1)	

•	이혼	조정기일	통지서	 •	이혼	변론기일	통지서

단전
•		전기요금	장기	체납으로	독촉	고지(서)후	 

전류	제한기	설치된	경우

•		전류제한기	부설	통지문 

(부설	예고통지	스티커	포함)

출소

•	교정시설	출소자(만기,	가석방,	형	집행정지)

•  구금기간	1개월	이상,	출소일로부터	6개월	이하인	경우

•  가구구성원	중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

관계	단절	또는	근로능력	없는	가족으로만	구성된	경우

	(아래서류중	택1)	

•	출소증명서

•	법원	결정문

노숙

•	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상담	후	긴급복지지원	추천

	 	※	시설이	없는	지역은	현장확인서	통해	지원	가능

•	노숙기간	6개월	미만인	사람

	(아래서류중	택1)	

•	긴급복지지원	추천서

•	현장확인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혹은	지자체	/	민관 

협력으로	발굴되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곤란	가구

•		수시발굴되는	위기가구	중	부서(기관)에서	 

생계곤란으로	긴급지원	의뢰된	가구

•	긴급복지지원	의뢰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곤란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가구
•	긴급복지지원	의뢰서

자살	
고위험군

•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등	자살	

고위험군으로	관리하는	가구	중	생계곤란한	가구
•	긴급복지지원	추천서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로	경영난	발생하여	무급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	중	무급휴직	전	매월60시간	 

이상	근로하여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로한	경우

•		부소득자인	경우,	무급휴직	전	소득이	지원요청일	

기준	가구구성원수별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아래서류중	택1)

•	고용‧임금‧무급휴직	확인서

•	무급휴직	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		1년	이상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중	 

코로나19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감하여	생계곤란한	경우

•		지원요청일	전월	매출액이	’20년	1월	/	 

’19년도	동월	/	’20년도	동월	/	’21년도	동월에	 

피해25%	이상	감소한	경우

•		부소득자인	경우,	전월의	매출	감소액이	 

가구구성원수별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1개월	이내)

•		지원요청일	전월	VAN사‧카드사	또는	POS 

(핸드폰사진,	화면캡쳐,	인쇄물	등)로 

확인된	매출액	자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종합소득세신고	내역서	등	국세청	자료

•		코로나19로	인해	특고‧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감하여	생계곤란한	경우

•		지원요청일	전월	매출액이	’20년	1월	/	 

’19년도	동월	/	’20년도	동월	/	’21년도	동월에	 

피해25%	이상	감소한	경우

•		부소득자인	경우,	전월	매출액이	가구구성원수별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	계좌	거래내역	사본

•	용역계약서

•		위촉	서류	등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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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시	

	 1)	위기사유	발생시점	

	 •	 단전,	실직,	폐업,	출소,	노숙은	지침	명시된	기간	준수	

	 •	 그	밖에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최근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적용

	 2)	지원기간	:	생계‧주거‧시설이용‧연료비는	1개월,	의료‧교육지원은	1회지원이	원칙

 • 시‧군‧구청장 결정	:	생계‧주거‧시설이용‧연료비	추가	2개월	연장	가능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	:	생계‧시설이용‧연료비	3개월,	주거	9개월,	의료	1회,	교육	최대3회	범

위에서	추가연장	가능(★추가적	위기	사유	파악	필요)

	 3)	재지원

	 •	 	지원	종료일	기준	2년	경과한	후에는	동일	사유로	재지원	가능(생계지원의	경우	1년	경과시	재지원	

가능)

	 •	 	다른	위기사유라	하더라도	종료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생계지원의	경우	6개월	이내	

지원	불가)

	 	 ※		지원요청	시	2개	이상의	위기상황(A,	B)에	처한	자가	어느	하나(A)를	이유로	긴급	지원을	받은	경우,	3개월	

경과하였더라도	다른	이유(B)로	지원	불가

	 	 ※		중한질병‧부상을	당한경우의	의료지원	및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도	재지원	가능

	 4)	별도가구	특례	적용	불가

	 •	 	가구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을	받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가구 전체의 소득‧재

산을 고려하되,	해당 가구원을 제외하여 긴급 생계 지원

	 5)	의료비	상담	시	확인사항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요양‧재활치료,	치과,	기타	척추병증,	척추성질환,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알코올성간질환	등)은	지원	제외

	 -		다만,	진단서	등을	통해	갑자기	악화되어	수술 또는 입원을 요하는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시‧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지원자는	우선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의해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사업(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지원,	재난적의료비	등)에	선정된	경우	긴급지원	제

외됨이	원칙이나,	통상	타	의료비	지원의	사후지급	특성을	감안해	퇴원	전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지원	가능

  기초의료급여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음

	 -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경우	가능

	 	자살시도자의	부상에	대하여	의료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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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	중독,	치매	등	각종	정신질환(F00-F99)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동일 상병 기지원자 제외

	 -	동일상병	:	질병코드	상	3자리	코드	일치	/	지원종료 후 2년 경과한 경우 재지원 가능

	 -	단,	상이한	질병은	종료시점	관계없이	의료지원	가능

  사보험가입자의	경우	수령할	보험금을	차감하여	의료기관	등에	지급

  보험증권	세부내용(보험종류,	계약자	-	주피보험자,	보장내역,	실효	및	해지	여부	등)	확인	필수

	 -	보험증권	제출	안내(실효	및	해지	주장하는	경우	사실	확인서류	제출)

	 	납부총액	300만원	이하여도	지원불가항목 등의 사유로 환자부담액 발생함을	반드시	안내

	 	본인부담상한제	미적용(’21.1.1.	신청분부터)	

 	 차세대	행복e음	입력방법	

	 •	 상담내용만	입력(상담‧신청	⇨	초기상담	⇨	단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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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개요

1) 주요내용	:		일시적인	위기	사유(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가구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화재,	

휴‧폐업,	실직	등)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

2) 지원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3) 지원대상	:	국가긴급복지	등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 실직‧휴‧폐업‧화재‧질병‧학대,	6개월	이내	초기	노숙‧출소	등	생계	곤란

• 수도‧가스	등	체납으로	1개월	이상	공급중단,	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등

4) 지원대상	발굴	및	결정

• 대상발굴	:	복지플래너,	복지통반장,	우리동네주무관	등

• 지원결정	:	동	사례회의	구성하여	지원물품	및	금액	결정

5) 주요	변경사항

지원절차

신청자	본인, 
담당공무원	등 
위기가구	발굴

위기가구

동	사례회의

동	주민센터

지원결정

동	주민센터

・기존	복지대상자

・일반대상자
(행복e음	연계한	

사례관리)

사후조사(확인)

생계‧의료지원금	등
(현금/물품)	 

지급

구청

지 원

공적‧민간 
자원	연계

사후관리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3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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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

연도 2022년 2023년 (1.12.부터)

구분 평시	기준
한시적	기준	완화

(~’23.1.11.)

’22년	한시적	기준	완화	폐지

⇒	평시	기준	적용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310백만원 379백만원

409백만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적용)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중위소득	65%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00%

지원횟수
(재지원	기준)

1년	내	불가

(회계연도)

3개월	내	불가

(회계연도)

1년	내	불가

(회계연도)

돌봄SOS서비스 
이용비

지원	불가 지원	가능 지원	불가

생계지원
(만원,	가구)

30(1인)	~ 

100(4인	이상)

30(1인)	~ 

100(4인	이상)

62(1인)	~	162(4인)

※	국가형	긴급복지	적용

 	 선정기준	

	 ※	한시적	기준완화	폐지(2023.1.12.부터)에	따른	평시기준	적용

	 1)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기준중위소득	75%
(국가형긴급복지	기준)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2)	재산	:	409백만원	이하

	 3)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존	금융재산	기준(A) 10,000,000

생활준비금	중위소득	
100%(B)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금융재산기준	최종 
(A+B)

12,077,892 13,456,155 14,434,816 15,400,964 16,330,688 17,227,981



34서울시복지재단

	 4)	지원제한	:	1년	내	재지원	불가(회계연도	기준)

▶	「긴급복지지원법」로	정한	위기상황

▶	동‧구	사례회의	통해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특별지원	가능
위기상황 인정사유

 	 지원내용

	 1)	지원형태	:	현금	또는	현물

 •	현금지원	:	생계지원,	의료비원,	주거지원	등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	현물지원	:		물품구입	지원,	의료기관에	의료비	송금,	임대인	계좌에	임차료	지급,	공과금	등	수납기

관	입금	등(담당자	선지원	제도의	경우	현물	지원만	가능)	

	 2)	지원항목	:	위기가구에	필요한	생계,	주거,	의료	등	맞춤형	지원

지원항목
가구원수

추가 
지원

재 
지원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1회

1년

(회계 

연도)

의료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회

주거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없음

교육지원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없음

기타지원 연료비	11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	500천원	이내 없음

	 ※	지원항목별	세부내용은	국가형	긴급지원사업	준용

	 ※	항목	간	중복	지원	가능

	 ※	연료비	인상	:	(기존)11만원	→	(변경)15만원(’23.2.22.~12.31.)

	 3)	지원횟수	:	1회	원칙

	 •	 	생계‧의료지원의	경우	최초	지원	시의	위기상황	과	상이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동 사례회의를 

거쳐	1회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생계지원 중 고독사 위험가구의 경우 동일한 위기상황 계속 시, 특별지원 1회 추가지원 가능

	 	 ※	생계지원의	경우	최대3회	지원가능



35 통합복지상담을	위한	기본	매뉴얼

1
2

긴
급
복
지
지
원
사
업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지원종류별	세부내용	및	시스템	입력방법

�	 서울형	긴급복지

	 1)	생계비,	주거비	등	지원절차

❶		기존	복지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등)

❷		일반대상자 
(차상위계층	 
신청	등	행복e음 
연계한	사례관리)

사후조사(확인)

동‧구	사례회의

・담당자	선지원

・	지원기준	초과 
자	특별지원

지원결정

생계지원, 
의료지원금	등

(현금/현물)	지급

[구	▶	대상자]

지 원

신청자	본인, 
담당공무원, 

기타	모든	주민	등 
위기가구	발굴

위기가구

타제도 
후원연계 
(동‧구)

사후관리

긴급

긴급

	 2)	의료비	지원절차

위기상황 
발생 

(중한질병 
또는	부상)

지원결정
(동	사례
회의)	

의료비 
지원 
요청

현장 
확인 
(동)

의료비	청구
(의료기관	▶동)

의료비	지급
(구	▶의료기관)(동	▶대상자	및	

의료기관,	구)

지원결정알림

	 •	 의료기관	등에	지원결정	알림	시	반드시	문서(공문)로	통보		

	 	 -	 의료기관에서	동	주민센터로	의료비	청구	시	관련	서류	등기	송부

	 	 	 ※	관련서류	:		의료기관용	청구서(서식8호	참조),	의료비산출내역서,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서	수신하면	구로	의료지원	청구서	송부	공문	발송

	 3)	지원절차별	세부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지원요청(신청)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본인)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	요청

실태조사
(현장확인)

・	가구구성,	소득‧재산	등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된	조사표	활용하여	적합여부	확인

・	행복e음	또는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등에	이력이	전무한	경우	서류	징구	등을	통한	자체	파악	필요

지원결정	및 
지급

・	실태조사	및	동	사례회의	등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	결정‧실시 

(지원항목별	중복지원	가능)

・	상황이	급박한	경우	담당자	재량으로	판단하여	카드로	물품	구매하여	선지원하고	추후	동‧구	 

사례회의	통해	사후	승인

시스템	입력 ・지원	즉시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지원내용	입력

사후조사

・기존	복지대상자	:	행복e음	이용하여	최근	조회된	공적자료를	활용

・	일반대상자	:	타지원제도(차상위계층	확인	등)	동시	신청	권유	및	서류	징구를	통해	기준	적합여부	

확인	→	소득‧재산	초과	확인	시	동	사례회의	심의	거쳐	특별지원	또는	부정수급	환수결정

사후관리 ・통합사례관리	대상	선정	및	타	지원제도	및	민간후원	등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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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구	사례회의

• 구성	:	공무원	3인	이상	포함,	동주민센터	특성에	따라	자율	구성

• 역할	:	위기	가구에	대한	판단	및	지원내용(물품,	금액)	결정

 ▷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여부(추가지원	포함)	및	지원내용(물품,금액)	결정

 ▷ 지원기준	초과자	특별지원	결정	여부	심사	등

• 의미	:	지원	적정여부	등에	대해	자치구와	동주민센터	차원	검토	절차

� 생계지원	중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1) 지원기준	:	체크리스트	상	‘고‧중‧저’로	판별된	고독사위험	가구

※ 수급자‧비수급자	구분없이	고독사	위험가구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	생계지원	최대3회	가능(원칙	1회	+	추가	1회	+	특별지원	1회)

’23.2월 중한 질병으로 지원받은 A씨가 고독사 위험가구 해당하는 경우 

・	위기상황이	1가지만	해당	하는	경우	:	최대	2회	가능	[특별지원	1회	:	중한	질병	적용만	가능]

・	상이한	위기상황	적용	가능한	경우	:		최대	3회	가능	[중한	질병(원칙	1회)	+	실직(추가	1회)	+	중한	질병

또는	실직	등(특별지원	1회)]

사례

※ 생계지원	1인가구	금액	내에서	특별지원으로	현물	1대	지원가능(IOT)

3) 유의사항	:	고독사	위험	체크리스트	및	특별지원	확인서(서식4호)	필수	첨부

� 생계지원	중	폭염‧한파	취약계층	특별지원

1) 지원기준	:	폭염‧한파	기간(서울시	발령	기준)

2) 대상	:	수급자 비수급자 구분없이 지원가능하며, 폭염‧한파 자체를 위기상황으로 판단

3) 지원내용	:	10만원	이내	현물만 추가 지원(냉방용품‧방한용품)

• 폭염‧한파	대비	위한	소액(10만원	이내)	현물을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	가능

• 현물	예시	:		난방기구(선풍기,	쿨매트	등),	비상용품(물,	모자,	모기퇴치기	등),	한파관련	물품(의복,

전기매트,	침낭	등)

• 현물	대신	현금	지원불가

4) 유의사항	:	특별지원 확인서(서식4호) 필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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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행복e음	입력방법

	 1)	행복e음

	 •	 지원	세부내용	입력(상담‧신청	⇨	초기상담	⇨	단순상담)

	 2)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	 프로그램	설치	:	https://wis.eseoul.go.kr	⇨	회원가입	

	 •	 권한승인	요청	:	업무담당자(서울형	긴급복지)	⇨	구	담당자	승인처리	후	이용	가능

	 •	 지원결과	등록	:	지원대상	등록관리	⇨	조회(미등록자의	경우	‘신규’버튼)	⇨	결과	입력

	 	 ※	세부내용	매뉴얼	참고

https://wis.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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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실태조사표	및	위험군별	판단기준	및	체크리스트

(1	면)
1인가구 실태조사표

1.	조사대상자	기본	현황

성명
생년월일 
(연령)

	 	 	 .	 	 	 .	 	 	 . 성별 ①	남		②	여
자택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보호 
구분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자활	 □	본인부담경감	 □	확인대상자)

[	 ]	기타	(																																																																																						)

2.	조사	진행	결과

조사 
결과

[	 ]	조사	완료	 	[	 ]	조사	완료	→	3~5번	항목	이동    

[	 ]	조사	불가		

※	사유	표시

[	 ]	조사	거부	 [	 ]	부재	(3회이상	방문)	 [	 ]	실제	1인가구	아님		

[	 ]	사망	 [	 ]	미거주	(타인	거주	등)	 [	 ]	기타	(사유:	 	 	 	 	 	 	 	 	 	 	 	 )

3.	주요	생활실태

혼인 
관계

[	 ]	미혼	 	 [	 ]	이혼	 	 [	 ]	배우자	有(별거)	 	 [	 ]	사별	 	 [	 ]	기타	(	 	 	 	 	 	 	 	 	 	 	 	 	 	 	 	 )

1인 
가구
사유

[	 ]	자유로운	독립생활	희망	 	 [	 ]	직장(일자리)	 [	 ]	학업‧취업준비	 	 [	 ]	동거인	사별	또는	이별

[	 ]	기타	(	 	 	 	 	 	 	 	 	 	 	 	 	 	 	 	 	 	 	 	 	 )

※	1인가구로	생활하신	기간:	 	 	 	 년	 	 	 월

가족
현황

[	 ]	부모	(	□	있음	 □	없음)	→	‘있음’의	경우	연락	(대면,	비대면)	횟수	 □	월	1회	미만	 □	월	1회	이상

[	 ]	자녀	(	□	있음	 □	없음)	→	‘있음’의	경우	연락	(대면,	비대면)	횟수	 □	월	1회	미만	 □	월	1회	이상

[	 ]	형제	(	□	있음	 □	없음)	→	‘있음’의	경우	연락	(대면,	비대면)	횟수	 □	월	1회	미만	 □	월	1회	이상

경제
활동

[	 ]	직업	有	(	□	상시근로	 □	임시‧일용근로	 □	자영업	 □	기타:	 	 	 	 	 	 	 	 	 	 	 	 	 	 	 	 	 	 )

   ↳	월평균	소득	(	□	50만원	미만	 □	51~100만원	 □	101~150만원	 □	151만원	이상

[	 ]	직업	無	

   ↳	생활비	마련	방법	(	□	정부지원금	 □	사적이전소득	 □	각종	연금	 □	기보유	현금	 □	기타	:	 	 	 	 	 	 	 	  )

주거
현황

	주거유형	 	□	아파트	(	□	일반	□	임대)	 □	단독주택	(	□	지상	□	지하	□	옥탑)	 □	다세대‧연립‧빌라	(	□	지상	□	지하	  

□	옥탑	□	매입임대)	 □	고시원	 □	쪽방	 □	숙박시설(여관,	모텔	등)	 □	비주거시설

보유형태	 □	자가	 □	전세	 □	보증부	월세	 □	무보증	월세	 □	무료임차	 □	기타(	 	 	 	 	 	 	 	 	 	 	 	 )

주거환경	 □	양호			□	불량	(	□	위생불량	□	안전문제		□	기타	:	 	 	 	 	 	 	 	 	 	 	 )

건강
상태

[	 ]	양호	 	 [	 ]	장애	(	 	 	 	 	 	 )	 	 [	 ]	질병	(	 	 	 	 	 	 )	 	 [	 ]	기타	(	 	 	 	 	 	 	 	 	 	 	 	 	 )

사회
활동

[	 ]	주1회	미만	교류	(	□	가족	 □	지인	 □	직장	 □	학업	 □	종교	 □	취미	 □	기타:	 	 	 	 	 	 	 	 	 	 )

[	 ]	주1회	이상	교류	(	□	가족	 □	지인	 □	직장	 □	학업	 □	종교	 □	취미	 □	기타:	 	 	 	 	 	 	 	 	 	 )

[	 ]	교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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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문제	및	욕구

최근	6개월내
처한	어려움

[	 ]	없음	 [	 ]	실직	 [	 ]	건강악화	 [	 ]	경제적	문제(생계곤란,	체납	등)	 [	 ]	주거환경	악화

[	 ]	사회적관계망	상실(가족	사망,	이혼,	별거,	가족관계	단절	등)	 	 	 	 	 [	 ]	기타	

(	 	 	 	 	 	 	 	 	 	 	 )

문제
및
욕구

[	 ]	안전(학대,방임,기타	안전)	문제	 [	 ]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	 [	 ]	일상생활유지	문제			

[	 ]	가족관계	문제	 [	 ]	사회적관계(친인척,이웃관계)	문제	 [	 ]	경제적	문제

[	 ]	직업의	문제	 [	 ]	생활환경	문제	 [	 ]	법률	및	권익보장	문제

[	 ]	기타	(	 	 	 	 	 	 	 	 	 	 	 	 	 	 	 	 	 	 	 	 	 	 	 	 	 	 	 	 	 )

조사자
종합의견

[	주요문제	및	욕구	]	

[	향후	조치사항	]

2023년	 	 	 	 	 월	 	 	 	 	 일

조사자	 	 	 	 	 	 	 	 	 	 	 	 (인)

(2	면)

5.	고독사	위험	판단기준	체크리스트

구분 질문	내용 확인결과 배점기준 점수

➊
실패‧상실감 
누적(10)

①	최근	10년간	일과	관계에서	실패와	상실	경험	횟수는?

	 	-		이별(사별,	이혼,	결별	등),	배신,	폭력,	실직,	(시험,	사업)실패,	노숙,	

수급탈락	경험	등

(	 	 )회
□	2회	이상(10)

□	2회	미만(0)

➋
고립적	일상 

(40)

②	지난	1주일	평균	하루	식사	횟수는? (	 	 )회
□	1회	이하(10)

□	2회	이상(0)

③	지난	1주일	동안	외출	횟수	횟수는? (	 	 )회
□	1회	이하(10)

□	2회	이상(0)

④	지난	1주일	동안	만나거나	문자(카톡	등)으로	소통한	횟수는? (	 	 )회
□	1회	이하(10)

□	2회	이상(0)

⑤		지난	1주일	동안	필름이	끊길	정도(Blackout)로	혼자서	 

술을	마신	횟수는?
(	 	 )회

□	1회	이상(10)

□	없음(0)

➌
사회적	고립 

(20)

⑥	몸이	아플	때	돌봐	줄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  )명
□	없음(10)

□	1명	이상(0)

⑦	마음이	울적할	때	대화	나눌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  )명
□	없음(10)

□	1명	이상(0)

➍
이동성	높은 
생애(10)

⑧		지난	10년간	이사	10회	이상	또는	거주지	미상인	경우가 

있는지?

□	있음(10)

□	없음(0)

➎
돌봄과	지원 
중단(10)

⑨		다양한	이유로	이용하던	돌봄서비스와	치료를	중단(퇴원)한	경

우가	있는지?

□	있음(10)

□	없음(0)

총계	(90) □	고위험군(70~90점)	 	 □	중위험군(40~60점)	 	 □	저위험군(30점이하)	 	 □	해당없음(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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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를	준수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후	수집된	정보는	‘중‧장년	1인	가구	조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제공되지	않습니

다.	본인		 	 	 	 	 	 은(는) 	생애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종합상담에	동의하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본인의	

욕구,	개인이력,	생활상의	어려움,	가족구성원간의	관계	및	개인정보를	필요한	범위에	따라	업무	담당자와	서비스	협력기관에	제공하고	

상담	및	복지플랜과	관련된	서울시	정보시스템	및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에	기록‧관리하는	것에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①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구	보건‧복지‧고용‧마을‧업무관련기관	및	서비스	협력기관	정보공유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기본	개인정보	수집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집하는	선택정보 
및	민감정보	항목

・	선택정보	및	민감정보	:	보호구분,	세대유형(혼인관계),	비상연락망,	주거실태(형태,환경),가족사항,	근로형태,	
월소득(지출),	부채,	자산정도,	건강상황,	장애등급	및	장기요양등급,	사회적상황,정부	및	민간단체	지원여부,	 
여가	및	사회활동,	자원	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주요욕구사항,	생활민원사항	등

・	증빙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장애증명서,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선택정보‧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기간	:	해당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	보유기간	:	해당	자원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으로부터	5년보관
・	보유기간	종료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의	동의	거부시	(	 	 	 	 	 )구	내	복지상담을	 
통해	연계되는	각종	프로그램	참가	및	서비스이용,	정보제공에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곳	 이용목적 제공항목

정부	공공기관
대상자욕구에	따른	유‧무료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보제공 위	①의 

정보
사회복지증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기관

기관과	연계된	결연후원자	및	단체 대상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와	경제적	긴급성에	따른	후원금품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기간	:	해당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보유기간	:	해당	자원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으로부터	5년보관

・보유기간	종료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시	(								)구에서	연계되는	각종	

프로그램	참가	및	서비스이용,	정보제공에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만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2023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14세미만	보호자(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위임	보호자(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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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위험 판단기준 체크리스트 ‘질문 방법과 작성 가이드’

구분 질문	내용 확인결과 배점기준 점수

➊	실패‧상실감 
누적(10)

①	최근	10년간	일과	관계에서	실패와	상실	경험	횟수는?
	 	이별(사별,	이혼,	결별	등),	배신,	폭력,	실직,	(시험,	사업)실패,	노숙,	수급탈락	경험	등

(	 	 )회
□	2회	이상(10)
□	2회	미만(	0	)

➋	고립적	일상 
(40)

②	지난	1주일	평균	하루	식사	횟수는? (	 	 )회
□	1회	이하(10)
□	2회	이상(	0	)

③	지난	1주일	동안	외출	횟수	횟수는? (	 	 )회
□	1회	이하(10)
□	2회	이상(	0	)

④	지난	1주일	동안	만나거나	문자(카톡	등)으로	소통한	횟수는? (	 	 )회
□	1회	이하(10)
□	2회	이상(	0	)

⑤		지난	1주일	동안	필름이	끊길	정도(Blackout)로	혼자서	술을	마신	횟수는? (	 	 )회
□	1회	이상(10)
□	없음(	0	)

➌	사회적	고립 
(20)

⑥	몸이	아플	때	돌봐	줄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	 	 )명
□	없음(10)
□	1명	이상(	0	)

⑦	마음이	울적할	때	대화	나눌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	 	 )명
□	없음(10)
□	1명	이상(	0	)

➍	이동성	높은 
생애(10)

⑧		지난	10년간	이사	10회	이상	또는	거주지	미상인	경우가	있는지?
□	있음(10)
□	없음(	0	)

➎	돌봄과	지원 
중단(10)

⑨		다양한	이유로	이용하던	돌봄서비스와	치료를	중단(퇴원)한	경우가	있는지?
□	있음(10)
□	없음(	0	)

총계	(90) □	고위험군(70~90점)  □	중위험군(40~60점)  □	저위험군(30점이하)  □	해당없음(0점)

▶	작성	개요

	 •	 고독사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일상적	대화	방식을	활용하여	상담	하고	내용을	기입함.

	 •	 	기본사항,	주요	문제	등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여	‘고독사	판단기준	체크	리스트에’	적용

	 •	 	기본사항,	주요문제와	중복되는	경우	부가적으로	확인	필요	-	가족상황,	수입과	수급	상황,	사회활동,	질병	등	주요	욕구에	대한	질

문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	주요	항목별	질문	및	작성	가이드

구분 질문	및	작성	가이드

➊
실패‧상실감	누적

질문예시 최근	10년간에	이혼,	사별,	시험실패,	수급	탈락	등이	4회나	있으셨네요?	대답	듣기

기록방법

사업실패와	동업자의	배신이	동시	발생한	경우는	2회로	기록

자녀	사망과	이혼이	동시	발생한	경우	2회로	기록

수급탈락과	노숙이	동시	발생한	경우도	2회로	기록	등

➋
고립적	일상

질문예시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지난	1주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몇	끼를	드세요?	주로	어떤	식사를	하세요?

・	외부,	사회활동은	어떻게	하시는지에	관한	질문이에요.	 
지난	1주일간	밖에	나간	횟수,	사람을	만나거나	문자로	소통한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혼자	술	드세요?	필름이	끊길	정도로	드세요?	그런	경우가	지난	한	주	동안	몇	번이나	되나요?

기록방법

・식사	:	과자	등의	간식	외	식사,	라면은	식사로	간주,	과자와	술만	먹는	경우는	식사에서	제외

・외부‧사회활동	:	외출	횟수,	사람을	만나거나	문자로	소통한	횟수	기록

・술	:	1주일간	혼자서	술을	드신	횟수,	혼자	술을	드시다가	Blackout	경험한	횟수	등	기록

➌
사회적	고립

질문예시
선생님이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몸이	아플	때	돌봐줄	사람,	마음이	울적할	때	대화	나눌	사람이	있어요?	각각	몇	명이나	될까요?

기록방법 각	항목별로	해당사항	유무,	도움받을	사람이	있는	경우	명수를	기록

➍
이동성	높은	생애

질문예시 이	집에는	언제부터	사셨어요?	지난	10년간	몇	번이나	이사를	다니셨어요?

기록방법 지난	10년간	이사경험	10회이상	이거나	거주지	미상이었던	경험	유무	파악	기록

➎
돌봄과	지원	중단

질문예시 퇴원하고	치료나	입원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관련	돌봄서비스는	안받으시나요?

기록방법 다양한	이유로	돌봄서비스,	입원치료를	중단한	경험	유무	파악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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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제 및 욕구 파악 범례 (조사자 참고용)

대분류 중분류 문제	및	욕구	사항

➊
안전	문제

가족내 

안전유지

1.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이	본인이나	가족을	위협하고	있거나	위협할	것	같다.

2.	본인이	가족(비동거	가족포함)을	위협하고	있거나	위협할	것	같다.

	 	①	신체적	폭력	②	정서적	폭력	③	성적	폭력	④	방임과	방치	⑤	경제적	폭력	

가족 

외부로부터의 

안전유지

3.		비동거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사회(학교,	직장	등)	등이	본인이나	가족을	위협하고 

있거나	위협할	것	같다.

	 	①	신체적	폭력	②	정서적	폭력	③	성적	폭력	④	방임과	방치	⑤	경제적	폭력	

4.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➋
건강	문제

신체적 

건강유지

1.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신체적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신체적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정신적 

건강유지

3.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중독,	우울,	조현증(정신분열)	등의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이	있다.

4.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중독,	우울,	조현증(정신분열)	등의	정신질환에	대한	증상관리가	어렵다.

5.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약물을	복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6.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지난	6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한	적이	있다.

➌
일상생활 
유지문제

 

의식주	관련 

일상생활	유지

1.		자신의	건강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①	식사	②	대소변	등	용변처리	③	옷	입기(세탁포함)	④	세수,	목욕	등	몸씻기 

⑤	청소	⑥	정리정돈	⑦	수면	⑧	그	외	가사활동

2.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외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여가생활	활용 3.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여가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➍
가족관계 
문제

관계형성
1.	가족(동거	및	비동거	가족포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2.	가족(동거	및	비동거	가족포함)갈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가족	돌봄 3.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다.	

➎
사회적관계 

문제

	친인척	및	이웃	간 

관계형성
1.	친구,	이웃,	지인이나	친인척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소속된	집단	및 

사회생활

2.	직장동료,	소속된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3.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자기	방이나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

4.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언행으로	이웃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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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문제	및	욕구	사항

➏
경제	문제

기초생활해결

1.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①	돈이	없어	식사를	못하고	있거나	식료품	구입이	어렵다.	

	 	②	공교육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③	계절에	맞는	의복과	신발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④	치료비가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을	못	가고	있다.	

	 	⑤	집세가	3개월	이상	밀려있다.

	 	⑥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없다(퇴거위험,	노숙,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찜질방,	쉼터	등).	

	 	⑦	난방장치가	없거나,	난방비	때문에	추운	겨울에	난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⑧		공과금(사회보험료,	전화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관리비	중	하나	이상)이	

밀려있다.

	 	⑨		공과금	연체로	사회보험급여	자격정지,	전화중단,	가스차단,	단수,	단전	중	 

하나	이상의	상태에	있다.

자산관리
2.	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3.	빚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➐
교육	문제

기초학습	습득	 

및	향상
1.	본인이나	자녀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본능력이	부족하다.	

교육환경	개선	
2.	본인(고등학생이하)이나	자녀(고등학생이하)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3.	본인(고등학생이하)이나	자녀(고등학생이하)의	학업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➑
고용(직업)

문제

취(창)업 1.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구직에	어려움이	있다.

고용	유지 2.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직장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➒
생활환경 
문제

주거내부 

환경개선과 

안전

1.	본인이나	가족의	안전과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거주하는	집의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①	화장실	②	주방시설	③	도배장판	④	전기시설	⑤	가스시설	⑥	상하수도시설 

⑦	냉난방시설	⑧	위생상태(곰팡이,	찌든	때,	방역불량,	배설물처리	불량,	쓰레기	등) 

⑨	창호‧문짝	⑩	주변	환경	⑪	채광	

2.	거주하는	집에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①	히터나	전기장판	과열	②	전기선	누출	③	누수	④	가스누출 

⑤	베란다	안전장치	미비	⑥	방범장치	미비	⑦	침수	⑧	붕괴위험	⑨	그	외	기타

3.	거주하는	집에서	신체활동상에	어려움이	있다.

	 		①	공간부족(휠체어	이동공간부족)	②	문턱	③	안전바	미설치 

④	싱크,	찬장,	가구	등	높낮이	미조절	⑤	욕실	미개조	⑥	램프미설치

주거	내‧외부 

환경과	지역사회
4.	주거	내‧외부	환경	때문에	이웃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➓
법률	및	권익
보장문제

권익보장 1.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고	있다.

법률적	지원 2.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법적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원스톱 복지상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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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스톱 복지상담서비스 정의

 	 원스톱	복지상담서비스

	 •	 담당자가	통별로	나누어	복지상담전문관,	복지플래너	업무	수행	

※복지상담전문관(복지통합상담)

▷		동주민센터로	내방하는	민원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통합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그에	맞는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담당자

※복지플래너(찾아가는	복지)

▷  누구나,	언제든지	주민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	안내	및	위기가정	사

례관리	진행하는	담당자

▷	대상가구	:	돌봄위기가구,	빈곤위기가구,	사각지대

2  원스톱 복지상담서비스 업무분야 및 절차(표준)

 	 복지상담전문관(복지통합상담)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서울형기초보장,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활‧장애‧계층확

인),	긴급복지‧서울형긴급복지,	한부모가정	등

 	 복지플래너(찾아가는	복지)

 • 빈곤‧돌봄위기	가구	방문	민간자원실적	연계

 	 사례관리

 • 동	단위	통합사례관리,	사후관리

 	 원스톱	복지서비스	절차
 

・통별	담당자	확인

・	행복e음	활용한 
기초정보	확인

기본사항 확인

・대상자	욕구파악

・	사회복지급여,	 
서비스	신청	상담	

통합상담

・	사회복지급여	접수 
구	조사요청

・사례관리	의뢰

・민간자원	등	연계

조사요청 및 민간연계

・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사례관리	통별	 
담당이	관리

사후관리

3. 원스톱 복지상담서비스



4. 한눈에 보는 기준 및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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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눈에 보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2023)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자료	확인

구분
소득기준

기본재산액

(가구당공제)

재산

환산율

부양

의무자

별도

가구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긴급지원

중위소득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	재산기준	24,100만원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없음 불가
서울형 

긴급지원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	재산기준	40,900만원

*		금융재산	1,000만원

생계급여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대도시		9,900만원
(생계‧의료‧주거‧교육) 일반	:	4.17%

(주거용1.04%)

금융	:	6.26%

자동차	:	100%

1촌

직계

혈족	

인정
주거용재산

대도시	17,200만원
(생계‧의료‧주거‧교육)

의료급여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 일반재산으로 간주하는 자동차(환산율4.17%) 

① 장애인사용 자동차 중

	 	-	2,000cc	미만	승용차,	11~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10인승	이하의	전방조종자동차

	 	-	심한	장애인	2500cc	미만	자동차

② 생업용 자동차로서

	 	-	1,600cc	미만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차	등

③ 생계‧의료

	 	-		1,600cc	미만	승용차나	1,000cc	미만 
승합	화물자동차중

	 	-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차량

④ 주거‧교육 

	 	-		2,0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차량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가구원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자동차

	 	-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승합화물자동차

*	재산특례	:		14,300만원이내(금융5,400만원이하) 
(생계‧의료‧주거‧교육)

주거급여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 한눈에 보는 기준 및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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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득기준

기본재산액

(가구당공제)

재산

환산율

부양

의무자

별도

가구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서울형기초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

주거용재산	9,900만원	공제

금융재산특례 

(19세이하자녀1인당	1천만원공제)

공제	후	금융재산	기준	3천6백만원	 

초과시	책정	불가

→	’23.4월	예정

1촌직
계혈족	

부분

인정

차
상
위
지
원

중위
소득 
50%

본인 
부담 
경감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미정
수급자

동일

수급자
동일
(소득)

불가

자활 없음 불가

경증 
장애

수급자	동일 수급자	동일 없음 인정

장애 
아동

수급자	동일 수급자	동일 없음 인정

차상위 
계층 
확인

수급자	동일 수급자	동일 없음

부분
(중증 
장애, 
질병)

한부모(급여)

(중위소득 
52%)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수급자	동일 수급자	동일 없음 없음

한부모가족
(증명서,  

청소년한부모 
급여)

(중위소득 
60%)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 

증명서)

(중위소득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장애연금 미정 미정
*		무료임차소득	:	주택시가표준액	×	지분율	×	0.78%/12
(1촌의	직계	존‧비속과	자녀의	배우자	소유주택	6억원	이상)
*	근로소득공제	:	기초연금	1인당	108만원(추가	30%	공제)

주택	13,500만원

금융	2,000만원	

재산무관

4%	/	12
없음 없음

기초연금 2,020,000 3,2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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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눈에 보는 사회보장급여 신청 구비서류
※ 서류안내	시에	반드시	가구상황에	따라	추후에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할	것1)

구분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근로
활동
소득
신고서

지출
실태
조사표

통장
사본

통장
거래
내역

임대차
계약서
‧
사용
대차
확인서

가족
관계
증명서

공용
발급

혼인
관계
증명서

공용
발급

진단서

근로
능력
평가용
진단서

가족
관계
해체
소명서

사실
이혼
관계
확인서본인 가구원

부양
의무자

맞춤형

생계 
급여

○ ○ △1) ○ ○ ○ ○ ○ ○ ○ ○
○

필요시

○

필요시

○

필요시
X

의료 
급여

○ ○ ○ ○ ○ ○ ○ ○ ○ ○ ○
○

필요시

○

필요시

○

필요시
X

주거 
급여

○ ○ X ○ ○ ○ ○ ○ ○ ○ ○ X X
○

필요시
X

교육 
급여

○ ○ X ○ ○ ○ ○ ○ ○ ○ ○ X X
○

필요시
X

차상위

한부모 ○ ○ X ○ ○ ○ ○ ○ ○ ○ ○ X X X X

차상위

계층확인
○ ○ X ○ ○ X ○ X ○ X ○ X X

○

필요시
X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 ○ X ○ ○ X ○ X ○ ○ ○ ○ X
○

필요시
○

차상위

장애
○ ○ X ○ ○ X ○ X ○ X ○ X X X

연금

기초 
연금

○
○

(배우자)
X ○ ○ X ○ X ○ X ○ X X X ○

장애인

연금
○

○

(배우자)
X ○ ○ X ○ X ○ X ○ X X X ○

1)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여부-부양의무자가	한명(또는	한	가구)이라도	기준	초과자가	있는	

경우	:	수급자	선정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p.177)



5. 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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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개요 및 절차

 	 사업개요

	 1)	주요내용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맞춤형	복지급여로	지원  

	 2)	지원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처리기한	:	30일(연장30일	가능,	최대60일)	

	 4)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복지대상자 
신청·접수

구청(조사팀)

조사 및 보장
결정 의뢰

구청(조사팀)

공적자료 요청

구청(생활보장팀)

 복지대상자 
결정 통보 

구청(관리팀)
동주민센터

사후관리

	 5)	급여신청	효과	:	급여신청일로	소급(※의료급여는	결정일)

 	 신청‧접수	절차	

초기상담
・	초기상담시	파악할	내용 

가구의	주된	어려움(욕구)	/	소득	및	재산(주거실태	포함)	/	건강상태	및	부양의무자

구비서류 안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류	목록	참고(필수서류	:	신청서와	금융동의서)

접수 ・초기상담	등록	→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접수	→	공문시행	→	신청서류	구청	조사팀	송부

조사
・수행주체	:	구청	조사팀	담당자

・조사기간	:	30일(최대60일)	 ※	토‧일요일,	공휴일은	조사기간에	미포함

・보장결정	의뢰(조사팀	→	각	사업	담당자)

결정 ・수행주체	:	각	사업	담당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605&lsiSeq=2485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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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1)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소득을	한줄로	세웠을	때	중간위치	소득값

	 2)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소득환산율

	 3)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지원내용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단위	:	원	/	월)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예)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	의	생계급여액	

	 	 	☞	623,368원(기준액)	–150,000원(소득인정액)	=	473,368원		*원단위	올림

	 2)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3)	주거급여	:	임차료를	근거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단위	:	원	/	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330,000 370.000 441,000 510,000 528,000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	및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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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산‧장제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	 해산급여	:	1인당	700천원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		1구당	800천원	지급,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	 

제출	필요

	 5)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6)	자활급여	

	 •	 자활근로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근로능력무관)	차상위계층	등	

3  보장가구

  보장가구의	범위	:	가구단위	보장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2촌이내	혈족)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

・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숙)하고	있는	경우

・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	직업전문학교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등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주민등록	세대분리여부로	판단하지	않음)

・	사실상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30세	미만의	중증장애로	탈시설	또는	자립을	위해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기타	가정폭력등	의	사유로	개별가구	보장이	필요한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

  ▷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	만19세~30세미만	미혼자녀가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

리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가능(서울시	내	분리는	원칙적	불가하나,	청년이	장애	만

성질환의	경우	등	가능)

	 	 	 ☞	신청장소	:	부모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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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조사포함	/	소득	X	/	보장	X)

	 •	 현역군인(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

	 •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조사시작일	포함)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	 교도소‧구치소‧유치장‧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	재외국민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재외국민(단,	30일이상	거주목적으로	주민등록이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인정)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타법률에	따른	수급(권)자	법위의	특례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례	:	5년간	정착금	재산산정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근로무능력가구	 

(+1명기준)

  ▷	 일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특례	:	생활안정지원금	소득제외,	재산미반영,	부양의무자	미적용

	 •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외국인에	대한	특례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배우자,	난민	등	예외적인	경

우	보장가구원	포함

  ▷	 영주귀국사할린한인	특례	:	특별생계비	소득제외,	재산미반영,	부양의무자미적용

  ▷	 한센정착촌	거주자	및	소록도	입원자특례	:	보상금,	배상금재산제외,	부양의무자	특례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특례	:	부양의무자	조사유예,	자동차기준완화

   별도가구	보장	:	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0p)

	 •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보장

	 •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	 부양의무자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조부모와	같이	사는	손자녀에	대한)

  ▷ 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	 18세이상	34세이하	자녀가	취업,창업하여	6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	 형제자매로	구성되어	보장받던	가구의	가구원이	취업하여	60만원	이상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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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다음의	사람	또는	가구

	 -	65세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만성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	등으로	6개월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사람

	 -	임산부(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사람)

	 -	18세	미만의	사람(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생(34세이하)

	 -	이혼‧사별한	한부모가정,	미혼	한부모가정

	 -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보장기관장

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교정시설에	6개월	이상	수용되었던	사람으로서,	출소한	지	1년	이내(법무보호	복지공단에서의	거주 

기간은	제외)인	사람

➋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없는,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	때문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부부가구,	부모자녀로	구성된	가구,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한부모가정	

포함)

➌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➍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가	부모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가출,	유기,	

방임	등으로	인해	부모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➎	 (외)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조부모

➏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손)자녀로서,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	아니라도	적용	가능)

	 -	배우자와	사별‧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중증화상환자)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배우자의	복역	또는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➐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아래의	(손)자녀

	 -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자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자녀로,	만성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	질환자(암‧중증화상	환자)	

등으로	6개월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경우

	 -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나	(손)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의	가구에	근로능력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

➑	 	(조)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30세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또는	30세	이상의	만성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미혼이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		동일보장가구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급여는	가구단위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생계‧의료	급여는	별도가구로	분리	보호	가능

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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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양의무자
1)	 부양의무자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모,	아들‧딸,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중	조사대상자	아닌	경우

・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	  

(수급권자의	계자녀)

・	수급(권)자의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친양자의	경우,	본래의	친부모와	자녀(상호간에	부양의무자	아님)

・	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로	외국인인	사람(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는	산정)

2)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되는	수급자	종류

	 •	 적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

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3)	 조사방법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확인	부양의무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요구	하지	않도록	유의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	소집된	경우(군	의무복무중인사람)

   ▷	 해외이주법제	2조의	해외이주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법률	등으로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

인	사람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등	행정관청에	신고	후	1개월이	경과된	경우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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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장결정)

  ▷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소

명하여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양자,	양부모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5)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자신의	주거에	타	부양	이행중인	부양의무자

	 •	 부가급여를	지원받는	부양의무자(장애수당,장애인연금,	한부모아동지원비)

	 •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적용	부양의무자

	 •	 재산기준	특례적용	부양의무자

	 •	 수급자인	부양의무자

	 •	 일용근로자인	부양의무자

	 •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

	 	 (소득	:	중위중위100미만,	금융	:	2억미만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은	고려하지	않음)

	 •	 가구원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6)	 부양의무자	기준폐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20p)

	 •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구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장애연금,	20세	미만	심한장애)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상기	완화대상은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양의무자	서류	미징구

	 	 ※	추후	완화대상	적용	요건	소멸	시	서류	제출	안내	필요

7)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에	대한	판정기준표(의료급여)
(단위	:	원)			

부양의무자
수급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1인 2,909,049 4,287,312 5.265,973 6,232,121 7,171.845

2인 3,460,354 4,838,617 5,817,278 6,783,426 7,713,150

3인 3,851,818 5,230,081 6,208,742 7,174,890 8,104,614

4인 4,238,278 5,616,541 6,595,202 7,561,350 8,491,074

5인 4,610,167 5,988,430 6,967,091 7,933,239 8,86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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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재산조사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02p)

소득구분 종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부양비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03p)

구분 종류

장애요인으로	인한	금품 	장애수당,	장애연금,	재활보조금	등

질병요인으로	인한	금품 	만성질환	등으로	조사일	3개월간	지출한	의료비	등

양육요인으로	인한	금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양육보조금	등

국가유공요인으로	인한	금품 	생활조정수당	등

근로소득공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06p)

	 	 -	생계‧주거‧교육급여는	근로‧사업소득	30%	공제(의료급여	제외)

	 	 -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생계‧의료‧주거‧교육	포함)

공제대상 공제대상	소득 공제내용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

2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1997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24세	이하	수급자(1998.	1.	1.	이후출생자)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	청년
근로‧사업소득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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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공제대상	소득 공제내용

・75세	이상	노인(1948.	12.	31.	이전출생자)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65세	이상	~	74세	이하	노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근로‧사업소득 3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행정인턴	참여소득 30%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본 
재산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사업안내	169쪽	~	)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주거용재산	한도액(사업안내	134쪽	~	)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 17,200만원 15,100만원 14,600만원 11,200만원

재산의	종류별	산정기준

구분 종류

일반재산

토지,	건축,	주택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보정개서	0.95)

각종회원권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회사	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이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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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산정내용

일반재산
(4.17%)

・대상	:		건축물,	토지,	주택,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100만원	이상의	동산,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 

재산	및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일반재산	자동차	등

금융재산
(6.26%)

・대상	:	예금,	적금,	예탁금,	출자금,	신탁재산,	주식,	채권,	수익증권,	어음,	수표,	보험,	펀드	등

・공제	:		생활준비금	500만원,	장기금융저축공제(연간	500만원,	총	한도	1,5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립지원적립금,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저축 

계좌,	희망저축계좌	1‧2,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가입액,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금

자동차
(100%)

・대상	:	일반재산으로	환산되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재산산정	제외	및	감면조항	

	 -	100%제외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발급)	2000cc	미만의	1대(유공자,	보훈대상자	포함)

	 -	50%제외	:	생업용	1600cc	미만	승용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12톤	이상	덤프트럭,	특수장동차

부채

・대상	: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금융	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된	사채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이외의	개인	간	부채	및	마이너스	대출	불인정

	일반재산으로	환산되는	자동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55p	~	)

①		장애인	사용	자동차	중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2,500cc	미만의	자동차(스타

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②			생업용	자동차	중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11인승	이상(10인승	이하	중	일부)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③	승용차	-		1600cc	미만	승용차로	차령	10년	이상	자동차가액	200만원	미만(생계,	의료)	  

2000cc	미만	승용차로	차령	10년	이상	자동차가액	500만원	미만(주거,	교육,	한부모)

④	승합,	화물		-		1000cc	미만	차령	10년이상		자동차가액	200만원	미만(생계,	의료)	  

소형	이하	승합화물,	10년	이상,	500만원	미만	

⑤	가구원	6인,	3자녀	이상	-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10년	이상	500미만(주거,	교육,	한부모)	

⑥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자동차,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⑦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⑧	소유자의	요청,	동의에	의한	불법	명의	자동차

⑨	급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자동차

⑩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반영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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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능력판정

  근로능력	있는	자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만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근로능력	없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97p)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미제출	대상

  ▷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	노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	산정특례	등록자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	대상

  ▷	제출서류	:		①	근로능력평가	신청서(신청자	작성),	②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의료기관	발급)	  

③	진료기록부(최근	2개월	이상	진료기록	/	정신신경계	:	3개월)

	복지멤버십	신청접수	우선등록(상담하고	접수하지	않아도,	지속적인	복지정보	제공	연결기능)

	신청자가	접수를	망설인다면	책정	기준이	낮은	주거급여	권유	  

	 (이후	건강과	경제상황	모니터링으로	맞춤형을	완성)

	신청서류	작성하기	매우	부담스러워	하는	분(신청서	작성을	도와	줄	보조인	지원,	어르신들	작성	힘듬)

	신청서	작성시	가구원	모두의	전화번호와	비상연락망	전화번호도	확보	  

	 (이후	연락두절시	알아내기	매우	힘든	중요한	초기정보)

	가구구성	별도특례	검토	  

	 (주민등록을	분리하면	수급자	책정될	것	같은	가구는	다시	한번	별도특례	검토하여	신청권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적용	신청자는,	부적합	요건	안내	  

	 (고소득(연1억원	/	월834만원),	고재산(9억원)이하일	경우	부적합	될수	있음	안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완화대상자	질병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동의서	문제로	의료를	신청	못하면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연계)

	자동차	있다고	접수거절	하지	않도록	주의(차량년식,	배기량,	장애인,	다자녀	등	적용률	다름)

		국민기초	신청하면서	서울형기초보장	같이	신청	  

(국민기초	부적합시	서울시	서비스	바로	연계,	서울시	직권신청	강조)

	가족관계해체를	주장하는	경우(관계단절	소명서와	1년	금융거래기록상	입‧출금사항	있는지	확인필수)

맞춤형 급여 상담 접수시 고려할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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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구비서류 목록 (맞춤형급여 신청 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구분

*		업무담당자는	공적자료로	조회가	가능한	서류를	수급(권)자에게	요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수급(권)자가	서류구비의	 

어려움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않도록	상담을	통하여	필요	서류를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구비	

필요서류	

목록

	※	제출	필요 

서류에 

	표기	하여 

전달

수급자

구비

서류

필수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서식1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식3호)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	사본

□	기		타	(	신분증,	연락처	등	)

필요자

제출

서류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추가	:	□	제적등본)

□	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재학증명서‧병적증명서‧재소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서류	: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진료기록부	2/3개월),	의료비	지출영수증 

등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증명서류	:	고용주발급	고용임금확인서(서식20호),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퇴직증명서,	연말정산서,	근로활동및소득신고(기타	소득증빙서류	:	 	 	 	 	 )

□		재산	증명서류	:	세금납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주거지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서식21호)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부채	증명서류	:	법원판결문,	법원의	화해‧조정조서,	부채증명원,	

□	지출실태조사표(서식23호)

□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소명서

□	기타	(	 	 	 	 	 	 	 	 	 	 	 	 	 	 	 	 	 	 	 	 	 	 	 	 	 )

부양

의무자	

구비

서류

필수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식3호)

□	기타	(	 	 	 	 	 	 	 	 	 	 	 	 	 	 	 	 	 	 	 	 	 	 	 	 	 )

필요자

제출

서류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서식19호)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서식21호)

□	부채	증명서류	:	법원판결문,	법원의	화해‧조정조서,	채무변제증빙서류

□	의료비	또는	교육비	지출영수증

□	부양기피사유서	

□	기타	(	 	 	 	 	 	 	 	 	 	 	 	 	 	 	 	 	 	 	 	 	 	 	 	 	 )

제출요청일 

및	제출기관

・제출	요청일	:	20	 	 	 	 .	 	 	 	 .	 	 	 	 일	까지	

・제출기관	:	

업무담당자 

및	문의처
서울특별시	(	 	 	 	 	 	 )동	주민센터	담당자	(연락처	:	02	–	0000	-	0000)

(주의사항)	 1.	상기	수급(권)자는	구비	필요서류	목록에	표기된	본인	및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를	상기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요청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지연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에	의하여	신청이	각하되거나	보장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취업‧창업,	재산의	매각‧구입,	전입‧전출,	가구원수의	변동	등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기제출한	서류라	할지라도	시군구	-	읍면동에서는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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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세대 행복e음 입력 방법

•	맞춤형급여	접수	시	반드시	초기상담을	통해	등록	할	것

•	입력순서	:	1.	초기상담	→	2.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

	 1.	초기상담

※	초기상담	및	통합상담	관리의	차이점	

 �	초기상담	

	 •	 단순상담	:		복지대상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제공	가능한	급여	및	서비스를	판단하여	급여	서비스의	

맞춤	안내	실시

	 •	 요청접수	:	사회보장급여(변경)신청,	서비스연계,	사례관리의뢰,	긴급복지요청,	민간서비스	등	연계

 �	통합상담관리	(통합조사	및	결정)

	 •	 기존	통합조사표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에	대한	사항	입력

▶	차세대행복e음	맞춤형급여	신청	접수	▶	신청‧관리	→	신청정보등록	→	신청등록관리		➊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	➋	신청일자,	신청구분(신규신청,	변경신청),	결정통지방법,	신청자유형	체크	→	➌	신청

보장,	서비스	선택	→	➍	신청급여	체크	→	➎	부양의무자정보	입력	→	➏	주거급여	주택조사	입력	→	➐	급여

계좌등록	→	➑	구비서류	등록	→	➒	저장	→	➓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록	→	➓	신청상태관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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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

 �	신청일자,	신청구분

①	신청일자	:	신청서류	접수일자(★	신청서류	접수	결과	행복e음	등록	월이	바뀌는	경우	급여	차이	있으니	주의) 

→	②	결정통지방법	→	③	신청구분(	▶	신규신청	:	사회보장급여	처음	신청하는	경우	/	▶	변경신청	:	기존	통합

조사표가	있는	경우)

 �	신청급여	선택

➊	신청보장/서비스선택	→	➋	신청보장서비스목록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체크	→	

➌	사회보장급여	:	생계급여	 	체크하면	나머지	급여	일괄	체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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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원	등록

➊	주민정보	조회하여	가구원	정보	확인	후	→	➋	행추가	→	➌	가구원기본정보	입력

 �	보장가구	구성

각	급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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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의무자	가구원등록

부양의무자가구원	등록	클릭

※	부양의무자가	여러명인	경우	행복사	버튼을	클릭하여	행을	추가한	후	→	➊,	➋	부양의무자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	수기입력	→	➍	위에서	등록한	부양의무자가	보이며	부양의무자	클릭	→	➎	주민등록정보	클릭	→	(팝업창

에서)	부양의무자	포함하여	가구원	등록	→	➏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등록	→	➐	확인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사업안내	191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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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조사	신청

주택조사주소	돋보기	클릭

➊	통합검색어에	도로명주소	입력	후	조회	클릭	→	➋,	➌	검색결과	확인,	상세주소	입력	후	→	➍	확인

 �	학력정보

※	교육급여	신청자	있는	가구만	해당

➊	대상자	본인	클릭	→	➋	학력	클릭	:	‘초등학교	재학	~	불명’	해당	사항	클릭	→

➌	시도교육청	클릭	→	➍	실시간학적정보연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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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정보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	시	산정특례대상자연계여부	체크

 �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신청

➊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신청	 	체크	→	➋	안내방법	: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중	선택	 

클릭	→	➌	가구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클릭

 �	급여계좌등록

➊	행추가	→	➋,	➌	신청인과의관계,	보장구분	→	➍	계좌검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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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개인정보	이용사유	클릭	→	➋	확인	클릭	

➊	계좌정보관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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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입력	후	돋보기	클릭	→	➋,	➌,	➍	예금주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입력	→	➎	결제계

좌유효성확인	클릭	→	➏	압류방지계좌일	경우	‘Yes’	체크	→	➐	저장

계좌정보	등록	후	신청등록관리	화면에서	➊,	➋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회	→	➌,	➍	대상자	계좌	확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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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서류등록

➊	구비서류	등록	클릭

➊	대상자	선택	→	➋	구비서류	분류	클릭	→	➌	첨부파일	등록	→	➍	적용	클릭	→	➎	확인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저장

➊	저장	클릭하고	팝업으로	유의사항	체크화면	나타나면	유의사항	체크	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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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록

➊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록	클릭

➊	금융정보	등록	대상자	체크박스	선택(1회에	최대	4명)	→	➋	내림	화살표	클릭	➌	대상자	체크	→	➍	스캔등록	

클릭(팝업창	금융정보	등록,	하단방법	참고)	→	➎	저장(1회	최대	4명까지	등록,	➊	~	➎	반복	작업)

※	금융재산	조사대상

・	주거급여만	신청	:	자동으로	금융재산	조사(조사안함),	금융정보	미동의	사유(부양의무자	완화)로	변경되나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수기	변경	필요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완화대상	:	기존에	등록된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조사(조사안함),	통보대상(미입력),	 

금융정보	미동의	사유(부양의무자	완화)	변경	필요

・	가족관계해체	경우	:	금융재산	조사(조사안함),	금융정보	미동의	사유(부양거부기피),	금융정보미동의	사유

내역(가족관계해체)	수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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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불러오기	클릭하여	스캔파일	입력	→	➋	검증	→	➌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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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상태관리

➊	신청상태관리	클릭

➊	다음처리상태	:	접수	→	➋	주처리부서	:	자립지원과	→	➌	접수자	ID	:	통합조사팀	담당자	→	➍	저장





6.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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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주요내용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국

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1/2	수준의	생계급여와	맞춤형	수급자와	동일	수준의	해산‧장

제급여	등을	지원

2) 지원근거

•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3) 처리기한	:	30일(사유	발생	시	60일)

4)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복지대상자 
신청·접수

구청(통합조사팀)

조사 및 보장
결정 의뢰

구청(통합조사팀)

공적자료 요청

구청(생활보장팀)

 복지대상자 
결정 통보 

구청(생활보장팀)

동주민센터

사후관리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국민기초생활보장	우선신청의	원칙)

2) 조사범위	및	선정기준

• 소득‧재산기준	:	기준중위소득	47%(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평가액	기준표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 소득산정	:	맞춤형복지급여	수급자	조사방법에	준용

※ 	단,	사적이전소득(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며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

일시금을	금융재산으로	적용

※ 기초연금	소득은	연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적용

※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30%(국민기초)	→	40%	상향(서울형기초)

6.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37021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3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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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기준	:		1억5천5백만원이하(주거용재산에	한하여	가구당	최대	9,9백만원까지	공제)	  

주거용재단	소유시(추가_	최대	재산기준	254백만원)

	 	 	 -	자동차	:	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금융재산	:	3천	6백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	19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에	한해	금융재산	1인당(추가)	최대1,000만원까지	공제

	 	 	 	 ※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는	제외,	일반재산에는	포함

 	 지원내용

	 1)	생계급여	:	소득대비	차등지급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1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대
지원

소득평가액 0 0 0 0 0 0

생계급여 311,684 518,423 665,223 810,145 949,603 1,084,197

최소
지원

소득평가액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생계급여 103,895 172,808 221,741 270,048 316,534 361,399

	 2)	해산급여	:	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

	 3)	장제급여	:	1구당	80만원

 	 상담시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서울형	기초수급	통합신청	의무화

	 •	 국민기초	탈락	및	중지자에	대한	동의로	신청서	없이	직권신청	강화	

	 •	 	맞춤형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가능한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우선	적용	보호

	 	 ※	 	급여액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는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로	자격이동하면	급여감소	생길	수	있음

	 •	 	신규	신청자가	맞춤형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기준에는	적합하나	자활사업	등에는	참여하지	아니

하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만	신청하는	경우	신청제한

 	 차세대	행복e음	입력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





7.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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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1)	 주요내용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소한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2)	지원근거	: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	4부터	제60조의	10,	제62조,	제67조

	 3)	처리기한	:	3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4)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복지대상자 신청 · 접수

구청(통합조사팀)

공적자료 요청

구청(통합조사팀)

조사 및 보장 결정 의뢰

각급	학교,	교육청(NEIS)

결정 통보 · 지원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등)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경우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2)	신청권자	: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3)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

						 ※	서울시	:	중위소득60%이하,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4)	가구원의	범위

구분 가구원	범위

①
동일 

주민등록

 원칙  ・부모	및	형제자매		-	성인(19세	이상)	*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	부모가	재혼한	경우,	새로운	형제‧자매	포함

 예외  ・조부모	-	가정해체로	인해	학생이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경우,	조부모와	형제·자매

	 ・성인학생(19세	이상)인	경우,	그	배우자

②
별도 

주민등록

 원칙 	・부모	및	형제자매			-	성인(19세	이상)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	부모가	재혼한	경우,	새로운	형제·자매	포함

 예외 	・성인	학생(19세	이상)인	경우,	그	배우자

7.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4%88%E3%86%8D%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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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학생의	부(모)‧형제(자매)가	군	복무중이거나	재소자인	경우

  ▷	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형제(자매)

  ▷	행방불명된	부(모)

  ▷	성인인	학생인	경우,	그	부모와	자녀

  ▷	재외국민

	 5)	조사범위	:	학생과	동일보장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지원내용

	 1)	고교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전액

	 2)	급식비	:	학기	중	평일	중식비

	 3)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지원

	 4)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구비서류	

	 1)	필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교육정보화지원	동의서

	 2)	해당자	: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교육급여와	초중고교육비	지원내용	비교표

구분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비

입학금‧수업료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교육청이	고지한	금액)

학교운영	지원비 무상교육 무상교육

교육활동지원비(교육활동바우처)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

미지원

교과서
고등학생만	지원

(해당학년	교과목전체)
미지원

급식비 무상급식 무상급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지원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이내) 지원(월	17,6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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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시	

	 •	 전산에	교육비	신청여부	조회	후	‘N’이면	상담	및	신청	안내

	 •	 성인자녀는	보장가구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초기상담	시	유리한	쪽으로	신청안내

	 •	 초중고	교육비	단독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수제출

	 •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도	반드시	신청필요(구비서류	아래참고)

자격 구분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기타	증빙자료
(주거지서류	등)

교육정보화 
지원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법정

차상위

대상자

차상위	장애 ○ ○ ○

차상위	계층	확인 ○ ○ ○

차상위	자활 ○ ○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 ○ ○

소득인정액	기준	대상자 ○ ○ ○
○

(해당자만)
○

 	 차세대	행복e음	입력방법



8. 차상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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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사업개요

1) 주요내용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

2) 지원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별표2	제3호	라목,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준수

3) 처리기한	:	30일(연장	시	60일)

4)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복지대상자
신청·접수

구청 
(통합조사팀)

조사 및 보장
결정 의뢰

구청 
(통합조사팀)

공적자료 요청

건강보험공단

 복지대상자 
결정 통보 

구청
동주민센터

사후관리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별도가구	특례	불인정	/	사실이혼	인정

2) 조사범위	및	선정기준

•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산정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산정방식	준용,	기본재산	공제액은	135,000천원으로	기본재산

공제액이	다름에	주의

8. 차상위지원사업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B%B2%95%EC%8B%9C%ED%96%89%EB%A0%B9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101&lsiSeq=246057#0000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101&lsiSeq=24605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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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소득인정액	선정기준표(2023년)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3)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	미적용)

2023년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단위	:	원	/	월)

구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차

상

위

대

상

자

수

1인(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2인(130%) 2,701,260	 4,493,002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0,539,770	

3인(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11,350,521	

4인(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12,161,273	

5인(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2,972,024	

6인(170%) 3,532,416	 5,875,464	 7,539,187	 9,181,639	 10,762,170	 12,287,568	 13,782,776	

7인(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4,593,527	

 	 지원내용

	 1)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경감(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

	 2)	 	건강보험료	지원(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	기존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	후	산정된	보험료	지원

 	 구비서류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	 신청서식은	사회복지업무	공통서식	제1호(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용

	 •	 이	외의	소득‧재산	조사	관련	구비서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구비서류	준용

	 2)	필수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지자체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이	인정요건이므로	진단서	제출	불필요.	다만,	인체면역

결핍바이러스병(B20~B24)환자의	신규신청의	경우에	한하며,	진단서상	최종	진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서는	인정하지	않음)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B20~B24)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진단서	제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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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성질환자)	신규신청‧확인조사‧종별변경의	경우,	진단서상	최종진단과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	모두	인정

	 	 -	 	(18세	미만인	자)	진단서	제출	대상	아님.	18세	미만인	자가	만성질환으로	치료중이라도	지자체에서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종별	구분하여야	함.

	 	 -	 	‘소견서’,	‘확인서’는	진단서	대체	불가(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과	만성질환으로	차상위	신규	신청,	확인조사,	

종별	변경	시	모두	인정하지	않음)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후,	차상위	만성질환으로	신규신청하

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이후,	질환	확인조사	시에는	인정하지	않음)

	 	 -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정신질환(F20	~	F29),	중증치매에	해당하는	만성	질환자는	진단서	제출

을	생략할	수	있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	여부	확인	후,	산정특례	미등록자인	경우	반송처리)

 	 상담시	

	 •	 	필수	구비서류의	진단서	양식에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요망(병원	직인,	내용에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기재,	소견서	불인정)

	 •	 ‘만	18세	미만’	및	‘산정특례대상자’는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단,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정보」에	산정특례대상자	연계여부	체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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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의무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불필요(부양의무자는	소득기준만을	고려함)

	 	 ※	공적	자료	우선	반영

	 •	 	사통망	구비서류	입력	시	서류구분에	‘진단서’는	반드시	기타증명서 / 진단서 / 기타진단서로	첨부	및	저장

 	 차세대행복e음	입력방법	

	 •	 맞춤형급여	입력	방법	참조

  ▷	「신청보장	/	서비스	선택」	→	「사회보장급여」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선택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등과	병행	신청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만	신청	시	금융재산	조회권한이	있는	

사업(차상위계층확인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더불어	신청토록	하고	조회된	소득‧재산	자료

를	반영하여	선정

	 	 	 ※	다만,	행복e음에	금융재산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	등은	병행	신청의	예외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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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상위 자활

사업개요

1) 주요내용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

2) 지원근거	:	국민생활보장법	제24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3) 처리기한	:	30일

4)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복지대상자
신청·접수

구청 
(통합조사팀)

조사 및 보장
결정 의뢰

구청 
(통합조사팀)

공적자료 요청

구청 
(통합조사팀)

 복지대상자 
결정 통보 

구청(생활보장팀)
동주민센터

사후관리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이면서	자활

근로	참여를	신청한	자

2) 조사범위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환산하여	소

득으로	부과한	금액)

2023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소득조사	등’에	준용

▷ 단,	실제소득	산정시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진폐위로금,	기초연금은	반영하지	않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액	-	기초공제액(13,500만원)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초공제액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기준	공제액	2.5배인	13,500만원	적용

▷ 	소득환산율	:	재산종류에	따라	적용

일반재산	월	4.17%	/	주거용재산	월	1.04%	/	금융재산	월	4.17%	/	승용차	월	100%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605&lsiSeq=2485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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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기준	특례	: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환산율	4.17%	적용

	 	 ①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②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③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④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

	 	 ※	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자동차재산	구분’	적용

 ▷	 	부채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와	동일

 	 지원내용

	 자활근로사업	참여

 	 구비서류	

	 1)	필수	:	사회보장급여	(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2)	해당시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고용‧임금	확인서	등

 	 상담시	

	 	자활	참여를	위해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자립지원과	자활담당에게	자활 자리가 있는지 확인 후	신청

해야	함(자리	없으면	불가)

 	 행복e음	입력방법

	 •	 맞춤형급여	입력	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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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상위 장애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사업개요

	 1)	주요내용	: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장애아동)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매월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을	지원

	 2)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3)	처리기한	:	30일(연장	시	60일)

	 4)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복지대상자 
신청 · 접수

구청 
(통합조사팀)

조사 및 보장
결정 의뢰

구청 
(통합조사팀)

공적자료 요청

구청
(장애인지원팀	등)

 복지대상자 
결정 통보 

구청(장애인지원팀	등)
동주민센터

사후관리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장애수당	: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	~	6급)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	및	종전	3급	장애인	중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는	장애인연금	대상

	 •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교육과정은	고려치	않음)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까지	포함

	 2)	조사범위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023년	차상위	장애인	소득인정액	선정기준표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소득‧재산	조사	방법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준용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1222&lsiSeq=2381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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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1)	장애수당	지급액

구분
장애수당 

(생계,	의료)
장애수당 
(시설)

장애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

성격 의무지급(별도의	신청	불필요) 재량지출(신청주의)

급여액 월	6만원 월	3만원 월	6만원

관련보장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차상위장애인

관련서비스 장애수당(생계,	의료) 장애수당(시설)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2)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지급	개시일

	 1)	기존	등록장애인	:	장애수당	신청일

	 2)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한	경우	:	장애정도	결정일

 	 구비서류	

	 •	 신청서식은	사회복지업무	공통서식	제1호(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용

	 •	 이	외의	소득‧재산	조사	관련	구비서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구비서류	준용

 	 상담시	

	 •	 	장애등급	및	연령에	따라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의	급여	내용이	상이하므로	적절한	

안내	필요함

	 •	 	장애인복지	→	장애인등록	및	장애정도	관리	→	진단내역등록	→	대상자	조회	→	의료기록	및	진단이력

화면	→	공단	심사번호	혹은	공단심사	완료여부	확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심사이력이	없을	경우	장애수당	신청	불가하여	장애정도	재심사	받아야	신청	가능.	 

단,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는	재심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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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e음	입력방법	

	 •	 맞춤형급여	입력	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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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상위 계층 확인

 	 사업개요

	 1)	주요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대상에게	차상위자격	확인을	통해	복지급여의	사

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2)	지원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2023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안내[보건복지부]

	 3)	처리기한	:	30일(연장	시	60일)

	 4)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복지대상자 
신청 · 접수

구청 
(통합조사팀)

조사 및 보장
결정 의뢰

구청 
(통합조사팀)

공적자료 요청

구청
(장애인지원팀	등)

 복지대상자 
결정 통보 

구청(장애인지원팀	등)
동주민센터

사후관리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2)	조사범위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3년	차상위계층	확인대상	소득인정액	선정기준표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소득	재산	조사	방법	및	별도가구(급여위탁‧가정해체방지‧자립지원	별도가구	등)은	2023년	「국

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를	준용

 	 지원내용

	 •	 	중앙부처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민간자원	등	다양한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2023년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안내	지침	부록	참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605&lsiSeq=2485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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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사회복지업무	공통서식	제1호(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용

	 •	 	이	외의	소득‧재산	조사	관련	구비서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구비서류	준용

 	 상담시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자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기존	보호제도	대상은	제외

	 	 ※	단,	한부모	지원	가구는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신청	가능

	 •	 	부양비,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이	곤란한	소득은	제외하고	소득인

정액	산정

	 •	 	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부모	등)로	이루어진	동일	보장가구에서	교육급여자격	중지	

후	차상위계층확인	신청의	경우,	공적자료만으로	선정기준	해당하면	금융회신	이전	보장결정	가능(시급

한	대상은	조사담당자에게	사전협의)

 	 차세대	행복e음	입력방법	

	 •	 	맞춤형급여	입력	방법	참조



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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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1)	주요내용	:		모	또는	부,	(외)조모	또는	(외)조부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의	(손)자녀로	이루어진	한부모가족	중	선정기준을	충족한	가정에	양육비,	교육비	등	지원

	 2)	지원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시행규칙	제4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3)	처리기한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

	 4)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복지대상자 
신청 · 접수

구청 
(통합조사팀)

조사 및 보장
결정 의뢰

구청 
(통합조사팀)

공적자료 요청

구청

 복지대상자 결정 
통보 및 급여지급 

구청
동주민센터

사후관리

 	 선정기준

	 1)	지원대상	가구

구분 의미

한부모
가족

모자가족 모가	세대주(또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인	가족을	의미

부자가족 부가	세대주(또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인	가족을	의미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2)	지원대상	가구원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

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421&lsiSeq=222505#0000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323&lsiSeq=24936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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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복지급여대상

+ 증명서발급대상)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복지급여대상)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준 중위소득 72%

(증명서발급대상)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지원내용

	 1)	복지급여

대상 항목 지원금액 자격 비고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아동	1인	월	20만원 만	18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

양육비

아동	1인	월	5만원

	추가	지급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아동	1인	월	10만원

	추가	지급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아동	1인	월	5만원

	추가	지급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연	9만3천원 중고등학생	자녀

청소년
한부모
가	족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아동	1인	월	35만원

만24세	이하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생 

교육비

고등학교	재학생

수업료·입학금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자립지원 

촉진수당
월	10만원

청소년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에	참여시

검정고시	등

학습비	지원
연154만원이내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	준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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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가구원	포함	및	소득인정액	산정시	포함	여부

구분
지원대상
포함여부

소득인정액	산정시
가구원수	포함여부

소득재산	파악	여부

모	
또는	
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 ○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 ○ ○

조손가족의	(외)조부	또는	(외)조모 ○ ○ ○

배우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 ○ ○

군복무(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 
중인	배우자

X X

해당	배우자의	재산ㆍ소득을	한부모가
족이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소득ㆍ재산으로	처리

법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배우자

X X

장기복역중인	배우자(교도소,	구치소,	 
지원감호시설	등에	6개월	이상 
수형중일	경우)

X X

자녀

만	18세	미만의	자녀(취학시	만	22세	미만,	 
군복무	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미만의	자녀

○ ○ ○

대학	등에	취학한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휴학하고	군복무	중인	경우

○ ○ ○

대학	등에	취학한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휴학	중인	경우

○ ○ ○

혼인상태에	있지	않는	연령초과	자녀	 
・만	18세	이상 
・취학시	만	22세	이상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연령	초과

	 ※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지	여부와	무관

X ○ ○

만	18세에	이상	34세	이하	자녀	중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대상

X X

해당	자녀의	재산ㆍ소득을	한부모
가족이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있
는	경우	한부모가족	소득ㆍ재산으로	 
처리

	연령초과	자녀가	가출	-	행방불명인	경우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말소자에	한함)

X X미혼의	연령초과	자녀와	완전히	단절된	경우

결혼한	자녀

소년원	등	시설에	입소한	자녀

기타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모	또는	부의	부모,	형제자매

X X

해당	친ㆍ인척의	재산ㆍ소득을	한
부모가족이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소득ㆍ재산 
으로	처리

※	주거	무료임차	제외

실종신고	후30일이	지난 
모	또는	부,	자녀	등	대상자

X X

해당	대상자의	재산ㆍ소득을	한부모가
족이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소득ㆍ재산으로	처리

※	주거	무료임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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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구성에	따른	조사‧보장	대상  

・모(母)

・자(子)	:	만	27세,	결혼,	별도주민등록

・자(子)	:	만	24세,	미혼,	별도주민등록

・녀(女)	:	만	23세,	미혼,	동일주민등록

・자(子)	:	만	17세,	고등학생

한부모가족(5인 가족)

	4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모(母)

・자(子)	:	만	24세,	미혼,	별도주민등록

・녀(女)	:	만	23세,	미혼,	동일주민등록

・자(子)	:	만	17세,	고등학생

소득인정액 산정

	2인	가구로	지원	

・모(母)

・자(子)	:	만	17세,	고등학생

지원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한부모가족 선정

 	 구비서류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통장거래내역(1년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

	 ※	 양육비	등	사적이전소득	여부파악을	위해	통장거래내역	필수	안내

 	 상담시	

	 1)	상담시	파악할	내용	:		기초수급자와	비슷하나	이혼인지	사별인지	확인한	후,	근로여부,	주거형태,	자동차	

소유여부,	타재산소유여부	등을	문의하고	기준에	맞으면	신청

	 2)	자녀	연령	:		만18세	미만의	자녀.	단,	(대학)취학	중인	경우	만22세	미만까지	지원	  

※	군복무,	휴학	중이라도	지원

	 3)	조사가구원	:		만	18세를	넘은	자녀가	대학을	다니지	않고	일을	하고	있으면	조사	가구원에	해당	  

(자녀	중에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어도	가구원에	해당,	기혼	자녀는	제외)

	 4)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

	 	 ex)		모와	대학	미취학	20세	자녀로	구성된	2인	가족의	경우	자녀	연령이	초과하여	지원대상	자녀가	없으므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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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후	전	배우자(미혼자의	경우	자녀의	비양육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관할	시‧	군	‧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	행방불명	신고한	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소득인정액	산정	시	유의사항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군복무,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부모	실직	

등	장기간	경제적	능력상실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먼저	①	부모의	소득인정

액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다시	②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인정액 

(다만,	일반재산	중에서	토지와	실거주용	주택은	재산	파악시	미포함)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선정

	 •	 연령초과	자녀가	가출,	행방불명된	경우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관할	시	군	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

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소득산정	시	제외(*	경찰서	등에	가출	행방불명	신고만	한	경

우에는	소득산정	시	포함)

	 6)	한부모가족	신청	가구가	조부모	집에	거주할	시	무료임대확인서	제출

	 •	 조부모는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미제출,	가구원	제외

	 7)	신고의	의무

	 •	 	소득재산,	가구원수	변동,	혼인,	배우자	군복무	또는	형기	만료	등	한부모	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한

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격	유지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함을	

안내

	 •	 정확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변동사항에	따른	자격중지, 급여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

	 8)	한부모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구분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구분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모	또는	부,	(외)조모 

또는	(외)조부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손)자녀

한부모가족	중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혜택

아동양육비,	교육지원비	등	복지급여	지급,	학비,	 

전세	임대주택,	장학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이	있음.

주의점
다양한	분야의	지원	혜택은	모든	한부모가족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일	 

경우에	지원되는	것임을	잘	설명해야	함.	



103 통합복지상담을	위한	기본	매뉴얼

1
2

3
4

5
6

7
8

9
한
부
모
지
원
사
업

10
11

12
13

14
15

16
17

   	 차세대	행복e음	입력방법

	 •	 맞춤형급여	입력	방법	참조

  ▷	 「신청보장/서비스	선택」	→	「사회보장급여」	→	「한부모가족」	선택





10. 어르신 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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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복지

경로
식당

식사
배달

밑반찬
배달

저소득 서비스

어르신	일자리

사회참여

노인장기
요양보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기초연금

현금급여

1  기초연금 사업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70%)	이하인	노인 

(만	65세	~	2023년	기준	1958년생)

  ▷	사전신청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신청가능

	 •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를	보장가구원으로	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기준은	보지	않음 

(단독가구,	부부1인,	부부가구)

	 	 ▶	부부가구는	법률혼인지	사실(이)혼	관계인지	확인	필요

	 	 ※	특히	사실(이)혼이라면	사실(이)혼	관계확인서	제출안내	

	 2)	지원기준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02만원	이하	/	부부가구	323.2만원	이하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소득	재산만	조사	자녀	등	부양의무자	미조사	

  ▷	연령	미도래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도	조사	대상	포함

10. 어르신 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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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내용	:		만65세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

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4)	소득	및	재산의	조사범위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①기본재산액)	+	(금융	-	②2,000만)	-	부채 }	×	4%	÷	12개월

①		일반재산	공제	: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본재산액	공제(가구당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	85백만원,	농어촌	72.5백만원)

②	금융재산	공제	:	일상생활유지	최소경비	가구당	2,000만원	공제		

재산	조사범위	상세

구분 내용

일반
재산

・대상	:		토지‧건축물,	주택‧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각종	회원권‧어업권,	항공기‧선박‧자동차	등

	※재산가액	산정기준	

	 -		토지,	건축물,	주택,	입목재산,	각종	회원권‧어업권	:	시가표준액 

단,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보증금은[임차보증금	×	0.95]	반영

	 -	분양권	: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	조합권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	자동차‧금융재산	:	행복e음을	통해	통보된	가액

	 	 ※	자동차는	재산산정	제외	등	예외규정	有

금융
재산

・대상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수익증권	등

기타
재산

・대상	:	2011.	7.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

	 ※		재산	증여	또는	처분	시,	가액에서	타재산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증여일	또는	처분일	로부터	소진	시까지	재산으로	간주

부채

・원칙	:		금융기관	대출금의	종류	및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인정하나	사채는	미인정됨.	사채의	경우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법원	판결문,	지급명령‧지급결정	등)	사채는	인정

・대상	: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신용카드	미결제금(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금액),	 

공공기관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등

	 	 	 	 	*	부채	미인정	대출	:	한도대출(마이너스	대출),	카드론	대출	등

	 	 	 	 	*	주	채무자가	신청자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는	부채	미인정

	 5)	지급액	:	최소	32,318원	~	최고	517,080원	차등	지급(부부	20%감액	지급)

	 •	 단독가구:	32,318원	~	323,180원

	 •	 부부가구:	64,640원(1인당	32,320원)	~	517,080원(1인당	258,540원)

	 6)	처리기간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60일	이내	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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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필수	: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 본인계좌	통장사본	⑤	신청자	신분증	⑥	(대리신청의	경우)위임장	및	대리	신분증

2) 해당자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소득‧재산‧부채	관련서류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영수증,	분양계약서	등)

상담시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	활용	: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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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22년	12월	및	2023년	1월에	수행기관별로	공고하여	모집‧선발

	 2)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신체활동이	가능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	제외자  ▷	국민기초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업알선형	제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	~		5등급,	인지지원등

   ▷	정부부처	및	지자체	추진	일자리	2개	이상	참여자

	 3)	사업단	종류	

분야 내용 근무시간	/	보수

공익활동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지역사회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예)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월30시간이상

27만원이내

사회 
서비스형

만	65세	이상(일부	만	60세)가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	참여하는	활동

예)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

월60시간	이상

59.4만원이내

시장형
만60세	이상의	사업	특성	적합자

예)	식품제조	및	판매,	매장운영,	택배	등

일	최대8시간

연간	267만원	지원

취업 
알선형

만60세	이상의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예)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사업단별	근로계약 

체결에	의해	정함

	 4)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은행통장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5)	신청방법	:	주민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신청

3  장기요양서비스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65세	미만자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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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내용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3)	신청절차	및	등급판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접수	⇨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1차판정	⇨	공단최종판정	⇨	결과통보	  

(※	동주민센터	직원	직권	신청	가능)

	 •	 	등급판정	:	1차	판정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기타	참고자료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1~	인지

지원등급)을	최종결정

등급 내용

1등급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거동불능,	중증	치매	등)

2등급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거동불능,	치매증상)

3등급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인지 
지원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2018년	인지지원등급	<경증치매자>	신설로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4)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종류

구분 급여	내용

현물
급여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

을	제공	(시설급여판정자	입소가능)

재가
급여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가사생활	등	지원

・방문목욕	-	목욕	장비를	갖추어	가정방문	목욕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시설에서	노인을	일시보호

・단기보호	-	단기간동안	노인을	입소시켜	보호

・복지용구	제공	-	보행기,	휠체어	등	복지용구	대여	및	지원

현금
급여

가족
요양비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이나,	신체‧정신적‧성격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요양급여를	받은	때	지급

 ▶	이	외	복지용구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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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		15%	부담(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6%	또는	9%부담)	  

(월	한도액	624,600원	~	1,885,000원까지	등급별	상이함)

	 •	 시설급여	:		20%	부담(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8%	또는	12%부담)	  

(월	한도액	2,008,500	~	2,452,500까지	시설	종류와	등급별로	상의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

	 6)	기타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1577-1000)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개요

	 1)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대상자	구분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16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는	제공	불가)

	 2)	사업내용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예방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

	 •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20.1월	시행)

   ※ 6대 노인돌봄사업  			①	본서비스	②	종합서비스	③	단기가사서비스	④	지역사회	자원연계	  

⑤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⑥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3)	서비스	제공절차

읍‧면‧동

서비스
신청 접수

시‧군‧구

심의 및
결정

(전담사회복지사	등) (전담사회복지사)

수행기관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생활지원사	등) (전담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수행기관

재사정

(전담사회복지사	등)

종결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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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행기관	:	각	지자체	마다	권역별	수행기간	상이

	 5)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서식	제1-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	시	:	[서식	제2호]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5  무료급식 서비스

 	 경로식당(무료급식)	사업

	 1)	 지원대상	:	만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어르신

	 2)	지원방법	:	관내	수행기관	경로식당에서	중식제공(지자체	지정)

	 3)	지원내용	:		1식	4,000원	상당	/	주	6회(월	~	토)제공  

단,	지자체별로	구비	추가	지원하여	지원	단가가	다른	경우	있음

	 4)	신청방법	:	각	지자체별	지정	경로식당	직접	신청

 	 도시락배달	사업

	 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2)	지원방법	:	관내	수행기관에서	식사(도시락)을	대상자	가정으로	배달

	 	 	 ※	일반적으로	어르신	일자리	‘노노케어’에서	식사‧밑반찬	배달	업무	수행함

	 3)	지원내용	:	식사배달	:	1일	1식	4,000원	상당	/	주	7회	제공(금요일에	주말음식까지	배달)	

	 4)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각	지자체별	운영방식	상이할	수	있음)

 	 밑반찬배달	사업

	 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으로	가정에서	직접조리가	가능한	자

	 2)	지원방법	:	관내	수행기관에서	밑반찬을	대상자	가정으로	배달

	 	 	 ※	일반적으로	어르신	일자리	‘노노케어’에서	식사‧밑반찬	배달	업무	수행함

	 3	 지원내용	:	식사배달	:	1일	1식	4,500원	상당	/	주	2회	제공

	 4)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각	지자체별	운영방식	상이할	수	있음)



11. 장애인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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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장애

아동수당

현금급여

장애인정도 심사

콜택시 감면신청

ETC

활동지원 발달재활

장애인바우처

복지카드 주차표지 보조기기

장애인서비스 신청

1  장애인 등록 절차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2)	주요내용	:	장애인	정도	등록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3)	지원방법	: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신청서	서식에	반드

시	서명	필요)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외국인	및	재외동포	중	F4,	F5,	F6,	F2중	결혼이민자만	포함)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4)	처리기한	:		장애정도결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후	60일	이내로	동주민센터	통지	후	⇨	동주민센터는	

민원인에게 즉시(※연금공단에서 행복e음 시스템으로 전송된 때)통지

11. 장애인 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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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복지대상자 
신청·접수

동주민센터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ㆍ접수

의료기관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
심사 및 결정

동주민센터

심사결과 확인
장애인등록 및 결과 통지

	 6)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페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aisorder),	기면증

	 7)	참고자료	: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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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개요
<	●	진단서	발급	지원	 ○	검사비	지원	>

대분류 신규등록
재판정 조정

이의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직권	재판정

기초생활수급자* ●	○ ●	○ ●	○ ●	○ ×

차상위**	장애인 × ●	○ ●	○ ●	○ ×

일반	장애인 × × × ●	○ ×

	 1)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활	포함

	 •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2)	주요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및	검사비	지원

	 •	 진단서	지원비용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원,	그	외의	장애	1만	5,000원

	 	 ※		기준	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단,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별도의	신청없이	정액

지급(영수증	확인	불필요)

	 •	 검사비	지원비용	: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3)	 비용	지원대상자	발굴	:		장애인등록	구비서류	안내	시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대상	여부를	충분히	상담하고	영수증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안내

	 4)	참고자료	: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

3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관리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중	1종류만	발급가능

	 2)	주요내용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자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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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

※	’10.7.1일부로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업무는폐지

	 3)	발급	시	주의사항

	 •	 장애인	통합카드(A형)	발급	수수료	4,000원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의	경우(통칭	통합복지카드)		  

신규/재발급 오선택 시, 카드 정보오류로 카드 제작 불가 ⇨ 유효기간 속한 월인 경우 ‘재발급’ 유효

기간 속한 월이 지난 후 신청 시 ‘신규’ 

※	차세대	시스템	메뉴

▷		신청	시	유효기간	확인	:	장애인복지	→	장애인서비스관리	→	복지카드교부등록	→	처리이력(유효기간	확인)	

※	통합복지카드만	확인가능

▷		오류	사항	확인	:	장애인복지	→	장애인서비스관리	→	복지카드전송내역	조회(오른쪽	하단,	전송내역상세내

역	버튼)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재발급	기간동안	임시감면증	발급가능	사용

	 •	 	장애인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함	(※	다만,	복

지카드를	신용카드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장애

인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	직불카드	형태의	경우	만	14세	이상부터	신청가능)

	 •	 	장애인	자격	상실	시(사망	등)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복지카드	회수	관리	철저	  

(※	반환기한	2주	이상	두어	반환통보서	송달)

	 4)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카드	: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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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복지카드	유효기간	만료	재발급	방법

유효기간	만료시의	신청구분

1. 재발급 : 유효기간이 속한 월인 경우,	도로공사	오류(신규장애할인카드	사용중)	발생시

2.	신규	:	유효기간이	속한	월이	지난	경우,	도로공사	오류(유효기간	만료	또는	반납으로	유효한	카드	없음)	발생시

(관내)복지카드	접수	후	전송내역	확인

카드발급요청일자/카드구분별로	복지카드	전송	내역을	조회하여	오류건,	장기	제작진행중인건은	오른쪽	하단의	전송내역상세
안내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단계	상세	조회하여	조치

*	타	읍면동에서	전국재발급으로	신청한	대상자도	확인	가능함	/	전송내역상세안내를	통해	신청지	읍면동	확인	가능



119 통합복지상담을	위한	기본	매뉴얼

1
2

3
4

5
6

7
8

9
10

11
장
애
인
복
지
서
비
스

12
13

14
15

16
17

(전국재발급)복지카드	접수	후	전송내역	확인

전국재발급	신청자의	경우	[관외자조회]	버튼	체크하여	관외	장애인대상자	조회하여	전송내역	확인

*	관외	대상자의	[전송내역상세안내]	조회	기능은	추후	제공	예정

신청정보	잘못	접수한	경우	:	당일	반려	후	다음날	접수

복지카드는	1종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1명의	대상자에	1일	1건	이상의	접수건이	존재할	경우,		  
‘도로공사	:	중복오류’	또는	‘조폐공사	:	요청번호	중복’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드	정보	오입력	등으로	반려	후	다시	접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날(+1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오접수	건	반려방법

	 1)	 매시간	정시	이전	:	복지카드	전송내역에서	전송취소	처리(도로공사로의	전송	취소)
	 	 (최초	신규	신청)	전송취소	후	다음날	재신청하는	경우,	도로공사로 전송된 정보가 없으므로 동일하게 ‘신규’ 신청

	 2)	 접수	당일	:	신청처리현황의	신청상태관리에서	신청상태	‘반려’(도로공사	전송	성공,	조폐공사로의	전송	취소)
	 	 (최초	신규	신청)	신청반려	후	다음날	재신청하는	경우,	도로공사로 전송된 정보가 존재하므로 ‘재발급’으로 신청

조폐공사로의	전송이	완료된	통합복지카드A형은	반려할	수	없습니다.
발급	취소에	대한	사항은	조폐공사	콜센터(21577-4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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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감면증	양식

장애인복지법	사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			○○			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성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1234456-1234567

사진

3.5cm×4.5cm

영문명

HONG	GIL	DONG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4

보호자

홍만석

보호자와의	관계

子(자)

주장애	및	
종합장애	등급	

지체장애	2급
부장애

언어장애	3급

등록일자 2018.	1.	1. 등록번호		12345678

용도
『유료도로법』	에	따른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용(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개월)

(통합복지카드번호	12345678-1234	-5678,	차량번호	12가3456.	소유자	홍길동)

제출처 유료도로	관리기관(한국도로공사	등)		※하이패스	차로	이용	불가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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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2)	주요내용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3)	발급	시	주의사항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ㆍ관리대장	관리	철저(시행규칙	별지14호서식)

▷		장애인복지	→	장애인서비스관리	→	장애인자동차표지관리	→	자동차표지발급	조회	

→	표지발급내역	‘출력’

▷	장애인복지	→	현황/사후관리	→	보고서	및	출력	→	차량	→	장애인자동차표지관리대장

※	차세대	시스템	메뉴

	 •	 보호자용/본인용,	주차가능/주차불가	발급	시	철저

	 •	 	보행성장애	미해당	중복	장애인	중	이동지원서비스	신청	후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	필요도가	높을	

경우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	발급가능

	 4)	참고자료	: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

5  장애인연금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만)	  

단,	심한장애인	중	기존	3급만	해당하는	경우	연금	미해당

※	위탁심사	면제대상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 만	65세	이상인자(2023년	기준	1958년생)

▷ 2007.4.1.이후	국민연금공단	심사완료로	공단심사번호	있는	자

	 	-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장애진단내역	–	의료기록	및	진단이력	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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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기준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122만원	/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이하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소득	재산만	조사	자녀	등	부양의무자	미조사

	 •	 	사실혼	배우자도	조사	대상	포함

	 3)	사업내용	: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4)	소득	및	재산의	조사범위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0.7	X(근로소득-88만원)}	+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①기본재산액)	+	(금융	-	②2,000만)	-	부채	}	×	4%	÷	12개월

①	 일반재산	공제	: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본재산액	공제	  

(가구당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	85백만원,	농어촌	72.5백만원)

②	 금융재산	공제	:	일상생활유지	최소경비	가구당	2,000만원	공제		

	 5)	지급액	:	기초금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단위	:	원)

구분 계 기초 부가 지자체	급여(서울시)

생계‧의료급여
만18	~	64세

403,180
323,180 	 80,000

40,000
만65세	이상 - 403,180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만18	~	64세 393,180
(최고)

323,180
70,000

40,000

만65세	이상 	 70,000 -
일반		 70,000

특례	140,000

차상위초과
만18	~	64세 343,180

(최고)

323,180
20,000

해당없음

만65세	이상 	 40,000 - 40,000

	 *	만65세	이상자는	기초급여를	기초연금으로	전환	신청하여	지원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계속	차상

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	8.	8.까지	만65세에	도래한	자(1952.	8.	8.이전	출생자)	(급여특례/주거‧교육수급

자	포함)



123 통합복지상담을	위한	기본	매뉴얼

1
2

3
4

5
6

7
8

9
10

11
장
애
인
복
지
서
비
스

12
13

14
15

16
17

	 6)	처리기간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60일	이내	연장가능)

	 7)	구비서류

 • 필수	: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④	본인계좌	통장사본	 ⑤	신청자	신분	 ⑥	(대리신청의	경우)위임장	및	대리	신분증		

 • 해당자	: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

6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및 지원

 	 사업개요			

	 1)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및	보조기기	지원의	차이

구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대상 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

장‧호흡‧발달‧언어‧자폐성	장애인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으로	판정된	자

지원 
내용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

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38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	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

지원 
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

구,	목발,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보청기	등

•	시각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등

•	심장	:	욕창	예방용	방석	등

•	청각	:	진동시계,	헤드폰	등

•	뇌병변	:	대체입력장치(스위치)

•	지체‧뇌병변	:	보행차,	목욕의자	등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전동침대,	장애인용	의복	및	신발	등

•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	대화용	장치

•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	투약	알림기

근거법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	그	외	건강보험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안내

	 2)	참고자료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	2023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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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방문조사결과	활동지원구간	1~	15구간으로	분류하여	지원

	 2)	지원기준	:		소득수준	관계없이	신청가능.	다만	급여	이용을	위해서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	납부

하여야	함

	 3)	주요내용	: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기본급여 【최소】	 936,000원(60시간)	~	【최대】	 7,474,000원(480시간)	

시비추가	급여
【최소】	 1,245,600원(80시간)	~	【최대】	 5,449,500원(350시간)		

	※	최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탈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취약가구	지원	등	

특별지원급여

【출산】	 1,247,000원	

【자립준비】	 313,000원

【보호자	일시	부재】	 313,000원

	※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름

	 	 ※	이	외	구비추가	급여	有

	 4)	수행기관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기관	검색	가능하며	타구	기관	

이용가능	

	 5)	참고자료	: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8  발달 재활 서비스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중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재학	중인	아동은	만20세	미만까지	가능)

	 •	 	장애	미등록인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상기	장애가	예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전문의	발급)	

및	검사자료를	제출할	경우	신청	가능

	 2)	지원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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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내용

	 •	 월	25만원의	바우처	지원,	본인부담금	소득별	차등	부담

소득기준 총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25만원

월25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가형) 월23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월22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라형) 월19만원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마형) 월17만원 8만원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중	선택	이용

	 	 ※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4)	참고자료	:	2023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	바우처	이용	카드(국민행복	카드)

 ▷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등)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한	카드)

 ▷	 	발급	대상：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

	 -	 	현재	바우처	이용자가	아니어도	국민	누구나	카드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발급이	가능.	카드	기발급자는	향후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카드사	발급 사회서비스	전용

발급

기준

(만	19세	이상)	본인	선택

(만	14-19세	미만)	체크카드

신용/체크카드	발급제한	시

(신용불량,	계좌개설	불가	등)

만	14세	미만,	만	75세	이상

장애인활동	지원	중	발달장애인 

(지적‧자폐)	지역사회서비스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

돌봄	여행	치매환자	가족여행

결제계좌 모든	은행계좌	가능 해당은행	계좌 필요	없음

발급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카드	5사

*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우체국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발급방법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대상자(만	14세	미만	제외)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또는	'금융형카드 

	 (신용	-체크)'를	선택하여	발급신청	가능

※		전용카드	미대상	중	금융형카드	발급	곤란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발송	시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126서울시복지재단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신청	장소

카드사 접수처 문의처

BC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복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우체국

1899-4651/	www.bccard.co.kr

롯데카드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1899-4282	/	www.lottecard.co.kr

삼성카드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1566-3336	/	www.samsungcard.com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1599-7900	/	www.kbcard.com

신한카드 신한카드	영업점	및	신한은행 1544-8868	/	www.shinhancard.com

9  장애인 콜택시 및 장애인 복지콜

 	 사업개요

사업명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신청번호 	☎	1588-4388	(유선신청) ☎	1600-4477	(유선신청)

지원대상

•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및	신장장애	:	휠체어이용자	한함

	 	-	지적,	자폐,	정신	:	보호자동반	必

※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의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	시	이용	가능

• 장애가	있는	외국인(단기체류	외국인	중	휠체어	이용자)

•	이동이어려운	국가유공자	1~2급

•	기존	등록	고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

유관기관 서울시설관리	공단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행지역

•	서울시	전역

•		예외적	운행지역	:	서울시	인접	12개	市	및	인천국제공항 

⇨12개	市	: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

지원내용

•	운행시간	:	24시간

•	이용방법	: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운행시간	내에	전화,	이용자의	위치를	알려주면	인근에	 

대기차량이	도착,	서비스제공

•	이용요금	:		5km까지	1,500원	/	5km초과	~	10km까지	2,900원(1km	280원) 

10km초과	70원/km(시간‧지역	할증	없음,	100원미만	절사)

가입방법
장애인콜택시	콜센터	또는	장애인콜택시	앱	사용하여	이용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서	제출 

(※	팩스	신청도	가능함)

www.bccard.co.kr
www.lottecard.co.kr
www.samsungcard.com
www.kbcard.com
www.shinhanca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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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애인 바우처 택시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

	 •	 수동휠체어	이용자는	신청	가능(단,	전동휠체어는	일반택시를	탈	수	없으므로	이용불가)

	 •	 타	시‧도	전출시	이용대상에서	제외됨

	 •	 만	14세	~	18세	미성년	장애인은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	신청	가능

  ▷	 무임교통카드(지하철	무임승차,	버스	유임승차)	기능정지	후	발급(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발급

	 2)	지원내용	:	총	결제금액의	25%	본인부담(시	지원	75%)

	 ※	이용	한도	:	최대	일	4회.	월	40회,	단	예약제	등	별도	서비스	요금은	지원하지	않음

구분
(콜비포함)택시요금

3,800원	~	8,000원	구간

(콜비포함)택시이용요금	8,000원	~	40,000원

본인	부담 보조	한도	

이용
요금

2,000원	본인부담 총결제액의	25%

시	지원	75%

단,	콜당	30,000원	한도

(초과금액	본인부담)

결제
방식

신한장애인복지카드	/	신한국가유공자카드만	가능	

※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신용	또는	체크카드	기능)

	 3)	이용방법	:		반드시	나비콜,	엔콜	콜센터에	등록한	전화	및	앱으로만	접수하여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

여야	하며,	하차	시	반드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카드(해당자에	한함)로만	

결제해야	함(나비콜	1800-1133,	엔콜	02-555-0909)

	 4)	유관기관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1  장애인 출산비용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부모	중	1인이	장애인이고	출산한	경우	지급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포함

	 	 ※	다만,	인공	임신중절(「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2)	지원내용	: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3)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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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권자	:	출산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범위	: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5)	신청·접수	방법	:	3가지	유형	중	선택

  ①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②		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사이트	접속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서	여성장애

인출산비용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③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접속하여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공인

인증서	필요,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

	 	 ※	남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은	공공서비스통합관리시템(보조금24)	통한	온라인	신청	개통	준비	중

 	 업무절차

신청·접수

동주민센터

대상자 결정

자치구

예산 재배정

시	▶ 구

매월	20일까지

자격확인

동주민센터

예산신청

구	▶ 시

매월	15일까지

출산비용지급

구	▶ 대상자

매월	25일까지

 대상자	자격	확인	:	동주민센터

	 •	 등록	장애정보	:	행복e음을	통해	장애	등록정보	확인

	 •	 출산비용	지원대상	확인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증명서	등의	내용	확인을	통해	임신기간	16주	이상	유산‧사산	사실	확인

1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2)	지원내용

	 •	 	수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

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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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한명당	월	140시간(연	960시간	범위	내)	이내	원칙

	 	 ※	긴급돌봄	필요시	초과	사용	가능(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	이용)

	 3)	서비스	비용(2023년)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본인부담금	40%)	:	시간당	4,740원

	 •	 	연간	960시간	초과	시(본인부담금	100%)	:	시간당	11,850원

	 4)	선정절차

	 •	 	신청	:	본인,	부모,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	공무원(직권신청	가능)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	 	상담‧조사	:	자치구에서	소득조사,	조사결과	행복e음	시스템	등록

	 •	 	대상자선정	:	자치구에서	선정	및	결과	통지

	 5)	수행기관	:	(사)서울시장애인부모회

	 •	 	자치구(서울시)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자(대기자)에게	돌보미	연계

	 •	 	돌보미	모집	및	교육,	운영관리,	사업홍보	등	

	 6)	참고사항

	 •	 	본	사업과	유사한	가정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정은	제외

	 •	 단,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중복이용	가능





12.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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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만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유공자(수송시설	이용대상	유공자)

	 ※	유공자는	보훈처에서	발급하며,	보훈처	문의	필요(1577-0606)

 	 지원내용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가	이용하는	1회용	교통카드를	대신하여	발급되는	반영구적인	무임용	

교통카드

 	 세부내용

 지원	대상	별	교통카드	구분

구분 우대용	교통카드(어르신) 우대용교통카드(장애인)

지원 
대상

	만65세이상	경로우대자	

・	주민등록기준	서울시	거주하는	내국인	및	재외국민 

(※	재외국민은	반드시	재외국민주민등록지참)

・	출임국관리사무소에	서울시	거소로	신고한	만65세 

이상	영주권자(F-5)	(※	외국인등록증	지참	필요)

	장애인등록증	발급대상	내국인	장애인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必

・	출입국사무소에	서울시를	거주지로	신고한	자 

(F-4	재외동포,	F-5	영주,	F-6	결혼이민	모두	 

장애등록	가능)	(※	외국인등록증	지참	필요)

카드 
종류	

신용

체크

기능

(X)

	단순무임카드(어르신교통카드)	

・	서울시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가능하며	 

즉시	교부함

	단순무임카드(장애인복지카드)	

・	서울시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가능하며	즉시 

교부함(심한장애의	경우	보호자	동반	1인	승차	가능)

・어린이용 : 만6세 ~ 만12세

・청소년용 : 만13세 ~ 만18세

신용

체크

기능

(◯)

	시니어패스	

・	신한은행	영업소	신청가능하며 

우편배송	됨

	장애인복지카드	

・전국	동주민센터	신청가능(우편배송)

・	체크카드	만14세	이상,	신용카드	만19세	이상 

발급가능하며,	여신규정에	다름

사용 
방법

・신용/체크카드는	즉시사용가능,	우대용교통카드는	3일	경과	후	사용가능

・	수도권도시철도	승하차	시	가능.	수도권외	지역	사용	불가 

(단,	장애인복지카드의	경우	23년	4월부터	전국	지하철	무료탑승	가능)

분실 
신고

・	우대용	교통카드	-	신한은행콜센터	☎1577-8000

・신용	/	체크카드	-	신한은행콜센터	☎1544-7000	/	7200

12.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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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무임카드	종류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

 	 상담	시	주의해야할	사항

	 •	 	지하철	-	버스간	환승	할인	적용이	되지	않음.	단,	버스-지하철-버스의	경우	‘버스	간’	환승	할인	적용	가능

	 •	 	무임용	교통카드는	1인당	1장만	가능	  

(만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발급대상자가	직접	선택하여	발급	수령	가능)

	 •	 분실	훼손의	경우	재발급	수수로	3,000원	부과됨

	 •	 	분실	중인	카드를	찾아	다시	사용할	경우	신한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분실	해지하고	재	사용	가능하지만,	

이미	재발급	받은	새	카드가	있는	경우	기존	카드는	이용할	수	없으며	재발급된	카드를	이용해야	함

	 •	 	분실	시	카드에	충전한	T-MONEY금액은	환불이	불가능함(이에	대해	이의	제기	시,	T-MONEY	관련	

(주)한국스마트카드	고객센터	☎1644-0088	안내	필요)





13. 가족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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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양육

다둥이행복카드,	우리동네보육반장,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KTX,	SRT...

•  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0	~	24개월	미만)

•  가정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0	~	86개월	미만)

-		만	2세	이후	연령도래	시	부모급여(현금)

→	가정양육수당	전환

-		2022년	1월	영아수당

→	2023년	1월	부모급여로	확대

-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변경신청	가능

가족복지

아동급식
청소년증

발급

아동, 청소년

아이

돌봄

보육료
유아

학비

임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부모

급여etc

아동

수당

첫만남

이용권

가정양육
수당

여성가족

1  임신지원서비스

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

사업개요

1) 목적	:		대표적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정책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제

고하여	서울의	저출생을	극복하는데	기여

2) 지원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4

13. 가족복지서비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933#0000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0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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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대상(주소요건과	임신	및	출산	요건	동시	충족)

	 •	 주소요건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및	출산	요건	:	임신	3개월(12주)이상	~	출산	후	3개월	이하인	임산부 

(※	2022.7.1.	이전	출산한	사람은	지원	제외)	

	 	 ※	임산부교통비지원협약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해야	함

	 	 	 	 협약	신용카드사	:	신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	IBK기업)	

	 4)	지급방식	

	 •	 지급금액	:	임산부	1인당	70만원	1회	지급

	 •	 지급방식	:	서울시와	협약한	신용카드사의	카드에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

	 	 ※	지원금을	받은	후	유산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의	지원액도	70만원	동일)

	 5)	신청방법

➊	방문	신청

	 •	 임신한	사람,	출산한	사람	모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

	 	 ※	내국인	임산부	/	출산부,	외국인	임산부는	본인만	신청가능,	외국인	출산자는	본인	및	대리인	신청가능		

➋	온라인	신청

	 •	 임신한	사람	: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지자체	임신	지원	서비스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선택)	+	임산부	교통비	지원홈페이지	신청		

	 •	 출산한	사람	: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

	 	 ※	내	/	외국인	임신부	/	출산자	모두	본인만	신청	가능

	 6)	신청서류

 • 공통	:	(본인이나	대리인)	신분증,	본인인증용	휴대폰(또는	신용,	체크카드),	임신확인서

 • 추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임산부가	외국인),	주민등록등본(임산부가	외국인),	(대리인)	위임장,	

출산자와의	관계확인서류,	출산자	명의	본인인증용	휴대폰(또는	신용,	체크카드)

	 7)	사용	및	사용기한

	 •	 사용	:		교통비	관련	업종만	사용(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자가유류비,	고속·시외버스,	공항리무진,	

고속도로	통행료	등)

  ※ 사용처 확대 시행(’23. 4.12.) : 기차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시만	포인트	사용	가능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	:	본인	포인트에서	차감(카드사별	포인트	차감	운영이	다를	수	있어	확인	

필요)	*	삼성카드의	경우	본인	신용카드	대금에서	청구

	 •	 사용기한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임신한	사람),	자녀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

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유효기간이	경과한	바우처	지원액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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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시		

	 •	 	신청인의	내	/	외국인	여부,	신청인의	주소,	임신주차,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협약	신용카드사의	카드	소지	

여부	확인

	 •	 지원금액,	교통비	사용	업종	안내	

	 •	 신청요건	2가지	확인(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임신주차)

※	주소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서울시임산부교통비	권한	부여받아	주민등록	등초본	확인	후	서울시임산부교통비홈페

이지	거주기간계산기	이용

▷		행복e음	→	복지대상자	→	복지대상자원스크린	→	성명	및	주민번호	기재	후	주소이력	확인	후	서울시임산부

교통비홈페이지	거주기간계산기	이용

※	임신주차

▷		임신확인서	분만예정일	/	자녀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	확인	후	서울시임산부교통비홈페이지	임신주차	/	출

산개월	계산기	이용

	 •	 	신청서류	확인하여	안내

	 •	 	행복e음	초기상담	기재

 	 전산입력

온라인신청 •	 	새올	→	맞춤형서비스	→	맘편한임신	→	임신서비스	인터넷	신청목록	/	임신서

비스	처리목록	→	해당	건	클릭	후	「임산부」	및	「임신정보」	확인	→	「지방자치단

체서비스」	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	처리부서	설정	→	등록	

•	 	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업무시스템(https://center.seoulmomcare.com/)	

로그인	→	신청접수	→	신청접수현황	→	해당	건	클릭	→	신청서	정보와	맘편한

임신	정보	동일여부	확인	→	구비서류	확인	→	승인	/	반려	/	수정

•	 행복e음	초기상담	등록

방문신청 •	 	새올	→	맞춤형서비스	→	맘편한임신	→	임신서비스	등록	→	「임산부」	임산부	인

적사항	기재	→	「임신정보」	임신대상자	조회하여	임신확인서와	동일여부	확인	

→	「지방자치단체서비스」	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	처리부서	설정	→	「파일첨

부」	임신확인서	클릭하여	구비서류	등록	→	등록	

•	 	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업무시스템(https://center.seoulmomcare.com/)	로

그인	→	신청접수	→	신규신청접수	→	실명확인	입력	→	본인인증	→	신청정보	

모두	기재	후	저장	→	구비서류	확인	→	승인/반려/수정

•	 행복e음	초기상담	등록

https://center.seoulmomcare.com
https://center.seoulmomc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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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통합서비스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출생아	출생신고	시에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다둥이행복카드,	다자녀감면,	육아지원코디네이터,	

지자체	지원	물품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

	 -	신청내역	:		다둥이행복카드(2자녀	이상),	육아지원코디네이터,	지자체	지원	물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22년	

1월	출생아부터),	양육수당,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전기료	경감,	도시가스료	및	지역난방비	경감	신청,	KTX	및	SRT	할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소유자	및	

카드사	확인	등

•	 	신청서류

	 -	공통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필요시),	통장사본(필요시)

	 -	추가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	여권,	국외여권	등

1.	행복	출산	등록

 	 사업개요

	 1)	신청인	:		(신청인)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	

	 2)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행복출산),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3)	신청서류

 •  공통		-	출산자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	:	신분증(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로	신청하므로	생략)	  

-	출산자의	직계가족	대리	신청	:	출산자(산모)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선택		-	(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기타	행정공동이용망을	통해	자격확인이	곤란한	경우)	자격확인	서류

	 4)	처리기간	:	온라인	신청접수는	당일	또는	다음날	접수	원칙 

	 5)	안내사항	:	급여별	금액	및	지급일,	출산	후	60일이내	신청해야	소급적용(아동수당,	부모급여)

 	 업무처리	세부절차

행복e음	연계	처리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저귀·조제분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처리

출생아부모	 
온라인/ 
방문	신청

신청

행복출산	 
등록	및	접수	

접수

담당부서 
이관	및	 

새올	자체	처리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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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	:	온라인(정부24	행복출산),	방문하여	신청서류	지참하여,	신청인	혹은	대리인	신청

	 2)	접수

행복출산	등록

	 •	 담당자	변경	시	서무계장님께	담당자	변경	및	권한	요청

	 •	 자세한	것은	구청	해당과	담당에게	문의

	 •	 출생아	출생신고	시에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입력처리를	위한	필수	과정

	 •	 가구원	구성	시	부모와	자녀만	구성,	급여계좌	최대한	통일

	 •	 입력순서	:		1.	새올	행복출산	등록	→	2.	행복e음	초기상담	입력	→	3.	행복e음	연동	→	4.	행복e음	

연동사항	확인	후	각	급여	접수

 �	새올	행복출산	등록

▶	새올	→	상단	탭	‘맞춤형서비스’	→	‘맞춤형서비스’탭	바로	밑	‘행복출산’	→	좌측	‘행복출산접수등록’	등록	작업

	 •	 	등록	작업중	세대원조회가	안	될	경우(부‧모의	주민등록주소가	서로	다를	경우	등)	추가	버튼을	눌러	한	명씩	수

동으로	등록할	것

	 •	 	부모	중에	행복e음	조회	안	되는	외국인은	먼저	행복e음	‘초기상담’에	수동으로	조회해서	초기	상담	기록	남기고	

입력	진행할	것

 �	차세대	행복e음	초기상담	입력

▶		행복e음	→	상담	→	상담관리	→	초기상담	등록	→	「대상자정보」	대상자	성명	혹은	주민번호	입력	후	돋보기	→	 

「상담등록」	상담구분	단순안내	⊙	→	상담일자	→	상담내용	기입	→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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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e음	연동(새올	행복출산	입력	후	2~3일이내)

▶	행복e음	→	보육	→	신청관리	→	신청연계처리현황	→	제출시스템에서	정부	24	설정

※	행복출산	입력	후에	배우자가	행복e음에	조회되지	않는	외국인이라서	행복이음연계가	되지	않았을	때	조치방법

 •  새올	행복출산	→	행복출산	접수목록	→	해당자	클릭	→		‘공통급부’	상단에	‘행복e음	전송	완료’	확인	→	신청관리	

→	신청연계처리현황	→	제출시스템	정부24	설정	→	연계현황	→	‘연계현황’	확인(외국인	배우자)

 •  신청관리	→	신청정보등록	→	신청등록관리	→	신청보장/서비스 선택	→	신청인	성명	:	주민번호	:	→	신청구분	:	

신규(제공)신청	→	가구원 등록		→	행추가	→		⊙	외국인	→	외국인배우자의	성명,	외국인등록	번호	:		→	돋보기	클

릭하지	말	것	→	세대부와의	관계	:	(배우자로	했을	때	아래	저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으로	하고	최종	부모

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접수시	수정)	→	저장

	 	 ⇒		익일에	다시	연계상황	확인	후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접수	처리(세대주와의	관계	수정	필요한	경우	수정)

 �	행복e음	연동사항	확인	후	각	급여	접수

	 •	 행복출산	입력	후	행복e음	연계된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신청	접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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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행복e음	→	보육	→	신청관리	→	신청연계처리현황	→	제출시스템	정부24	→	선택	→	조회	→	「신청인정보」	확인,	

신청구분,	신청자유형,	결정통지방법	선택	→	 	부모급여(보육료/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체크확인	→	 

주민정보조회 (하단	가구원상세에서	돋보기버튼	확인하여	주소,	가구주와의	관계,	동거여부	확인	,	복수국적자	및	

해외출생자	등록	-	하단	참조)	→	「보장가구정보」의	‘아동수당’	하단	예금주를	보호자로	등록,	가구주관계	모두	  

체크하고	대상아동을	가구주로	하고	각각	관계	선택,	‘보육’	하단에		가구주관계	모두	 	체크하고	대상아동	부모

급여	확인	→	「가구정보」에	다문화가정	여부,	시설입소	여부	확인	체크	→	급여계좌	계좌검색	→	예금주명,	주민등

록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확인	후	결제계좌유효성확인	→	결제계좌유효성확인	옆	확인	→	급여계좌에	행추가  

신청인과의	관계,	보장구분(부모급여,	아동수당	모두	체크)	→	「구비서류」	구비서류등록		→	저장	→	신청상태관리 

→	다음처리상태	:	접수	→	신청상태	⊙	영유아	,	주처리부서	:	구청	담당과,	수령자	ID와	접수자	ID	:	구청	담당	지

정	→	신청상태	⊙	보육료,	아동수당	각각	클릭하여	주처리부서	:	구청담당과,	수령자	ID와	접수자	ID	:	구청	담당	

지정	→	저장	→		접수부서,	담당	확인	→	확인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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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이용권

	 	행복e음	→	보육	→	신청관리	→	신청연계처리현황	→	제출시스템	정부24	→	선택	→	조회	→	해당	건	신청	→	「신

청인	정보」에	신청인,	휴대전화,	주소,	세대주와	관계,	신청일	확인	→	「대상자(출생아)	정보」	내국인,	자택주소	돋보

기	버튼으로	주소	입력,	출생	정보	해당	사항	체크	→	「서비스	정보」	지급유형	바우처	혹은	현금	선택	→	「보호자	정

보」	국민행복카드	소유자를	보호자로	설정,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체크	처리,	아동과의	관계,	부모의	보호자미등록

사유	확인	→	「보호기관(시설)	정보」	보호기관이	있을	경우	「급여계좌	정보」까지	입력,	없을	경우	입력	안함	→	「가

구원	구성」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옆	돋보기	버튼으로	우편번호	및	주소	설정,	동거	체크	→	「등급설정」	

대상자	확인	→	「카드정보등록」	보호자	및	대상자	확인,	국민행복카드 조회,	보유여부,	카드신청여부,	신청카드사	

선택	→	「읍면동	주민센터정보」	전화번호	→	「구비서류」	구비서류등록	→	저장	→	신청접수	→	확인	→	확인

※	새올	행복출산과	연계가	안될	시

⇨		행복e음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	홈	(읍면동)	→ 첫만남이용권 신청

참고	:	행복출산	인터넷	접수건	처리	-	새올	행복출산	알림	확인	가능

➊	새올	행복출산	→	인터넷접수목록	→	‘전체’로	검색

➋	새올	부서민원	→	접수대기민원	처리	→	(상단)	민원24공무원창구	→	로그인	→	민원업무	→	민원처리	관리

	 3)	이송

	 •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	행복e음	연계	→	동주민센터	처리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	관할	보건소

	 •	 해산급여,	저소득층	해산급여,	장애인출산비용	→	관할	구	담당부서

	 •	 KTX다자녀	행복할인,	SRT	다자녀	가족할인	→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4)	처리

	 •	 	새올	행복출산	입력	후	행복e음	신청연계현황처리에서	부모급여과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모두	

접수	처리

	 •	 복수국적자,	해외출생자	등록은	아래	하단	처리	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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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출생자	등록	방법(복지대상자여권정보	및	복수국적자현황에서	처리)

⇨	여권정보관리

	 	행복e음	→	복지대상자	→	여권정보	및	복수국적자현황	→	여권정보관리	→		대상자	성명,	이름	입력	→	「여권정보

상세」	국적,	여권번호,	발급일자,	만기일자	입력	→	추가	버튼으로	여권사본,	출입국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파일	등록		→ 저장

⇨	복수국적자정보관리

	 	행복e음	→	복지대상자	→	여권정보	및	복수국적자현황	→	복수국적자정보관리	→	대상자	성명,	이름	입력	→	

「복수국적자정보상세」	등록지준지,	국적,	외국성명,	외국생년월일	→	추가	버튼으로	국내외여권사본,	출입국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파일	추가	→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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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만남	이용권

 	 사업개요

	 1)	 목적	: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2)	지원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10조	제3항	~	제6항	  

시행령	제1조의	2

	 3)	지급대상	:	2022.1.1.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

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4)	지원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임신‧출산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로	지급가능

사용기간 이용권	지급일부터	사용	시작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	종료

사용범위 사행,	레저,	유흥업소	등의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사용	가능

사용방법 매장	방문	및	온라인	구매

	 5)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	또는	팩스신청

	 6)	신청서류

	 •	 필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신분증

	 •	 추가제출(해당사항	시)	:		시설입소증명서,	통장사본(디딤씨앗통장),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	여권,	국외여권	등

 	 업무처리	세부절차	

시·군·구	담당자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및	전자바우처시스템	전송

지급결정

출생아	부모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신청

동주민센터	접수	및 
행복e음	전산입력

접수 및 상담, 조사

	 1)	신청

	 •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복지로 또는 정부24)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9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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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신청기한	별도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	 	신청서류	확인하여	안내

	 2)	접수	및	상담,	조사	

	 •	 	온라인(복지로),	행복출산,	출산통합서비스	신청	시	행복출산등록	업무처리	세부절차	접수	부분	참조

하여	접수	처리

	 •	 	시스템	미연계	시	행복e음	→	바우처	→	바우처	홈(읍면동)	→	「바우처	서비스	신청」	첫만남이용권 

신청	→	행복출산	연계와	동일하게	신청,	접수	처리

	 •	 	국외출생	여부,	복수국적자	여부	확인하여	여권정보	및	복수국적자	등록

 	 상담시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행복e음	→	복지대상자관리	→	복지대상자원스크린에서	확인	후	신청	및	상

담,	접수

	 •	 	출산통합서비스신청서	신청	시	국외출생여부,	복수국적여부,	국민행복카드사	및	소유자	확인하여	추가서류	필요여

부	안내

 	 행복e음	입력방법(행복출산등록	업무처리		세부절차	참고)

온라인신청 	행복e음	→	보육	→	신청관리	→	신청연계현황관리	→	조회	→	해당	건	상세보기 

클릭하여	바우처	신청	관련	정보	확인		→	저장	→	신청접수

방문신청 행복출산등록과	연계하여	접수	처리

3.	다둥이	행복카드

 	 상담시	

	 1)	신청인의	관할	서울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

	 2)	신청대상	:	서울시	2자녀	이상(막내가	만	13세	이하	/	2023년	7월	1일부터	만	18세로	변경)	가정

	 3)	신청방법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	우리은행에서	신청인이	신청	  

신분확인용카드	:	서울시	동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은	2자녀	확인	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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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산입력	:	다둥이행복카드종합관리시스템(https://seouli.bccard.com/dadungi/)에서	입력

	 •	 		여성가족과	담당에게	사용할	아이디와	인증키,	비밀번호	기재하여	구청으로	해당	공문	발송	후	다둥이

행복카드	종합관리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서	갈음	가능	

	 •	 	신규발급/재발급	→	신규등록	→	「신청자정보」,	「배우자	정보」,	「자녀	정보」	입력	→	저장

	 •	 	등록	후에는	신청정보주소만	수정	가능

	 •	 	발급현황에서	발급진행현황,	발급확인서	출력	등	가능

	 •	 	신청	후	BC카드와	계약한	업체에서	5일이내	신청인의	카드수령지로	배송

4.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사업개요

	 1)	지원기간	및	내용	:	만	2세미만(24개월미만),	기저귀(월	80,000원),	조제분유(월	100,000원)

	 2)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3)	신청대상	:	지원대상	조건	기준	충족

구분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예,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

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매해	모자보건사업	안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침	확인

조제 
분유

▶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가정‧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등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4)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	보건소,	동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	 사용방법	:	온라인(우체국	쇼핑몰),	오프라인(나들가게)	-	바우처카드로	결제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통해	행복e음	연계	가능

https://seouli.bccard.com/dad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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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자	제출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예시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

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담당자	확인

 ※ 아래 서류 중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확인(행복e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1부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장애인 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등록증 1부

 	 상담시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시	일괄	신청	가능,	새올	출산	등록	시	자동으로	행복e음	연계되며,	보건소	

담당과에서	접수	처리.	동주민센터에서는	상담	및	신청	등록

	 •	 	신청자격,	신청대상	확인	후	신청서류	안내

	 •	 	행복e음	신청	시	부모와	자녀를	모두	넣어야	함.		  

2촌	이내까지만	입력(세대분리	또는	다른	주소지에	부부가	거주	시	모두	입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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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e음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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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e음	→	바우처	→	신청관리	→	바우처	홈(읍면동)	→	「바우처	서비스	신청」	성명이나	주민번호	기재	후	돋보기

버튼	→	서비스 찾기	→	건강보험료 조회,	건보료	수동일	시	수동	입력	 	월소득금액	입력	→	「가구원	정보」	신청

자(보호자),	대상자(영아)	 	→	확인	→	「서비스	목록」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	예상결과	신청가능	확인	

→	일괄신청	→	「신청인	정보」,	「대상자	정보」,	「서비스	정보」	입력	및	확인	→	건강보험료 확인	→	「등급설정」	등급

판정,	바우처등급	확인	→	「카드정보등록」	대상자	확인	및	 ,	국민행복카드 조회,	국민행복카드	보유여부(소유시	

보유),	카드신청여부(소유	시	미신청),	신청카드사(해당카드사	선택)	→	「읍면동주민센터정보」	읍면동	전화번호	기재

(필요	시	보건소	담당자	기재)	→	「구비서류」	추가	→	하단	저장	→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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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서비스

1.	부모급여

 	 사업개요

	 1)	목적	: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	아동수당법	제1조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

	 2)	지원근거	

	 •	 아동수당법	제1조,	제3조,	제4조

	 •	 아동복지법	제1조,	제4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조,	제4조	

	 3)	지급대상	

요건 내용

연령요건
・2022.1.1.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4)	지급방식

❶	부모급여(현금)

			 •	 지급금액	:	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70만원,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35만원

			 •	 지급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❷	부모급여(보육료)

			 •	 지급금액	:		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	18.6만원	지급,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지급방식	:	사회보장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401&lsiSeq=237515#0000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701&lsiSeq=224935#0000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615&lsiSeq=2375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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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	 지급금액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	 지급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	 유의사항	:	종일제	아이돌봄(정부지원)과	중복	불가

	 5)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

	 6)	신청서류

		 •	 필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신분증

		 •	 추가제출(해당사항	시)	:		시설입소증명서,	통장사본(디딤씨앗통장),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	여권,	국외여권	등

	 7)	처리기한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하여	통지

 	 업무처리	세부절차	

시‧군‧구	담당자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및	전자바우처시스템	전송

보장결정 · 지급

출생아	부모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신청

동주민센터	접수	및	
행복e음	전산입력

접수 및 상담, 조사

	 1)	신청

		 •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방문신청	:	동	주민센터에	신청(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관처리	및	신청인에게	안내)

   • 온라인 신청(복지로 또는 정부24)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유아

(0~18개월)를	교정시설에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부모

급여(현금)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신청서류	확인하여	안내

	 2)	접수	및	상담,	조사	

			 •	 	온라인(복지로),	행복출산,	출산통합서비스	신청	시	행복출산등록	업무처리	세부절차	접수	부분	참

조하여	접수	처리

			 •	 	시스템	미연계	시	행복e음	→	보육	→	신청관리	→	영유아복지	신청등록관리	→	행복출산	연계와	

동일하게	신청,	접수	처리

			 •	 	국외출생	여부,	복수국적자	여부	확인하여	여권정보	및	복수국적자	등록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영유아	지급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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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시	

	 •	 	동주민센터	행복e음	→	복지대상자관리	→	복지대상자원스크린에서	확인	후	신청	및	상담,	접수

	 •	 	출산통합서비스신청서	신청	시	국외출생여부,	복수국적여부,	국민행복카드사	및	소유자	확인하여	추가

서류	필요여부	안내

 •  부모급여 ↔ 보육료 변경 신청내용 인지 후 보호자에게 안내 및 행복e음 입력 필요  

( ▶ 자격변경 시 유의사항 참고) 154p 참고

	 	 -	 	만	0세(0~11개월)	영유아가	보육료(기본보육,	연장보육)	지원	변경신청	할	경우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

(보육료)	전환되며,	만	0세(0~11개월까지)	차액	18.6만원	지급될	계좌	확인	및	행복e음	입력해주어야	함.

	 	 -	 	만	0세(0~11세)	아동의	경우	입‧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어린이집에	지급되며,	기본보육료(51.4

만원)와	‘일할계산’된	기본보육료와의	차액은	보호자에게	익월	또는	익익월	지급할	계획(당월에는	지급되지	않는	

점을	안내)

   지급액 예시	 3월15일	입소한	아동	:		어린이집	지급액[514천원	×	14/26(일)	=	276천원(원단위	절사)	+	부모지급

액	:	514천원	–	276천원	=	238천원]	

 	 차세대	행복e음	입력방법(행복출산등록	업무처리		세부절차	참고)

온라인신청 행복e음	→	보육	→	신청관리	→	신청연계현황관리	→	조회	→	해당	건	상세보기 

클릭하여	신청	관련	정보	확인		→	저장	→	신청상태관리	→	「신청상태정보」	보장

구분,	주처리부서,	수령자ID,	접수자	ID	입력	→	저장	→	확인	→	확인

방문신청 ▷	행복출산등록과	연계하여	접수	처리

	 	※	부모급여	↔	보육료(기본,	연장,	장애아,	다문화)	변경	신청

▷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통장사본(양육수당	자격변경	시)

▷		하단	업무과정(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및	행복e음	입력방법	참고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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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변경	시	유의사항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의	3가지	서비스사이에서	 

서비스	변경신청	가능

	 1)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변경구분
지원내용

변경신고일	15일	이내 변경신고일	16일	이후

부모급여 
(현금)
↓

부모급여 
(보육료)

・해당	월	부모급여(현금)	미지급

・신청일로부터	부모급여(보육료)	지원

*		부모급여(현금)	자격중지일을 

부모급여(보육료)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해당	월	부모급여(현금)	전액지원

・	다음	달	1일부터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책정	및	지원

*	부모급여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변경신청	시	부모급여(보육료)의	급여기준일은	다음	

달	1일자로	한다.

부모급여 
(보육료)

↓
부모급여 
(현금)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부모급여(현금)	전액지원

*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중지일을 

부모급여(현금)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해당	월	부모급여(보육료)	지원

・	다음	달	1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자격책정	및	지원

*		부모급여(현금)	자격중지일을	부모급여 

(보육료)	신청월	말일로	한다.

	 2)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	부모급여(현금)	변경신청

	 •	 	기존	책정된	자격은	변경신청	당월	말일	자격중지,	변경신청한	급여는	다음달	1일부터	자격	생성

	 •	 	(급여지급)	기존	급여는	변경신청	당월까지	지급,	변경신청	급여는	다음	달	1일부터	지급

	 3)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영유아	

	 	이	경우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기록을	확인

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	지원,	익월부터	지급	정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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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수당

 	 사업개요

	 1)	목적	: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함

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2)	지원근거	:	아동수당법	제3조

	 3)	지급대상	

요건 내용

연령요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4)	지급방식

	 •	 지급금액	: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지급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5)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6)	신청서류

	 •	 필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신분증

	 •	 추가제출(해당사항	시)	:		통장사본(디딤씨앗통장),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	여권,	국외여권	등

	 7)	처리기한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하여	통지

 	 업무처리	세부절차	

시‧군‧구	담당자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및	자격서비스	급여액	지급

보장결정 · 지급

아동의	보호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신청

동주민센터	접수	및 
행복e음	전산입력

접수 및 상담, 조사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401&lsiSeq=237515#0000


158서울시복지재단

		 1)	 신청

	 •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와	모	중에서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있음

  ▷	 아동수당	계좌	변경	시	보호자	확인하여	보호자	변경사유,	변경	보호자	확인하여야	함

 • 방문신청	:	동	주민센터에	신청(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이관처리	및	신청인에게	안내)

 • 온라인 신청(복지로 또는 정부24)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아

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	 신청서류	확인하여	안내

	 2)	접수	및	상담,	조사	

	 •	 	온라인(복지로),	행복출산,	출산통합서비스	신청	시	행복출산등록	업무처리	세부절차	접수	부분	참

조하여	접수	처리

	 •	 	시스템	미연계	시	행복e음	→	보육	→	신청관리	→	영유아복지	신청등록관리	→	행복출산	연계와	

동일하게	신청,	접수	처리

	 •	 국외출생	여부,	복수국적자	여부	확인하여	여권정보	및	복수국적자	등록

 	 상담시	

	 •	 	행복e음	→	복지대상자관리	→	복지대상자원스크린에서	확인	후	신청	및	상담,	접수

	 •	 	출산통합서비스신청서	신청	시	국외출생여부,	복수국적여부	소유자	확인하여	추가서류	필요여부	안내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아동의	아동수당	지급	내용	안내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	지원,	익월부터	지급	정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정지.

 	 차세대	행복e음	입력방법(행복출산등록	업무처리	세부절차	참고)

온라인신청 	행복e음	→	보육	→	신청관리	→	신청연계현황관리	→	조회	→	해당	건	상세보기	클

릭하여	신청	관련	정보	확인		→	저장	→	신청상태관리	→	「신청상태정보」보장구분,	

주처리부서,	수령자ID,	접수자	ID	입력	→	저장	→	확인	→	확인

방문신청 행복출산등록과	연계하여	접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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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혹은	부↔모간의	계좌변경)

	 	부모간의	계좌변경시	변경	전	계좌와	변경후	계좌	예금주가	다를	때	보호자를	변경해줘야	함.	변경사

유에	대해서	파악	후	초기상담에	기재	필요.	변경	전	보호자와	유선통화	등	바뀐	내용에	대해	고지	및	

확인	필요

행복e음	→	상담신청	→	신청정보등록		→	신청등록관리	→	신청보장/서비스목록	아동수당보호자변경신청	→	신청인	

정보	:	아동이름으로	조회	→	신청정보	입력	→	수급아동	입력	→	아동‧보호자	조회	버튼	→	변경	전	보호자	확인	→	

변경	후	보호자	입력	→	급여계좌입력및조회	클릭	후	계좌	변경	처리	→	보호자변경	입력	:	대부분	  보호자 단순변경

이거나	이혼	등	사유	기재	→	구비서류	등록(통장사본,	보호자변경신청서)	→	저장	→	신청상태관리	→	접수	→	온라인	

신청인	경우에는	종료.	방문	신청일	경우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혹은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	해당	부서로	

공문	발송	

	 2)	아동수당	변동대상자	확인(출입국	여부	확인)

	 	행복e음	→	변동관리	→		출입국정보조회	→	⊙	출국일자	:	기입)	→	성명	:	기입)	→	돋보기	→	조회	확인	

→	⊙	입국일자	:	→	조회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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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양육수당

사업개요

1)	 목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양육비용을	지원하여	보육료	등	지원	영유아와의	형평성	제고

2)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3) 지급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2022.1.1.	이후	출생한	만	0~1세까지	부모급여	지원)

• 	장애아동수당은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4) 지급방식

• 	지급금액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12~23개월	-	150,000원

24~86개월미만	-	100,000원

12~35개월	-	200,000원

36~86개월미만	-	100,000원

• 	지급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5)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6) 신청서류

• 필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신분증

• 추가제출(해당사항	시)	:		시설입소증명서,	통장사본(디딤씨앗통장),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	여권,	국외여권	등

7) 처리기한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하여	통지

업무처리	세부절차

시‧군‧구	담당자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및	자격서비스	급여액	지급

보장결정 · 지급

아동의	보호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신청

동주민센터	접수	및 
행복e음	전산입력

접수 및 상담, 조사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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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

	 •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방문신청	:	동	주민센터에	신청(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이관처리	및	신청인에게	안내)

 • 온라인 신청(복지로 또는 정부24)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양육수

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동은	부모급여의	출생아	소급지원에	해당

	 •	 	자치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안내

	 •	 신청서류	확인하여	안내

	 2)	접수	및	상담,	조사	

	 •	 	온라인(복지로),	행복출산,	출산통합서비스	신청	시	행복출산등록	업무처리	세부절차	접수	부분	참조

하여	접수	처리

	 •	 	시스템	미연계	시	행복e음	→	보육	→	신청관리	→	영유아복지	신청등록관리	→	행복출산	연계와	

동일하게	신청,	접수	처리

	 •	 국외출생	여부,	복수국적자	여부	확인하여	여권정보	및	복수국적자	등록

 	 상담시	

	 •	 행복e음	→	복지대상자관리	→	복지대상자원스크린에서	확인	후	신청	및	상담,	접수

	 •	 출산통합서비스신청서	신청	시	국외출생여부,	복수국적여부	확인하여	추가서류	필요여부	안내

	 •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변경	신청내용	인지	후	안내

	 •	 주소지	변경	시	수당지급	지자체	안내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영유아	지급	내용	안내

 	 차세대	행복e음	입력방법(행복출산등록	업무처리		세부절차	참고)

온라인신청 행복e음	→	보육	→	신청관리	→	신청연계현황관리	→	조회	→	해당	건	상세보기	클

릭하여	신청	관련	정보	확인	→	저장	→	신청상태관리	→	「신청상태정보」보장구분,	

주처리부서,	수령자ID,	접수자	ID	입력	→	저장	→	확인	→	확인	

방문신청 ▷	행복출산등록과	연계하여	접수	처리

  ※	양육수당	↔	보육료(기본,	연장,	장애아,	다문화),	유아학비	변경	신청

▷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통장사본(양육수당	자격변경	시)

▷		하단	업무과정(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및	행복e음	입력방법	참고

(164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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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변경	시	유의사항

	 1)	양육수당	↔	보육료(기본,	연장,	장애아,	다문화),	유아학비	변경	시	자격	변경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급불가)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해당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급불가)

	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 

보육료는	해당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변경신고일까지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2)	주소지	변경	시	수당지급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15일까지)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16일부터)

신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구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3)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영유아

	 	이	경우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기록을	확인

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	지원,	익월부터	지급	정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4.	보육료	(기본/연장보육,	누리과정,	장애아,	다문화)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0	~	5세	영유아 

(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22년	이후	출생아는	24개월	미만까지는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2)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3)	급여	종류	및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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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종류

	 	 -	 영유아(만0 ~ 2세반)보육료 :	소득무관	전계층	전액지원

	 	 -	 영유아(만3 ~ 5세반)누리공통과정 :	소득무관	전계층	월	280천원

		 	 	 ※	만3~5세반	누리장애아보육료:	599천원

	 	 -	 장애아보육료 :	정부지원시설	599천원,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	 방과후 보육료 :	만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100천원

	 	 -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	만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만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79천원

	 	 -	 다문화 보육료 :	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	 	지원액	:	매해	보육사업안내	지침	보육료	지원단가	확인

	 5)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복지로)	신청

	 6)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만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신분증

	 7)	처리기한	:	14일	이내	결정하여	통지

 	 업무처리	세부절차

시‧군‧구	담당자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보장결정

영유아의	보호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신청

동주민센터	접수	및 
행복e음	전산입력

접수 및 상담, 조사

	 1)	신청

	 •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방문신청	:	동	주민센터에	신청(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이관처리	및	신청인에게	안내)

 •  온라인 신청(복지로 또는 정부24)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수급	자격과	관련된	정보(거주지,	세대원,	연장보육	필요	사유	등)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

	 •	 	기존	보장은	행복e음	→	복지대상자관리	→	복지대상자원스크린에서	성명,	주민번호	조회	→	보장

에서	확인	가능

	 •	 	국민행복카드	소유여부,	변경보장에	대한	확인	및	자격중지,	자격생성시기,	자부담	등	안내

	 •	 	신청서류	확인하여	안내

	 2)	접수	및	상담,	조사

 •  온라인(복지로)	신청	시	하단	부모급여(현금,	보육료),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행복e음	입력	

방법	참고

 •  행복e음	신청등록	시	행복e음	→	신청관리	→	신청보장/서비스선택	→		보육료지원	→	「보장가구

정보」	→	선택서비스에서	해당서비스	선택	→	저장,	접수	처리

 •  초기상담에	신청일,	대상자,	변경보장(연장보유일	경우	사유까지)	등	입력



164서울시복지재단

 	 상담시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존보장,	변경보장,	자격중지,	자격생성시기,	자부담	여부,	추가서류	확인하여	

안내	및	신청,	초기상담	등록,	접수

 	 업무과정(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및	행복e음	입력방법

	 1)	부모급여(현금,	보육료),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업무과정

1.	업무절차	:	상담,	관련서류	안내	→	신청서류접수	→	행복e음	입력	→	초기상담	기록

2.	상담	시	안내사항

	 ①		복지대상자	원스크린에서	현	보장	자격(만	나이에	따른	보육종류	확인),	급여계좌,	변경	후	자격,	

국민행복카드	소유	여부,	주소지에	주민정보조회하여	가구원	확인

	 ②		국민행복카드는	대부분	기소유,	미소유이거나	분실	등의	사유일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가	카드사에	

직접	국민행복카드신청하시도록	안내(분실	및	누락	가능성	방지)

	 ③	  변경신청의 경우 신청 시기에 따른 지원 자격중지, 자격생성에 관한 사항 안내, 보육료 및 유아학비는 

신청시기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될 수 있음을 안내

	 ④	전국단위	신청일	경우	관련	서류	이관처리	및	시간소요	등	신청인,	해당	관할	동주민센터	통지

	 ⑤		국적문제	:	아이의	국적을	기준으로	함(외국인 아동은 자부담으로 어린이집 입소 가능, 해당 자치구

별 지원가능 여부 다르므로 확인 필요)

	 ⑥	해외체류	:	해외체류	90일	경과	시는	양육수당	중지

	 ⑦	통장	:	부모	혹은	아이	통장	외에는	안	됨

	 ⑧	제출서류	:	아래	참조

	 ⑨		연장보육	신청	시에는	사유별로	유효기간	있음을	안내(매해	보육사업	안내	연장보육	필요사유	세부	

인정기준	참조)

3.	종류	및	제출서류	

	 ①		부모급여(현금,	보육료),	양육수당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출생신고자는	행복출산신청서)	+	통장사본

	 ②	보육료

	 	 •	영아(0~2세)	기본보육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부모의	신분증

	 	 •	 	영아(0~2세)	연장보육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연장보육신청사유서	

+	연장보육	사유	관련	서류)	매해	보육사업	안내	참조	+	부모의	신분증

	 	 •	 	장애아보육료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장애인등록증(장애	소견	의사

진단서(만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만	8세	

이하)	중	1부	+	부모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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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보육료	

공통 필요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결혼이민자 : 

혼인관계증명서(행복e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및	외국인등록증

※		결혼이민자	중	외국국적동포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추가제출하고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빙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인지‧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과 동일 세대가 아닌 다문화 아동의 경우 : 아동의	기본증명서,	가족

관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어린이집	누리과정(3	~	5세)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부모의	신분증

	 ③	유아학비	:	유아학비(3	~	5세)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부모의	신분증

	 ④	방과후	보육료	:		만12세(‘07.1.1	이후	출생)	이하	초등학교	취학	아동	중	차상위이하(법정	저소득

층	포함)	및	장애아동으로	방과	후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2)	부모급여(현금,	보육료),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행복e음	입력

	 ➀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	보육료(기본보육,	누리과정),	유아학비	변경	신청

	 선작업	:		복지대상자	→	‘복지대상자원스크린’에서	아동의	현재	영유아복지서비스,	국민행복카드	소유	여부,	
급여	계좌,	주소지에	주민정보조회하여	가구원	파악

 

	 	행복e음	→	보육	→	신청관리	→	영유아복지	신청등록관리	→	신청보장/서비스선택	해당	서비스	체크[기본보육	/	누리

(3	~	5세/장애아	/	다문화)	/	유아학비]	후	저장	→	신청인정보	기입	→	「신청정보」	신청구분	:	‘변경’	선택	→	해당	통조

표	더블클릭(통조표	없으면	‘신규’로	자동변경	됨)	→	신청정보	기입	→	「신청보장	/	서비스	선택정보」	해당	서비스	확

인	→	「보장가구정보」	해당	영유아	가구원	자격확인하여	기존	자격	및	변동	자격	확인,	가구주관계,	선택서비스(해당

서비스),	급여계좌	선택(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일	경우)	→	□	국민카드행복카드(소유일	경우	체크해제,	미소유일	경

우	체크하여	「카드신청인(본인‧보호대상자」,	「신청카드정보」	활성화된	부분	모두	입력)	→	「가구정보」	다문화가정,	

시설입소	여부	체크	→	「급여계좌」	행추가	계좌검색	→	예금주명,	주민등록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확인	후	결제계

좌유효성확인	→	결제계좌유효성확인	옆	확인	→	「구비서류」	구비서류등록	→	저장	→	확인	→	신청상태관리	→	‘접

수’	→	주처리부서(여성가족과),	수령자	:	○○○(조회후	선택),	접수자	:	○○○(조회후	선택)	→	상태변경처리	:	‘접수’

 

초기상담 
기록	예시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	보육료(기본보육,	누리과정),	유아학비	변경	신청(신청일	

:	2023.00.00./온라인,	방문)

	 ・신청인	:	부	홍길동

	 ・대상자	:	홍순이(230506)

	 ・변경보장	:	부모급여(현금)	→	기본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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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➁	 부모급여(현금,	보육료),	양육수당,	기본보육	↔연장보육변경신청,		연장신청

	 선작업	:		복지대상자	→	‘복지대상자원스크린’에서	아동의	현재	영유아복지서비스,	국민행복카드	소유	여부,	
급여계좌,	주소지에	주민정보조회하여	가구원	파악)

 
	 	행복e음	→	보육	→	신청관리	→	영유아복지	신청등록관리	→	신청보장 / 서비스선택	해당서비스	체크	후	저장	→	신

청인정보	기입	→	「신청정보」	신청구분	:	‘변경’	선택	→	해당	통조표	더블클릭(통조표	없으면	‘신규’로	자동변경	됨)	

→	신청정보	기입	→	「신청보장/서비스	선택정보」	해당	서비스	확인	→	「보장가구정보」	해당	영유아	가구원	자격확

인하여	기존	자격	및	변동	자격	확인,	국민행복카드	여부	체크,	가구주관계,	선택서비스(해당서비스)	연장보육(법정,	

장애아,	다문화	등),	(선택),	종일형	연장여부	 	(사유변경	혹은	연장신청	시	체크)	→	저장	→	연장보육자격유형확인

→	확인	→	부모	성명,	자격유형	선택연장보육	자격	유형	확인하여	해당사항에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직장	사

업자등록번호	입력,	국세청일용근로소득통보)	→	하단	‘적합여부	확인’	클릭,	상단	가책정여부(적합,	부적합)확인	→	

공적자료상세로	육아휴직	등	확인	가능	→	(적합	시에)저장	→	닫기	→	「가구정보」	다문화가정,	시설입소	여부	체크	

→	「구비서류」	구비서류등록	→	구비서류	등록	시에	대분류	:	‘연장(종일반)보육료	제출서류’	유효기간	기재	(유효기

간	관련사항	참조	2023년	보육사업	안내	P.350	~	355	의거할	것)	저장	→	확인	→	신청상태관리	→	‘접수’	→	주처

리부서(여성가족과),	수령자	:	○○(○조회후	선택),	접수자	:	○○○(조회후	선택)	→	상태변경처리	:	‘접수’

 

초기상담 
기록	예시

 
▶		부모급여(현금,	보육료),	양육수당,	기본보육	↔	연장보육	변경	신청(신청일	:	

2023.00.00.	/	온라인,	방문)

	 ・신청인	:	홍길동(부)

	 ・대상자	:	홍길순(150205)

	 ・변경보장	:	부모급여(현금)	→	연장보육

	 ・사유	:	부	-	4대보험가입	/	모	-	자영업(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유효기간	:	~2020.7.31.

	 ・유효기간	종료	전에	연장	신청하실	것을	안내

	 ➂	 보육료	↔	유아학비

	 	 ・보육료[기본,	연장,	누리(만3	~	5세,	장애,	다문화)]	→	유아학비

	 	 ・유아학비	→	보육료(누리과정)

	 선작업	:		복지대상자	→	‘복지대상자원스크린’에서	아동의	현재	영유아복지서비스,	국민행복카드	소유	여부,	
주소지에	주민정보조회하여	가구원	파악

 
	 	행복e음	→	보육	→	신청관리	→	영유아복지	신청등록관리	→	신청보장 / 서비스선택	해당	서비스(누리/유아학비)	체

크	후	저장	→	신청인정보	기입	→	「신청정보」	신청구분	:	‘변경’	선택	→	해당	통조표	더블클릭(통조표	없으면	‘신규’

로	자동변경	됨)	→	신청정보	기입	→	「신청보장/서비스	선택정보」	해당	서비스	확인	→	「보장가구정보」	해당	영유아	

가구원	자격확인하여	기존	자격	및	변동	자격	확인,	국민행복카드	여부	체크,	가구주관계,	선택서비스[누리(3	~	5세,	장

애,	다문화	등)/유아학비(누리3	~	5세,	법정	등)]	→	「가구정보」	다문화가정,	시설입소	여부	체크	→	「구비서류」	구비서

류등록	→	저장	→	확인	→	신청상태관리	→	‘접수’	→	주처리부서(여성가족과),	수령자	:	○○○(	조회후	선택),	접수자	

:	○○○(조회후	선택)	→	상태변경처리	:	‘접수’(유아학비로	변경	시	주처리부서,	수령자,	접수자	기재	부분	없음)	

 

초기상담 
기록	예시

 
▶		유아학비	→	누리과정(다문화)	변경	신청(신청일	:	2023.00.00.	/	온라인,	방문)

	 ・신청인	:	부	홍길동

	 ・대상자	:	홍순이(150505)

	 ・제출서류	:	모의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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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변경	시의	자격중지,	자격생성	시기

	 ➀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자격변경

변경구분
지원내용

변경신고일	15일	이내 변경신고일	16일	이후

부모급여 
(현금)
↓

부모급여 
(보육료)

・해당	월	부모급여(현금)	미지급

・신청일로부터	부모급여(보육료)	지원

*		부모급여(현금)	자격중지일을 

부모급여(보육료)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해당	월	부모급여(현금)	전액지원

・	다음	달	1일부터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책정	및	지원

*	부모급여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변경신청	시	부모급여(보육료)의	급여기준일은	다음	

달	1일자로	한다.

부모급여 
(보육료)

↓
부모급여 
(현금)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부모급여(현금)	전액지원

*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중지일을 

부모급여(현금)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해당	월	부모급여(보육료)	지원

・	다음	달	1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자격책정	및	지원

*		부모급여(현금)	자격중지일을	부모급여 

(보육료)	신청월	말일로	한다.

	 ➁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자격변경

구분
가정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보육료	→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	 
가정양육수당

15일	
이내
신청

자격

・	(양육수당)	변경신청일	전일	자격중지

	*		보육료	자격확정	시점까지	양육수당	지급정지,	

보육료	자격확정	시	변경신청월부터	자격중지

・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자격	생성

・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자격	생성

・	(보육료)	변경신청	 

전월	말일	자격	중지

・	(양육수당)	변경신청 

당월	1일	자격	생성

・	(유아학비)	변경신청 

전월	말일	자격	중지

・	(양육수당)	변경신청 

당월	1일	자격	생성

급여 
지급

・	(양육수당)	변경신청	당월	미지급

	*		보육료	자격확정	시점까지	양육수당	지급정지

・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

・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

・	(보육료)	변경신청 

당월	전액	미지급

・	(양육수당)	변경신청 

당월	전액	지급

・	(유아학비)	변경신청 

당월	전액	미지급

・	(양육수당)	변경신청 

당월	전액	지급

16일	
이후
신청

자격

・	(양육수당)	변경신청	당월	말일	자격	중지

	*		보육료	자격확정	시점까지	양육수당	지급정지,	

보육료	자격확정	시	변경신청월	말일	자격중지

・	(보육료)	변경신청	익월	1일	자격	생성

・	(유아학비)	변경신청	익월	1일	자격	생성

・	(보육료)	변경신청 

당월	말일	자격	중지

・	(양육수당)	변경신청 

익월	1일	자격생성

・	(유아학비)	변경신청 

당월	말일	자격	중지

・	(양육수당)	변경신청 

익월	1일	자격	생성

급여	
지급

・	(양육수당)	변경신청	당월	전액	지급

・	(보육료)	변경신청	당월	미지급 

변경신청	익월	1일부터	지급

・	(유아학비)	변경신청	당월	미지급 

변경신청	익월	1일부터	지급

・	(보육료)	변경신청	당월	

말일까지	어린이집 

이용일수	만큼	일할지급

・	(양육수당)	변경신청 

당월	전액	미지급	변경 

신청	익월	1일부터	지급

・		(유아학비)	변경신청 

당월	말일까지	유치원	

이용일수만큼	일할지급

・		(양육수당)	변경신청 

당월	전액	미지급	변경

신청	익월	1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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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➂	 기본보육	↔	연장보육

	 	 ・기본보육	→	연장보육	:	신청일부터	연장보육	지원

	 	 ・연장보육	→	기본보육	:	익월	1일부터	기본보육	지원

	 ➃	 보육료	↔	유아학비	자격변경

구분 보육료	→	유아학비 유아학비	→	보육료

보육료 
수급자격

・(보육료)	변경신청일	전일	자격중지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당일	자격생성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전일	자격중지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	자격생성

급여	지급
・(보육료)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일할계산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일할계산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

	 4)	 0	~	2세	연장보육	신청	시	제출서류,	유효기간	안내

	 •	 기본보육	:	연장보육	대상이	아닌	경우	기본보육으로	신청.	증빙서류	없음

	 •	 연장보육	:	(어린이집	상담	후)사유	유형별로	증빙	관련	서류	제출하여야함

	 5)	육아휴직자의	복직예정	시에	연장보육	신청	관련

	 •	 	복직예정으로	연장보육을	원할	경우	어린이집에서	먼저	상담	후	신청(어린이집	가운데	연장보육을	

하지	않는	곳이	있으므로)

	 •	 	복직예정신청서	제출자는	복직일을	행복e음	초기상담,	유효기간	입력(입력	시까지	신청서류	보관	주의)

육아휴직자의	연장보육	자격	안내

▷ 육아휴직 중인 경우 ‘취업’을 사유로 종일반 인정 불가(다른 사유가 없으면 기본보육)

▷  복직 예정인 학부모는 복직예정일	30일	前부터	복직예정임을	신고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가구에 연장보육 자격을 책정하되, 익월	말	4대보험		자격을	조회하여	복직	여부	확인

	 *	복직일	이후	연장보육	신청	시에는	종전과	같이	처리(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로	신청)

	 	 예	)	 12월	1일에	복직(예정)인	경우	11월	01일	~11월	30일	복직예정신고서로	변경신청	가능

	 	 	 		 12월	1일	복직	이후에는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로	변경신청

▷ 복직 신청(기본 → 연장보육 변경신청) 접수 시 행복e음 처리

	 •	연장보육	자격유형	:	취업	>	임금근로자	>	4대보험	미가입자

	 •	증빙서류	:		복직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재직기관의	양식이	없는	경우	복직예정신고서(지침서식	

[서식	9]	활용)

	 •	신청일	:	복직예정일의 30일 전부터 가능(신청일로부터 연장보육 자격)

 • 보장기간	:	신청일로부터	복직예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예	)	 11월	15일이	신청일이고	12월	15일이	복직예정일인	경우	1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장보육	자격

▷ 보장기간 만료 시 자격 관리(직장건강보험 자격 확인)

	 •	연장보육	자격유형	변경:	취업	>	임금근로자	>	4대보험	가입자

	 •	증빙서류	:	시스템	상	직장건강보험	자격	확인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명요청	등	자격	관리)

	 •	보장기간	:	자격유지시(99991231로	입력)

	 	 *		보육료	신규	신청(양육수당	→	보육료	등)	시에는	15일을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	여부가	결정됨에	유의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연장보육	자격

	 •	 16일	이후	신청	시	익월	1일부터	연장보육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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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연장보육	유효기간	설정	관련

※		연장보육	접수	후	행복e음에	구비서류	등록시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함.	유효기간	만료일이	해

당하는	월	말일까지	연장보육	보장함.

 • 취업자 (4대보험 미가입자) 

  ▷	 임금근로자	:	4대보험	미가입자는	이직	등의	변동이	많아	서류	제출	상황에	따라	판단

  ▷	 자영업자	:	~	다음해	7.31(세무서에	소득	관련	자료	나오는	시기)

  ▷	 무급가족종사자	:	~	다음해	7.31

 • 구직 / 취업준비 

  ▷	 구직급여수급자격증	:	자격증	상의	유효기간	까지

  ▷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증,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확인서	:	수강증,	확인서	상의	기간까지

  ▷	 구직등록증	:	구직등록증	상의	기간까지(구직등록으로	인한	연장	보육은	평생	1회	한정)

 • 돌봄필요

  ▷	 장애

  ▷	 다자녀	가구	:	연령에	관계없이	2명	이상의	가구

  ▷	 임신	:		임신진단서	등의	출생(예정)일	까지	/	둘째를	임신한	경우	첫째아가	연장보육	자격,		  

둘째를	출산한	경우	첫째,	둘쩨	모두	연장보육	자격(다자녀)

  ▷	 출생	:	출생일로부터	1년

  ▷	 유산	:	출산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복직예정자

	 	 	신청일로부터	복직예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유효기간	설정	후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연장	신청하

도록	안내	필요(4대보험	가입	시에는	직권처리	가능)

	 7)	사전신청(매년	2월	중)

※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할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보육료(기본	/	연장	/	누리	/	장애아	/	다문화),	유

아학비	관련	신청을	2월	중에	미리	신청할	경우	가구	정보에	반드시	‘사전신청’	체크해야	함.(일반

신청은	no	선택).	매년	영유아복지	사전신청	사용자	매뉴얼이	행복e음	공지사항에	기재되기에	매

뉴얼	숙지하고	신청,	접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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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보육	자격변동자,	유효기간	도래자,	자격확인	대상자	처리

	 	 	매월	중순경	행복e음에서	자격변동자,	유효기간	도래자,	자격확인	대상자	파악	후	맞춤반	전환예정	통보	

및	월말에	직권변경	처리

▶	 	행복e음	→	변동‧사후	→	변동관리	→	변동집계현황	→	‘처리할일’	→	보장변동	→	‘맞춤형보육	자격변동’,	‘맞춤

형보육	유효기간’,	‘맞춤형	자격확인’	각각의	‘미처리’	클릭	후	엑셀로	다운	받아	확인작업	후	통보	→	연장신청	혹

은	직권변경(월말)	후	→	대상자	 	→	처리상태변경	→	변경사항	내용	메모	기입(대상이	아닐	경우	그	사유	기입)

	 •	 	엑셀다운자료를	바탕으로	변경사항,	유효기간	재확인	후	변경대상	아니면	처리상태변경에서	관련	

내용	기입,	변경대상자인	경우는	부모들에게	아래	안내사항	전달(전화)

	 •	 	안내사항	:	연장보육	사유	있을	시에는	당월	중에	연장보육	연장신청하실	것과	연장신청	없을	시에

는	기본보육으로	직권전환	됨을	안내

	 •	 	통보	상황을	반드시		‘초기상담’에	기록	남길	것

5.	유아학비

 	 사업개요

	 1)	목적	: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실현하고자	유아교육	분야

의	교육비	지원	실시

	 2)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20년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취학대상	아동(’16.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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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학유예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함)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해외체류기간 기산 시 출국일 포함

	 예시)	 3월	1일	출국	후	4월	7일	귀국한	A아동의	자격은	3월	31일부터	중지(3월	30일까지	지원	자격	보유)

	 ☞	유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	지원	재신청	필요	→	반드시	학부모	사전	안내	조치	

	 3)	지원기간	: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조기입학	유아의	경우,	사전에	무상교육	기간(3년)에	대해	반드시	안내

	 	 *		’13.3.1.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유아교육법」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	

	 4)	지원내용

	 •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	매해	유아학비	지원계획	확인

	 •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	-	매해	유아학비	지원계획	확인

	 5)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복지로)신청

	 6)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신분증,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7)	처리기한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하여	통지

 	 상담시		

	 •	 신청권자는	유아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에	유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온라인(복지로),	방문	신청	시	보육료	업무과정(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및	행복e음	입력

방법	참조하여	신청,	접수

	 	 ※		유아학비	부정수급	사전	차단을	위해	31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체류	유아에	대해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즉시	처리	안내

	 •	 행복e음	신청‧접수시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여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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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이돌봄지원사업

 	 사업개요

	 1)	목적	: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2)	지원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3)	지원대상

	 •	 대상아동기준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대상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질병감영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	 양육공백기준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의	아동

	 4)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금	:	매해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확인

	 5)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	매해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확인

	 6)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복지로)신청

	 7)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신분증

	 8)	처리기한	:	14일	이내	결정하여	통지

 	 업무처리	세부절차

시‧군‧구	담당자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통지

지원대상자 결정

아동의	부모/양육권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신청

동주민센터	상담,	조사,	 
접수	및	행복e음	전산입력

접수 및 상담, 조사

	 1)	신청

	 •	 	신청권자는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정위탁	부모	포함).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

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

	 •	 	아동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관외	전출	시	아이돌봄	대상자의	보호

자는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규로	신청해야	함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628&lsiSeq=24684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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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가능

	 	 ※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만	가능

	 •	 시간제	/	종일제	유형,	양육공백	사유,	소득기준중족,	중복지원	불가,	정부지원기간,	대기기간	안내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하며	가	~	다형일	경우	정부지원이며,	

라형(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일	경우	관내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아이

돌봄	홈페이지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정부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안내

	 •	 신청서류	확인하여	안내

	 2)	접수	및	상담,	조사

	 •	 신청	시	하단	행복e음	입력방법	참고(175p	참조)

	 •	 	영유아복지(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	영아종일제	자격	

변경	시	중복방지	확인

	 •	 정부지원	해당	및	정부지원	유형	신청인에게	안내

 	 상담시		

	 1)	 	인적사항	및	신청사항	파악	:	아동의	주민등록	소재지	파악,	시간제/종일제,	양육공백	사유	파악	및	소

득기준	충족,	중복지원	불가	안내,	정부지원	기간	안내	및	대기기간	있을	수	있음	안내

	 2)	 	양육공백	기준	및	구비서류	확인	:	매해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종류	및	

기준	확인

	 3)	중복금지

중복금지	기준

•  영아종일제서비스	:	부모급여,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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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부지원	서비스	변경	기준

구분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	아이돌봄(영아종일제)
아이돌봄(영아종일제) 

→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수급자격

・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변경신청	당월	말일	자격중지

・(아이돌봄)	변경신청	익월	1일	자격생성

・(아이돌봄)	변경신청	당월	말일	자격중지

・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변경신청	익월	1일	자격생성

급여	지급

・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변경신청	당월	말일까지	지급

・(아이돌봄)	변경신청	익월	1일부터	지급

・(아이돌봄)	변경신청	당월	말일까지	지급

・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변경신청	익월	1일부터	지급

	 •	 	영유아복지(보육료,	유아학비,	부모급여,	양육수당)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	영아종일제	자격	

변경	시	서비스	제공은	다음의	기준으로	함

  ▷	 변경	신청	해당	월에는	기존	서비스를	말일까지	제공

  ▷	 신규자격	서비스는	다음달	1일부터	개시

    예시 	 	이용자가	부모급여를	지급	받던	중	2월	4일날	부모급여를	정지하고	영아종일제를	신청한	경우,	부

모급여는	2월말까지	지급하고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제공	가능

	 •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는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함

   예시 	 시간제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	960시간	중	200시간을	이용하고,	영아종일제로	전환하는	경우

	 	 	 -	 영아종일제를	9개월	지원받을	수	있으며	9개월	후	나머지는	시간제로	재	전환	시	40시간	지원	가능

	 	 	 -	 	계산식	:	760시간(960시간	–	200시간)	/	80시간	=	9개월	+	0.5(소수	셋째자리까지	적용)	×	80시

간	=	40시간(시간반올림)

   예시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3개월	이용하고	시간제로	전환하는	경우

	 	 	 -	 시간제서비스	720시간	지원	가능

	 	 -	 계산식	:	960시간	–	240시간(80시간	×	3개월)	=	7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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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행복e음	입력방법

	 1)	행복e음	입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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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작업	:	종일제의	경우	부모급여,	양육수당	중지처리(구청	담당자와	확인	후	중지	완료확인하고	진행)
 

	 	행복e음	→	보육	→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등록관리	→	「신청인정보」	신청인	이름,	휴대전화,	주

소	확인	→	「신청정보」	신청일자,	결정통지방법,	신청구분(신규일	경우	신규,	재판정이거나	가구원	변경없을	경우	변

경신청)	→	「가구원정보」	주민정보조회	주민등록가구원	확인(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아동의	2촌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포함)	→	「신청보장/서비스	선택정보」	아이

돌봄서비스	확인	→	「보장가구정보」	건강보험료조회	→	아이돌봄서비스건강보험료	조회에서	건강보험료 확인	버튼	

눌러	자동	조회	→	맞벌이	경우	맞벌이	 	,	신청구분(직장/지역),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본인부담	부과액)	확인,	

수동으로	입력할	경우	수동입력		 	하여	신청구분(직장/지역)	선택	후	월소득금액	입력	시	건강보험료(본인부담)부

과액	자동	계산	→	닫기	→	「양육공백	확인사항」	:	맞벌이가구, 다자녀가구, 취업한부모, 기타	중에	해당항목을	선택	

→	대상자,	보장가구	클릭	→	양육수당/보육	/	유아학비	자격	확인	→	유형선택(시간제/종일제)	→	등급설정	클릭	→	

저장	→	신청상태관리	→	접수	→	확인

	 2)	아이돌봄서비스	중지	신청(구청	담당자와	확인	후	진행)

▶	 	행복e음	→	보육	→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현황	→	서비스구분	및	최종신청일자	선택,	성명	주민번호	기입	→	조

회	→	검색결과	해당하는	것	 	→	중지신청

	 3)	아이돌봄서비스	종일제	↔	시간제	변경	및	재판정	신청(매년	1월	중)

	 •	 	종일제	↔	시간제	변경	시	행복e음	입력방법과	동일	진행

	 •	 	아이돌봄서비스	매년	1월	전(全)아이돌봄	이용가구	재판정	기간,	재판정	미진행	시	2월	1일로	자격	

중지되어	이용가구의	자부담	100%	생성됨.	서비스기관에서	재판정	관련	안내	진행하므로	주민센터

에서는	재판정	신청	건에	대해	상담,	신청,	접수,	조사	진행



14. 아동 · 청소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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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급식

 	 사업개요

	 1)	목적	: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2)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2항	제3호

	 3)		신청대상	: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의	부재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재학	중인	아동	포함)

 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하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

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②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4)	지원내용

 ①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지원

	 	 •	 연중	석식	지원(지방자치단체)

	 	 •	 중식	지원

   ▷	학기	중	중식	지원(교육청,	학교)

   ▷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지원(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	방학	중	중식지원

14. 아동 · 청소년 서비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701&lsiSeq=2249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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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급식지원 방법

	 	 •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급식전자카드(꿈나무카드	1일	8,000원	충전)	중	선택

	 5)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복지로)	신청

	 6)	신청서류

 • 공통	-	신청인	신분증,	아동급식	신청서,	급식지원	아동조사표,	개인정보동의서(급식전자카드	이용	시)

 • 추가		-	맞벌이가정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6개월분)	또는	소득신고서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신청	시	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

 	 업무처리	세부절차

・시·군·구	담당자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동주민센터	카드발급	및	통보	등

지원대상자 결정

신청아동과의	관련인 
온라인	/	방문	신청

신청

동주민센터	상담,	조사,	접수	
및	행복e음	전산입력

접수 및 상담, 조사

	 1)	신청

	 •	 신청권자는	아동,	아동의	부모,	지역아동센터장,	학교담임교사	등	아동과	관련있는	사람	

	 •	 아동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며,	관외	전출	시	아동급식	전출	공문	발송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가능

	 •	 지원대상,	지원내용,	선정기준	안내	

	 •	 신청서류	확인하여	안내

	 2)	접수	및	상담,	조사

	 •	 신청	시	하단	행복e음	입력방법	참고

	 •	 구청으로	공문	발송

	 3)	지원대상자	결정

	 •	 아동급식	대상자	결정	확인(관련	과에서	공문	시행	후	주민센터	접수)

	 •	 서울시	꿈나무	카드	시스템에서	카드발급,	충전	및	잔액	확인	등(동주민센터)

	 •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카드수령토록	안내(동주민센터)

 	 상담시		

	 •	 자격요건	확인

	 •	 신청서류	확인하여	안내

	 •	 행복e음	초기상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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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행복e음	입력방법

	 1)	행복e음	입력방법

▶	신규신청

	 	행복e음	→	아동청소년	→	아동급식	지원신청	→	「신청인정보」	「신청보」	「신청보장	/	서비스	선택정보」	아동급식	

정보입력	및	신청내역	입력,	「아동급식	지원신청」	신청인	/	보호자(신청일과	동일할	경우	신청인과	동일	 	)/대상

아동	정보입력	→	실시간학적정보연계	→	「신청내역」	아동급식카드	사용여부,	지원구분	선택	→	맞벌이가구일	

경우(기준중위소득	52%이하	선택,	건강보험료조회	클릭하여	건강보험료	확인,	닫기)	→	「급식지원필요유형(결식

유형)」입력	→	「구비서류」	구비서류등록	→	하단	저장	→	신청상태관리	→	접수	→	공문시행

▶	변경신청

	 	행복e음	→	아동청소년	→	아동급식	지원신청	→	아동급식지원대상자관리	→	대상자	조회	후	더블클릭	→	내용

수정	→	저장	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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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동급식	전출자	파악

	 	매월	중순	경(아동급식비	교부신청	전)에	전출자	파악하여	해당지역으로	전출통보	공문	발송	후	다음달	

급식대상자	명부,	교부신청	제외

▶	 	행복e음	→	변동사후	→	복지대상자	전출관리	→	전출일자	설정,	전입자구분,	보장구분-아동급식	선택	→	조회 

→	전출	필요	시	해당	건	클릭	후	하단	전출처리

	 ※	전입자구분,	전출상태는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하므로	다양하게	조회할	것

	 3)	아동급식	중지처리

	 	지원사유	소멸	시에	개인별	통보	후	아래	방법으로	행복e음	중지(해지)처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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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e음	→	아동청소년	→	아동급식지원대상자관리	→	대상자	성명이나	주민번호	입력	→	조회	→	해당	건	더블

클릭	→	「서비스결정」	중지

4) 행복e음	아동급식	누락	및	기존	신청여부	확인하여	현행화

▶ 	행복e음	→	복지대상자	→	복지대상자	현황	→	「보장구분별	복지대상자	현황」아동.청소년,	아동급식	더블클릭	

→	엑셀	다운로드하여	확인

※		행복e음	자료	정확하지	않을	경우	많음(지자체	간	전출입	관리	부실,	해지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으로	

현행화하나	지역아동센터	급식대상자	파악	모호함	등	철저히	관리하기	어려움)

행복e음	아동급식	명단	현행화

①	당월	급식대상자	엑셀	명단	중	행복e음	명단에	없는	학생	→	행복e음	상에	신규신청

②	행복e음	상의	아동프로그램	이용자	중에	당월	지역아동센터	명단에	없는	학생	→	행복e음에서	중지	

③	당월	지역아동센터	명단	중에	행복e음	상에	없음	→	행복e음에	신규신청(그러나	급식지원은	하지	않음)

④	당월	급식대상자	엑셀	명단에도	없고	당월	지역아동센터	명단에도	없으면	→	행복e음에서	중지

*	작업	중	타동	학생은	전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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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나무카드	시스템	사용법

	 1)	꿈나무	카드	시스템	:		서울시	꿈나무카드	운영시스템(신한카드)	접속	  

(http://dreamtree.shinhancard.com)하여	작업

	 2)	익월	분	충전금	일괄	충전하기

▶	 	대상자관리	→	[새로운	대상자	있으면	‘대상자추가’	클릭	후	하나씩	입력	후	저장	]	→	대상자관리	→	이름	‘가나다’	정

렬	후	엑셀다운로드	→	엑셀파일에서	‘1일충전금액’과	‘16일충전금액’	모두	0	으로	입력	→	엑셀파일에서	‘아동식

별번호’	~	‘학년’	부분을	전체	드래그하여	복사(ctrl	+	C)	→	대상자일괄등록	→	아동식별번호에	커서	두고	붙여넣기

(ctrl	+	V)	→	저장

▶	 	다시	대상자관리	→	이름	‘가나다’	정렬	→	엑셀다운로드	→	엑셀파일에서	익월	비대상자	행을	삭제(혹은	0원	충전)

하고	대상자	각각	‘1일충전금액’을	다음달	충전금액으로	정확히	입력, ‘16일충전금액’은 0 으로 입력	→	엑셀파일에

서	‘아동식별번호’	~	‘학년’	부분을	전체	드래그하여	복사(ctrl	+	C)	→	대상자일괄등록	→	아동식별번호에	커서	두고	

붙여넣기(ctrl	+	V)		→	저장	

※		삭제처리	하여야	하나	잔액이	남아	삭제하지	못하고	중지처리(중지여부	:	Y	)만	한	대상자(타	시도	전출자	등)는	익월

에	잔액이	0원이므로	익월	도래하면	삭제처리하여	명단에서	삭제	{카드관리	→	정지	/	해제(대상자삭제)}

	 3)	익월분	충전금	개인별충전	하기

▶  대상자관리	→		[새로운	대상자	있으면	‘대상자추가’	클릭	후	하나씩	입력	후	저장]	→	‘대상자관리’	클릭	→	모든	

대상자	각각의	‘1일충전금액’	입력	→	저장

	 4)	오류	충전	수정방법(매월1일충전금액)

▶	 	부족	충전한	경우(예	:	10만원	충전해야	하나,	6만원	충전한	경우)

 	카드관리	→	충전		→	대상자	선택후	4만원	충전	→	카드잔액이	4만원	증가하여	10만원으로	변경	

▶	 과충전한	경우(예	:	10만원	충전해야	하나,	15만원	충전한	경우)

 아동이 만약 10/1 ~ 10/9 까지 급식비 4만원 이용 가정 

	 ・10/9	에	카드관리	→	전액회수	등록	

	 ・10/10	새벽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카드잔액(11만원,	충전금액15만원	-	4만원	이용금액)	전액	회수	

	 ・10/10	출근하여	‘카드관리	→	충전’	에서	6만원	충전	

	 	 ※	10만원	충전예정금액에서	9/1~	9/9까지	이용한	4만원을	차감한	6만원	충전

▶	 당월	추가	신규자	충전하기

	 	대상자관리	→	대상자추가	→	(아동식별번호,	카드번호,	이름,	평일한도금액,	휴일한도금액,	지원구분,	학교구분,	

학년)	→	저장	→	카드관리	→	충전	→	(검색조건	:	이름)	→	대상자조회	→	해당자	더블클릭	→	내용확인,	‘충전요청

금액’	입력	→	충전실행	→	확인

▶	 충전금	회수

	 	카드관리	→	충전	→	(검색조건	:	이름)	→	대상자조회	→	해당자	더블클릭	→	회수	‘회수금액’	입력	→	회수실행	→	확인

http://dreamtree.shinhancard.com
http://dreamtree.shinhanca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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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액	확인

	 	카드관리	→	충전	탭에서	검색조건(아동식별번호,	카드번호,	이름)선택	→	선택한	정보(아동식별번호,	카드번호,	

이름)입력	→	대상자조회	→	조회된	결과에서	해당자	클릭	→	하단	우측에	‘카드잔액’	확인

▶	 거래내역	확인

	 	각종조회	→	거래내역조회	→	구청/주민센터	확인,	거래일자	선택(1	~	오늘),	검색조건(전체,	아동식별번호,	카드

번호,	이름)	선택	→	대상자조회	→	조회	→	엑셀다운로드

▶	 카드	재발급(분실,	훼손)

	 	카드관리	→	검색조건(전체,	아동식별번호,	카드번호,	이름)	선택,	입력	→	대상자	더블클릭	→	교체	→	교체카드	

번호	:	입력,	 	기존카드	잔액자동충전	→	카드교체등록

	 ※	기존	카드	남아있던	포인트가	교체카드로	이동	됨

	 ※	기존	카드는	더	이상	이용불가(카드	정지처리	따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지됨)

▶	 카드정지,	대상자	삭제

	 	카드관리	→	검색조건(전체,	아동식별번호,	카드번호,	이름)	선택,	입력	→	대상자	더블클릭

	 →	정지/해제(대상자 삭제)	→	대상자삭제,	카드정지

	 →	대상자삭제	:	타	시도로	전출	등,	잔액이	없는	경우

	 →	카드정지	:	정지사유가	있거나,	잔액이	남은	상태로	타시도	전출로	정지	후	익월에	대상자	삭제	대상일	경우

2  청소년증 발급

 	 사업개요

	 1)	지원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2)	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	본인

	 3)	신청방법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동주민센터

	 4)	신청서류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증명서류	필요

	 5)	사용방법

	 •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가능,	교통카드(가맹점에서	선불결제)

	 •	 버스,	지하철,	박물관,	미술관,	유원지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6)	교통카드	종류

	 •	 레일플러스	:	기차,	지하철,	택시,	시내‧시외	고속버스,	공항버스	등(1544-7788)

	 •	 원패스	:	버스,	도시철도,	택시	등(080-727-2342)

	 •	 캐시비	:	기차,	지하철,	택시,	시내‧시외(경기)‧고속버스,	공항버스	등(1644-0006)

	 7)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만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	전날까지	유효

	 8)	처리기한	:	2	~	3주(한국조폐공사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628&lsiSeq=24685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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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수령방법	: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등기요금	본인	선납)

	 10)	 유의사항	:	신분증만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미신청란에	체크

 	 업무처리	세부절차

	 1)	신청

	 •	 신청권자는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교통카드	여부	확인

	 2)	접수	및	상담,	조사	:	신청	시	하단	행복e음	입력방법	참고

 	 상담시		

	 •	 교통카드	여부,	유효기간,	처리기간	안내

	 •	 신청서류	확인하여	안내

	 •	 행복e음	초기상담	기재

 	 차세대	행복e음	입력방법

▶ 		행복e음	→	아동청소년	→	청소년증관리	→	청소년증발급신청	→	관련	정보	입력	후	저장,	접수





15.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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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관리란?

 	 개념	

	 	하나	이상의	복합적	욕구를	가진	개인과	가족의	기능회복을	돕는	통합적	실천방법으로	단순히	자원을	연결하

는	것을	넘어	서비스	이용자의	힘과	역량을	키워	지역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대상	

	 •	 복합적이고	만성적(알코올	문제,	게임	중독	등)	문제를	가진	개인과	가족	

	 •	 장애인,	노인,	한부모,	사회적	고립	위기	1인가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	등

	 	 ※	사례관리가	모든	주민을	위한	만능	서비스는	아님에	유의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로서 사례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2014.12.30.	제정,	2015.7.1	시행)

제8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계층	발굴	및	상담과	지도,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사후관리	등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 

2.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취약계층의	소득·재산	등	생활실태의	조사	및	가정환경	등	파악	업무

3.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안내,	상담	업무

3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	추진	절차	

동	사례담당

사례발굴
및 접수 

(주민,	공무원	등)

동	사례담당

욕구
실태조사 
(초기면접)

동	복지팀원

내부
사례회의 
(사례분류)

동	사례위원회

동 단위
통합사례회의 
(일반사례)

동	사례위원회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자원발굴	및	지원)

동	사례위원회

종결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

15.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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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례	발굴

	 •	 	위기상황에	있거나	위기	상황이	의심되는	당사자를	통·반장이나	주민이	복지플래너에게	신고하거나	

복지플래너가	당사자와	상담	중	발굴하여	사례관리가	시작

다양한 위기를 겪고 있는 
‘당사자’

사례관리
통반장이나 이웃의 신고 

복지플래너의 상담

	 •	 	발굴	유형별	실태조사	

  ▷	내방	주민	:	복지상담전문관	상담	후,	사례대상	여부	판단

  ▷	방문	복지	:	복지플래너,	우리동네주무관,	방문간호사	등	방문인력	상담

  ▷	민간	인력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	통장,	민간기관	등	민간인력	활용	발굴	시	복지플

래너가	가정방문	상담	

  ▷	유관	기관	:		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등	돌봄위기가구	의뢰	시	복지플래

너가	가정방문	상담	진행	후	사례회의	진행

  ▷	각종	실태조사를	통한	대상자	발굴	:	복지사각지대,	사회적고립가구	조사	등

	 2)	초기상담	및	욕구‧위기도	조사

	 •	 	복지플래너는	당사자의	기본	정보와	행복e음	정보를	통해	질문	목록을	준비	

	 •	 	방문	시	준비된	질문을	통해	어떤	위기인지,	주변	관계는	어떠한지,	사례관리가	필요한지	등을	확인

	 •	 	사례관리가	필요한	당사자로	판단되면	초기	상담지를	통해	사례관리로	의뢰하고,	복지플래너가	욕구	

및	위기도	조사를	실시한다.	

질문지 작성
경제력, 질병, 갈등, 가족사, 인적자원

구 사례관리 또는 
동 사례관리로 의뢰

상담지 작성

	 •	 	욕구조사란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욕구영역별	현상	및	원인을	파악하여	그	결과

에	따라서	사례관리	가구와	서비스	연계가구로	구분	선정하기	위한	심층	조사를	뜻함.	

건강 경제
가족 
생활

고용
권익 
보장

일상 
생활

교육
사회적 
관계

생활 
환경

안전

욕구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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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구조사	시	대상자가	최우선으로	충족해야	할	욕구가	무엇인지,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의미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	 	위기도	조사는	위기도	영역별	총점	및	전체	총점을	통하여	사례관리	대상자의	위기상황의	변화를	점

검하는	것으로,	향후	사례관리	개입목표의	방향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위기도	조사는	기본적으로	욕구조사와	종결심사	단계에서	실시하며,	대상자의	위기도에	변화가	있

을	것으로	판단	시	사례관리	진행	중에도	수시	등록	가능

위기도	조사표	작성요령

▷	문제의	원인과	관계없이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욕구사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례관리자가	최종	판단하고	기입한다	  

(대상자가	표현한	욕구와	사례관리자가	판단한	대상자의	욕구가	불일치하는	경우,	어떤	욕구를	우선시	

할	것인지	대상자와	합의해야	함)

▷	각	욕구영역의	위기도	점수는	문제가	더	심각한	가구원을	중심으로	기입한다

▷	각	보기항목에서	중복표기	될	경우,	보다	심각한	점수를	선택한다	

▷	정보가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에	기입한다

	 3)	사례	회의

	 •	 	복지플래너가	확인한	상황에	근거하여	사례회의를	거쳐	사례관리	가구,	서비스	연계	가구,	미선정	

가구로	구분한다.	

	 •	 	제공할	자원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팀장	조언과	동료	자문을	받는다.	

	 •	 	사례회의	내용	및	결과는	사례회의록에	기록한다.	

	 •	 	사례회의(내부사례회의	및	통합사례회의)는	사례관리	절차와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진행	가능함.

	 ①	내부사례회의

	 	・	 	내부사례회의는	지역	내	서비스	연계	및	일반	사례관리	대상자의	선정	및	종결	모니터링	등을	위한	내부	회의이다.

	 	・	내부사례회의를	통해,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사례는	동	단위	통합사례회의로	이관한다.	

	 	・		내부사례회의	구성은	복지팀장	및	복지팀으로	구성되며	주	1회	이상	개최를	한다.	주요	회의	내용은	사례정

보를	공유하여	욕구별로	사례관리	가구,	서비스	연계가구,	미선정	가구	구분을	하고,	대상가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서비스	의뢰,	제공사항	점검	및	모니터링,	종결에	대해	주로	논의를	한다.	

	 ②	동	통합사례회의	

	 	・		통합사례회의는	동	주민센터와	민간복지기관	등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당사자의	욕구충족을	위해	욕구와	

자원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개입	계획을	세우는	회의이다.	

	 	・		동	통합사례회의는	동주민센터	복지팀	및	지역	내	관련기관(종합사회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구

성되며	월	1회	이상	개최를	한다.	주요	회의	내용은	①	신규	사례	당사자	욕구	등	정보를	공유하고,	②	필요

한	자원에	대한	논의	및	연계를	하고,	③	사례관리	전	과정을	총괄하는	주	사례기관을	선정하고,	④	장‧단기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며,	⑤	진행	중인	사례의	경우	진행	사항을	서로	공유	및	점검하고,	

⑥	위기사례	또는	사례관리	당사자	상담	거부	시	기관과의	공동	방문	등의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내용

이	주를	이룬다.	

동 주민센터 사례회의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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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솔루션	회의	

	 	・		동에서	통합사례회의를	1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경우,	사례관리	관련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회의(필요	시	수시로	진행)

  ※	내부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	자문회의(솔루션위원회)	비교

구분 내부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	

정기회의 자문회의(솔루션	위원회)	

주기 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수시

대상
복지팀장,	복지팀	전원,	 

방문간호사

대상가구	특성에	따른	

공공‧민간	등		유관	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

지역의	전문가(교수	또는	복지	관장), 

조정자,	사례관리자,	동	담당,	

기관	사회복지사	등

내용

・	대상자	선정(구분),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종결심사

・	진행	중인	사례관리가구의 

변경	사안	논의	등 

복지정보	공유

・	주	사례기관	선정	및	조정

・	사례개입을	위한	역할	분담

・	사례관리가구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및	정보	공유

・	동료	간	슈퍼비전	기관	간	자원	공유

・	기타	행정적	협의	등

・	사례관리	수행	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	슈퍼비전을	통한	실무자 

전문성	증진

	 4)	장‧단기	목표	설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	 	복지플래너는	사례회의를	바탕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		

	 •	 	서비스	내용은	당사자와	합의하에	장기	목표	및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2	~	6개월	이내

・짧은	시간에	해결	가능

・단순	서비스연계	지양

・당사자의	관점에서	기술

・당사자의	강점을	반영

단기계획

・6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친	서비스

・단기	계획들의	성과에	따른	결과

・당사자의	관점,	강점	반영

장기계획

당사자와	합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가능한

	 5)	서비스제공	및	점검(모니터링)

	 •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이에	따른	당사자의	변화를	확인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목표	수정	또는	서비스	계획을	변경하거나	종결	처리를	하게	된다.(필요한	경

우	욕구	재조사를	실시하기도	하며,	사례회의를	통해	기	수립된	목표	및	서비스	계획을	수정‧변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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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종결과	사후관리	

	 •	 	복지플래너의	계획에	따라	장기	또는	단기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	사례회의를	거쳐	사례

관리는	마무리된다.	또는	당사자의	전출,	사망,	거절,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종결되기도	한다.	

서비스 제공 진행 상황 모니터링 계획 재수립 혹은 종결

사례 개입 절차 및 상황에 따른 적절한 단계 이동

욕구 재조사
새로운 서비스 계획

	 •	 	종결	후	당사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함.	  

(첫	번째	상담	:	3개월	이내,	두	번째	상담	:	9개월	이내)

4  동 사례관리 사업비(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비)

 	 지원목적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후	종결	전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및	대상자	지원비	지원으로	사례관

리	사업의	효과성	증대

 	 동	사례관리	사업비	주요	지원	내역		

항목 	구성	내역

지원비
(사회보장적수혜금)

①	의료비
장애진단비,	정신과	심리진단	및	치료비,	 

입원시	간병비(무연고1인가구	등)	등

②	생활지원비 복지용도의	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	구입비	등

③	교육훈련비	 자활(취업)	목적의	교육훈련비

④	기타지원비
대상자	지원을	위한	기타	지원비 

(예시)	응급이송을	위한	구급차	경비,	주거환경개선비용

※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민간자원을	발굴ㆍ연계하여	집행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한해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	집행	가능(회의록	등	증빙자료	구비)

※		지원	금액	:	가구당	50만원 

(단,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한 동장의 사전 결재 후  

50만원 추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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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집행	세부	유의	사항

	 •	 긴급지원	등	기준에	맞는	대상자는	긴급지원	사업비로	우선	지원

	 •	 	수급자,	차상위,	긴급지원대상자의	경우	기	지원받고	있는	항목과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유의(차액분	

지원	가능)

	 •	 	사업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관련	기관(병원,	학원	등)에	직접	지급하고,	생필품	등	물품은	구매하여	

대상자에게	지급

집행이	불가능한	항목이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직무관련	회의,	간담회	등	참석	수당

•	사례관리사업	관련	회의,	간담회,	교육	등	참여자에	대한	식대

•	공무원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외부	교육훈련	시	교육여비

•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면허	유지를	위하여	개별	법령에서	정한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교육비	및	교육여비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담당자의	관내‧외	출장여비

•	통합사례관리사	채용에	따른	면접위원	수당

•	안전지킴이를	제외한	업무용	이동통신요금

•	찾아가는	복지차량	등	업무용	차량	운영	경비(보험료,	유류비	등)

•	사무용품	등	물품구입

•	사례관리대상자의	자활	목적이	아닌	교육훈련비

•	사례관리대상자에게	생활비,	상품권	등	직접적인	현금	급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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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에 도움 되는 관점과 실천원칙

사회복지	사례관리를	‘가치와	관점을	공유하고	어울려	일하기’라고도	정의한다.	이는	사례관리	과정에	참여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하는	관점이나	원칙이	사례관리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에	사례관리에	도움이	되는	2가지	관점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①	 이용자	중심주의(당사자	주의)

	 	이용자	중심주의(당사자	주의)는	욕구와	어려움	해결의	주체를	이용자로	보고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누

군가의	권유가	아닌	대상자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을	강조하는	실천관점으로	사례관리자가	이용자의	맥

락을	존중하며	일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이용자	중심	실천을	위한	관점의	전환,	교육	훈련,	자문과	지원	

등이	공공영역에서	더	필요하다.	당사자	주의는	사례관리	당사자의	힘과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②	 강점	관점

	 	강점	관점은	주민의	문제와	병리적	원인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주민과	환경이	가진	강점과	가능성에	초

점을	두고	활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시각을	전제로	한다.	강점관점은	전통적	의료모델과는	달리,	

사례관리자를	포함한	지역	자원들이	서비스	이용자와	그들의	환경의	역량,	재능,	가능성,	비전,	가치,	희

망	등을	살피고	이를	중심으로	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강점관점은	당사자는	물론	자원의	힘과	역

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활용팁 1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병리적	원인에	초점

・제공자와	전문가의	해석과	판단이	더	중요

・과거와	원인에	더	집착

전통적 의료모델의 관점

・당사자와	환경이	가진	힘,	가능성,	잠재력,	희망에	더	관심

・상황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과	평가를	중심으로	일함

・나름	잘	지내고	견뎌온	예외적	상황에	더	관심

강점 관점

3.2.1 법칙을 활용하자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시	위기사유가	3개	이상은	구	통합사례관리로,	2개는	동	사례관리로,	1개는	

동	서비스연계로	연계한다.(※	예외적인	사항은	제외)

활용팁 2

통합사례관리 기술체득을 위한 훈련

3, 2, 1 
법칙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주민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판단을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

・대상자의	상황에	대한	사정이	끝난	후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을	판단

경제적위기 질병 주거 교육 돌봄 기타

통합사례관리

동사례관리

동서비스연계

성공적	사례관리를	위한	TIP



195 통합복지상담을	위한	기본	매뉴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사
례
관
리

16
17

 	 사례관리	주요	용어	

욕구
사회적	개입으로	대응이	필요한	부족함의	상태.	최소한의	기능적	생활을	위한	필요의	수준과 

현재	상황의	차이(간극)를	의미하기도	함.

자원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동원되는	유무형의	수단.	기능적	상음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물질적,	정신적,	환경적,	사회적,	인적	자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

동 통합사례관리
동	단위에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다앙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을	나설	수	있도록	지원

슈퍼비전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	대상	실무자에게	제공하는	자문,	교육지지,	평가	등

주사례관리기관
대상자를	사례관리로	접수하여	전담하는	기관으로,	초기상담,	욕구조사,	서비스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및	점검	종결.	사후관리의	사례관리	전	과정을	수행

동주민센터 복지팀 동	단위	사례관리기관

복지슈퍼바이저 복지비전을	공유하고	구성원에	대한	업무지도와	역량을	강화하는	상급자

통합사례관리사
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동	통합사례관리	모니터링	및	지원	등을 

수행하는	통합사례관리	업무	전담·전문	인력

학대전담경찰관, APO
(Anti-Abuse Police Oficer)

가정폭력,	아동,	노인	및	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예방,	 

수사연계,	피해자	보호,	사후관리지원	등	학대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가계부채로	고통받거나	가정경제	진단이	필요한	저소득층,	금융소외계층에게	재무상담,	 

채무조정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가계부채	해소를	지원하는	기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복지소외계층의	권리행사	및	실질적인	법률구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복지법률	정보	및	 

서비스	원스톱	제공,	복지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기관

서울복지교육센터
사회복지업무	수행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복지	교육을	

실시하고	복지	관련	연구보고서,	칼럼	등	다양한	지식정보들	제공·공유하는	공유복지플랫폼을	

운영하는	기관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2022년	10월	서울시복지재단	내	설치된	센터로,	사회적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	방안	도출 

loT	및	우돌단	등을	활용한	현장대응체계	지원,	고립가구	지원	체계	역량강화	및	정책	개발	등	

사회적고립	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사례관리,	노인학대	전문상담,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실시.	일시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는	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들의	권리보호와	학대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지원,	상담치료사업 

교육	-	홍보	사업을	실시하는	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	사례관리.	주간재활,	교육	혼련.	타	기관	연계	등	정신질환자	

관리,	재활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대예방등록관리사업,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치매공공후견인사업	등	치매와	관련된	포괄적인	건강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사업

법률홈닥터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구청·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작성,	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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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사례관리	시스템	매뉴얼(마포구	희망복지지원단	제작)

▶   행복이음	로그인	-	오른쪽	하단	[통합업무	시스템]

▶   [메뉴위치]	상담	→	상담관리	→	초기상담	등록	→	①	대상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기본정보	조회(최근	상담,	

최근사례,	서비스이력확인,	초기상담	시	참고)	→	②	요청접수	선택	-	가구구성버튼	활성화-가구원	정보	입력	→	

③	상담내역	기재-가정방문을	통해	알게	된	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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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위치]	상담	→	상담관리	→	초기상담	등록	→	④	가구유형	-	해당	가구유형에	맞게	선택	→	⑤	주거형태-지하

나	반지하일	경우	기타	선택	후	작성	→	⑥	영역별	필요지원	-	해당	영역에	맞게	선택	후	★스크리닝	클릭	→	⑦	통합

사례관리	의뢰	-	일반사례	:	동사례관리대상자	/	고난도사례	:	구사례관리대상자

▶   [메뉴위치]	상담	→	상담관리	→	초기상담	등록	→	▶ 스크리닝	→	①	서비스연계-해당	영역에	지원이	필요한	내용	

기입	-	연계자원	선택	-	종합판정결과가	서비스연계로	선택됨	→	②	통합사례관리	-	연계자원을	‘필요하나	연계

자원모름’으로	선택	시	종합판정결과가	통합사례관리로	선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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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	메뉴	중	[사례관리]	선택	-	[사례관리	대상자	목록	조회]

▶  ①	사례관리후보자일	경우	:	대상자	상태	-	후보자	조회	→	②	사례관리대상자일	경우	:	대상자	상태	-	전체	/ 

담당자	-	내담당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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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대상자	더블	클릭	-	조사	-	인적	-	‘최근인적정보	입력’	클릭	-	인적	사항	중	공란	입력	-	저장

▶ 하단의	①	‘가계도	관리’(필수)	→	②	가계도	그리기-가계도	저장	→	③	인적사항	저장	한번	데!(필수)

	 ※	가계도는	당사자	기준	최소	2세대	이상	표기	/	※	당사자	및	동거가족	표기	/	※	사회적	관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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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	욕구	및	위기도	-	‘욕구목록추가’	클릭	-	작성일자	및	욕구조사	결과	추가(욕구수	만큼	추가)

▶  위기도에	따른	담당자	의견	작성	-	종합의견(필수),	강점	및	장애물,	사회적	지지자원,	요청서비스	내역(필수)	작성	

-	첨부파일	:	욕구조사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첨부	필수	-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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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하단	→	①	‘사례회의’	→	②	사례회의	추가	→	③	내용	작성	후	→	④저장

	 ※	회의종류,	일시,	제목,	회의내용,	회의결과,	내	/	외부	참석자	필수	입력

	 ※	첨부파일	회의록	첨부(회의록에는	반드시	해당	대상자	관련	내용만	있어야	함!)

▶ ①	선정	→	②	‘선정목록추가’	→	하단의	③	‘대상자	선정	및	유형분류’	내용	입력	→	④	저장

	 ※	미선정	시	미선정	사유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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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관리대상	선정	시	→	계획	→	①	계획추가	→	장단기성과목표	목록	작성

▶ 사례관리대상	선정	시	→	계획	→	①	수행일자	→	②	서비스	추가	→	③	욕구	별	개입	예정	서비스	추가	및	서비스	

별	상세내용	작성	→	④	저장	-	계획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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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관리대상	선정	시	:	계획	수립	후	사례관리	진행	전	대상자에게	서비스	개입	동의서	받아	첨부하기

▶ 사례관리대상	선정	시	:	계획확정	후	→	①	‘서비스제공관리’에서	서비스	진행	상황에	따라	진행상태	입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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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관리대상	선정	시	:	점검	및	평가	→	①	점검추가	→	②	서비스점검	결과목록	체크

▶  사례관리대상	선정	시	:	①	점검방법	및	이행여부	선택	→	②	서비스	평가	작성(‘대상자	실태	및	변화’에	상담일지	

입력)	→	③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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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관리대상	선정	시	:	①	종결심사	전	위기도조사	재실시	→	④	저장

▶ 사례관리대상	선정	시	:	종결	→	①	종결심사추가	→	종결심사일자	및	종결심사결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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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관리대상	선정	시	:	종결	→	①	성과목표	상세(목표	별	상세	내용)	→	②	사례관리자	의견	입력	→	③	종결심

사서	첨부파일	→	④	임시저장	→	작성한	종결심사서로	종결	⑤	사례회의	진행(사례회의록	입력)	→	⑥	저장	및	

승인요청{승인요청	전	조사	~	종결까지	저장	내용	점검	필수!(승인요청	및	승인	이후에는	수정	절대	불가)}

 	 동	서비스연계	대상	가구	서비스연계

▶   [ 메뉴위치 ]	서비스연계	대상	:	서비스접수‧제공	→	서비스제공	→	의뢰‧제공관리	→	①	대상자	조회	→	②	서비스	

신청(연계할	서비스를	입력	시	서비스진행상태	‘신청’에	‘○’가	표시됨)	→	③	서비스	결정(연계할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이	확정되거나	반려된	경우	선택)	→	④	서비스	완료(해당	서비스	완료	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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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위치 ]	서비스연계	대상	:	서비스접수‧제공	→	서비스제공	→	의뢰‧제공관리	→	서비스제공관리	→	서비스	

신청	→	①	서비스추가(연계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선택)	→	②	서비스	기간,	신청내용	입력	후	→	신청	클릭

▶  [ 메뉴위치 ]	서비스연계	대상	:	서비스접수‧제공	→	서비스제공	→	의뢰‧제공관리	  

→	서비스제공관리	→	서비스	결정	→	①	제공/반려	여부	선택,	서비스	제공기간,	제공주기,	제공내용	입력	후	결정	클릭 

→	서비스제공관리	→	서비스	완료	→	②	서비스	제공횟수,	제공기간,	완료내용	입력	후	완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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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위치 ]	사례관리	→	사례관리대상자목록조회	→	사후관리	  

※	모니터링상담	내용이	표시되는	것으로	해당	탭에서	직접	입력하는	것은	아님

	 →	‘상담관리’	-	‘모니터상담	등록’	에서	대상지	조회	후

 	 차세대	행복이음	자원	서비스연계	시스템	매뉴얼(일회성	자원	연계를	예시로	작성)

▶ 행복이음	로그인-오른쪽	하단	[ 통합업무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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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위치 ]	상담	→	상담관리	→	초기상담	등록	→	①	대상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기본정보	조회(최근상담,	

최근사례,	서비스이력확인,	초기상담	시	참고)	→	②	요청접수	선택(가구구성버튼	활성화	-	가구원	정보	입력)	→	

③	상담내역	기재(가구	생활,	서비스	연계	내용	등	기재)

▶  [ 메뉴위치 ]	상담	→	상담관리	→	초기상담	등록	→	④	가구유형(해당	가구유형에	맞게	선택)	→	⑤	주거형태(주거

유형	선택)	→	⑥	영역별	필요지원(해당	영역에	맞게	선택	후)	→	★	스크리닝	클릭	→	⑦	서비스연계	의뢰(스크리닝	

통한	서비스연계내역	등록	후)	→	하단의	서비스	연계	요청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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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위치 ]	상담	→	상담관리	→	초기상담	등록	→	▶ 스크리닝 →	①	서비스연계(해당	영역에	지원이	필요한	내용	

기입)	→	연계자원	선택	→	종합판정결과가	서비스연계로	선택됨

	 ※	연계자원을	'필요하나	연계자원모름'으로	선택	시	종합판정결과가	통합사례관리로	선택됨에	유의할	것

▶  [ 메뉴위치 ]	서비스접수‧제공	→	서비스제공	→	의뢰제공‧관리	→	대상자관리	→	①	대상자	관리에서	초기상담	

대상자	불러오기	→	②	조회된	대상자	선택	→	③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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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위치 ]	서비스접수‧제공	→	서비스제공	→	의뢰제공‧관리	→	대상자관리	→	④	서비스	추가	선택(나오는	팝업

창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다음	그림에서	별도	설명>)	→	⑤	서비스	기간과	신청	내용	등록	후	→	⑥	신청

▶  [ 메뉴위치 ]	서비스접수‧제공	→	서비스제공	→	의뢰제공‧관리	→	대상자관리	→	복지자원	키워드	검색어	조회	후	

나오는	자원을	선택하고	최종적으로	하단의	확인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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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위치 ]	서비스접수‧제공	→	서비스제공	→	의뢰제공‧관리	→	서비스관리	→	①	서비스	제공목록의	대상자	

선택	→	②	서비스	결정	선택	후	팝업창에	처리	상태에	제공,	제공기간,	제공주기,	제공내용	등록	→	③	결정

▶  [ 메뉴위치 ]	서비스접수‧제공	→	서비스제공	→	의뢰제공‧관리	→	대상자관리	→	①	서비스	제공목록의	대상자	

선택	→	②	서비스	완료	선택	후	팝업창에	제공회수,	제공단위,	제공기간,	완료내용	등록	후	완료	→	③	최종	서비스	

진행상태에서	완료까지	○	표시가	되면	최종적으로	서비스	연계	완료



16. 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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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구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가구

구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ⅠⅡ	전세임대 영구임대(아파트) 기존주택매입임대

대상

・	수급자(생계‧의료)	

・	저소득한부모

・	고령자(만65세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	70%	이하자)

・	주거시급가구(최조기준

미달,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	30%)

・	혼인(재혼)기간	7년	이내,	

아래조건

	-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초과인	자,	3순위만	해당)

・		신혼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자,

・	신혼Ⅱ: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00%	이하)

・	수급자(생계‧의료)	

・	저소득한부모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고령자(만65세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	70%	이하자)

・	국가유공자(도시근로자	

월평균	70%	이하자)

・	수급자(생계‧의료)

・	한부모	

・	주거지원시급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

・	전년도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		고령자(만65세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전세금지원	한도액	:	 

호당	1억3천만원

・	실지원금액	:	지원기준 

금액의	95%

・	본인부담금	:	 

지원금의	5%

・	전세금지원	한도액	: 

신혼Ⅰ:	1억3천5백만원 

신혼Ⅱ:	2억4천만원

・	실지원금액	:	 

신혼Ⅰ:	보증금	95% 

신혼Ⅱ:	보증금	80%

・	본인부담금	:	 

신혼Ⅰ:	보증금	5% 

신혼Ⅱ:	보증금	20%

・	임대조건	:	보증금 

300만원부터	상이	

・	월임대료	:	 

8만원부터	상이

・	임대기간	:	2년	단위 

(최장	50년	거주)

・	시중	전세금액의 

약	30%	수준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개별안내)

당첨
기준

입주자	선정순위로	당첨여부	결정

접수
기간

모집공고	정기접수	시즌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16. 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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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LH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사업

(SH	주거사다리	사업)
전세임대	즉시지원

(수시접수)
긴급주거지원사업

대상

 ※ 아래 주거환경에 최근 1년이내 3개월 이상거주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등

・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	최저주거미달	주거환경	아동거주 

(화장실,	부엌,	1인당	14	이하거주)

 <SH 아동주거빈곤매입임대> 

・	최저주거기준	미달	환경에	18세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아동빈곤가구)

・자격기준	:	주거상향과	동일

・보증금	3:	00만원

・월임대료	:	50만원

・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전년도가구	월평균 

소득	70%이하장애인)		

・	고령자(만65세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

 中 아래 세부요건에 부합되는 자 

①		거주환경저하세대(곰팡이,	 

누수,	결로)

②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이주	요청세대

③		신청자의	과실	없는 

경매‧공매	등으로	퇴거요청 

세대(본인	소유주택	제외)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다 

「긴급복지지원」 

제2조 위기상황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시설	수용

・	중한	질병,	부상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학대,	유기

・	가정폭력,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	화재,	자연재해

지원대상	:	중위소득	75%이하 

(1인	155	/	2인	259	/ 

3인	332	만원)

지원
내용

・	지원보증금	한도	:	1억3천만원

・	임대조건	:	보증금	50만원(SH공사 100만원),	

・	LH	지원내용	:		보증금(50만원)	생필품(20만원),

이주비(20만원)

・	임대기간	:	2년	단위(최장	20년	거주)

・	임대주택선택	: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

・	지원보증금	:		1억3천만원 

한도내	

・	본인부담금	:	지원금의	5%	

・	임대기간	:		2년	단위 

(최장	20년	거주)

		임시거주	제공	및 

거주에	필요한	비용

당첨
기준

・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이하 

(1인	224만원,	2인	242만원,	3인	320만원)

・	(재산)무주택,	자산242백원	이하

・	(자동차)3557이하만원	이하

주택공사에서	대상자	결정 	자치구	결정

접수
기간

상시접수 상시접수(물량	소진	시	마감) 상시접수

신청
방법

주거안심종합센터	or	관할	동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	 	일반적인	임대주택은	SH,	LH공사	알리미서비스	신청하여	민원인이	직접	문자서비스	받도록	안내	  

(LH공사	:	☎	1600-1004,	SH공사	:	☎1600-3456)

	 •	 행복주택,	역세권청년주택은	홈페이지에서	직접신청

	 •	 기타	사항은	자치구	주거안심센터에	문의

-	자료제공	:	주거안심종합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01&lsiSeq=23429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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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료 지원

 	 주거급여	

	 1)	책정기준	:	기준중위	소득47%	이하의	가구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2)	지원기준	:	임차료를	근거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단위	:	원	/	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330,000 370.000 441,000 510,000 528,000

	 *	지원의	예	:		월세	25만원인	경우	최대	25만원	지원	  

월세	50만원인	경우	최대	33만원만	지원	

	 3)	조사기준	:	맞춤형복지급여	조사기준	준용

 	 주거급여	청년	분리지급

	 1)	지원취지	:		주거급여	수급청년이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분리지급

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도모

	 2)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같은	시군이라도	신체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인정)

		 3)	지원신청	:	부모가구의	관할소재지에서	신청	및	지급

	 예)	 주거급여	3인가구	:	청년1인	서울소재대학교	재학

	 	 부모(충남2인)	:	185천원(4급지,	2인)	+	서울(청년1인)	월	330천원(1급지,	1인)	

	 4)	신청서류	:	청년	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서,	분리가구	임대차계약서,	재학증명서	및	구직	증명서	등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거주	만	19세~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2)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거주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8천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마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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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내용	:	임대료	최대한	240만원(월	최대	2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4)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이내	주택임차,	공공	임대주책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거주자,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받은자

	 5)	신청기간	:	~	’23.	8.	21(한시)

	 6)	지급기간	:	’23.12

	 7)	신청서류	:	신청서,	임차계약서	등

 	 서울형주택바우처

	 1)	지원대상	:	민간	월세주택	및	고시원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가구

	 2)	지원제외	:		기초생활수급자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가구원이	재학,	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된	

경우,	자동차	2대이상	소유한	경우

	 3)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	60%	이하의	가구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	재산	:	임대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	가구

	 4)	지급액

세대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지급액 80,000 85,000 90,000 95,000 100,000 105,000

 	 서울시청년월세	지원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	가구

	 2)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가구	3,	116,840원)

	 3)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	무주택자

	 4)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5)	신청기간	:	별도지정,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자는	지원	불가

	 6)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0개월)

https://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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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반지하	가구	중	침수우려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가구	  

(2022.	8.9	당시	반지하거주하며,	’22.8.10	이후	지상층으로	이주한가구)

	 2)	지원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이하

	 3)	지원제외	:	자가,	공공임대주택입주자,	주거급여수급자,	청년월세지원자

	 •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	쪽방,	옥탑방으로	이주자

	 •	 ’22.8.10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4)	지원내용	:	1가구	월	20만원(최대	2년간)	

	 5)	제출서류	:		지하층	당시	임대계약서,	지상층임대계약서	  

침수우려가구증명서(피해사실확인서,	침수흔적확인서,	재난피해신고	이력확인	동의중	1)

 	 주거취약	계층	직접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제도	사각지대	주거위기	저소득층	등	임차보증금,	임차료,	연료비	등	주거지

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3)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300만원	이내	및	임차료(140만원	이내)

	 4)	지원조건	:		임대주책	입주예정이지만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월임차료가	연체	되었거나	임차료가	없어	거쳐가	없는	경우

	 5)	지원방법	:	임대인계좌로	직접입금

	 6)	상담	및	신청터	:	자치구	주거안심센터	

3  주거전문상담기관

 	 주거안심종합센터(지자체별)	

	 1)	지원대상	:	주거안정의	욕구가	있거나,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	가구

	 2)	지원내용

	 •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	공공임대주택	자격,	주택물색,	생활시설소개,	주택금융	및	주거정보제공

	 •	 주거복지	서비스지원	및	연계	:	소액임차	보증금,	임차료,	연료비,	집수리	등	

	 •	 주거복지	교육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	서울시	주거복지정택,	임대차보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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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다시서기	지원센터(주거	없는	노숙인)

	 1)	지원대상	:	노숙인	및	노숙위기에	처한	주거취약계층

	 2)	지원내용

	 •	 거리상담활동(아웃리치)	:	노숙인밀집지역의	현상상담활동을	통한	응급구호,	일시보호시설	연계	등

	 •	 다시서시	일시보호시설	운영	:	응급일자리,	저녁급식지원,	취업시원,	주거,	세탁샤워서비스

	 •	 임시주거지원	:	월세지원	월	327천원(2개월	단위로	심사,	최장	6개월)

	 •	 생활용품지원	:	1인당	8만원

	 •	 주민등록	복원,	사회보장급여	신청	등	자활서비스	연계

	 •	 반일제	일자리	사업	:	환경정비		등	경노무	중심

	 •	 무료진료소	운영	:	서울역전우체국	건물	2,	3층(내과,	일반과)

	 3)	상담	연락처	

	 •	 시립다시서기	지원세터(한강대로	92길	6)	☎	777-5217

	 •	 무료진료소	☎	777-1145

	 •	 노숙인	위기대응	콜	☎1600-9582





17. 서울시 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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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사회적 고립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 지원 체계

추진배경

•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독사가	지속되고	있는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시스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사건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복지‧건강	중심으로	개편함에	따른	빈곤	위기가구	집중	발굴	및	현장

대응	전문성	강화

추진방향

각종	복지서비스	선제	안내,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

위기정보(39종)로 파악하기 어려운
숨은 위기가구 발굴

발굴

동주민센터	통합복지	지원역량	강화	및 

안부확인시스템	고도화	추진

기초 수급자 등 기존 복지대상자

관리

지속적 점검 강화

위기정보(39종)로
파악하기	어려운
숨은	고립가구

발 굴

기초수급자	등

기존	복지대상자

관 리

대상가구

  복지멤버십	가입확대로	‘몰라서	못받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활용	위기가구	발굴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	발굴	도출

  시민	접점기관	협업을	통한	고립가구	발굴	강화

		각종	실태조사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복지·건강	중심	복지대상자	연간모니터링	추진

  AI,	IOT	활용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	이용

  우리동네돌봄단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회적	고립가구	컨트롤	타워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

추진계획추진방향

선제적 · 세심한
돌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발굴 역량강화

17. 서울시 주요 사업



223 통합복지상담을	위한	기본	매뉴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서

울
시

주
요

 사
업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	 복지멤버십	가입	확대	‘몰라서	못받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 주요내용	:		시민	누구나	복지멤버십	가입	시	가구구성원	모두	사회보장급여	수혜	가능성	높은	복지서

비스를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대상자에게	안내

	 -	 	인적사항‧소득재산	변동을	주기적(월1회)으로	파악하여	아동수당,	요금감면,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80여	종	사업*	수급	가능성	수시	통지

*	생애주기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등

*	자격확인  감면서비스(TV수신료	면제,	가스‧전기요금할인,	이동통신	요금감면양곡할인),	장애인서비스	등

*	소득재산조사확인  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장애인‧기초연금,	차상위계층확인

 •  제도절차	:	신청	가입(www.bokjiro.go.kr)	→	조사(전산활용)	→	수급	가능성	있는	사업	안내	→	신청(본인)

구분 동시신청 단독신청

신청

가입	 
시점

’21.9.1. ’22.9.6.~

대상

・신규급여	신청자

	 -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가입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

가입 
방법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맞춤형	급여	안내	동의	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선택 
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확인용)

조사

가구 
구성

・급여신청	시	구성된	조사가구로	구성
・	신청인	및	가구원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사람)

가구 
변동

・(자동반영)	신청인‧가구원의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시	자동종료

	 -	가구원의	단순	전출입은	가구구성	변동요인으로	반영하지	않음

・	(수동반영)	이외	요인은	신청인의	직접	신청에	따라	담당자가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빙자료를	 

활용하여	보완	가능

안내

대상 ・생애주기	9개,	자격확인	35개,	소득재산확인	32개로	총	76개	사업	(수시변동)

시기

・(최초)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시

	 -		신청	후	7일	이내	:	가입사실확인	및	공적정보(자격정보	등)를	활용한	수급	가능성	판정결과	안내

	 -		(금융동의	제출	시)	신청	후	30일	이내	: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른	수급	가능성	판정결과	안내

・(수시)	가구원의	출산,	연령도래,	사망,	소득재산변동	등	주요	변동	발생	시

방법

・온라인(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결과	안내는	기본으로	제공

	 -		이와	함께	모바일(문자,	복지로앱),	전자우편	등	신청	시	선택한	전자적	통지방법으로	안내하고,	 

방문하여	출력을	원하는	경우	서면	안내	가능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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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정보로	파악하기	어려운	숨은	고립가구	등	알지	못하여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복지멤버십	대시민	홍보

⇨	전입신고,	각종	증명서	발급	등	동주민센터	내방하는	모든	시민	가입	권유

⇨	고립	위험가구,	장애‧독거어르신	가구,	방문거부	수급자	등	복지사각지대	타깃	권유

대시민
홍보강화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활용	위기가구	발굴

 • 사업내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상자	선정,	현황조사	및	

복지상담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조사횟수	:	연	6회(매	2개월)	정기조사	실시		

 •  조사구성 

	 	 -	 중앙발굴	:	보건복지부가	위기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선별‧통보한	대상자	조사

	 	 -	 자자체발굴	:	지자체	자체적으로	위기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	선정	및	조사

 • 	위기정보(39종)

①	단전 ⑪	자살고위험군 21 	실업급여	미수급 31 	영양플러스	미지원

②	단수 ⑫	자해‧자살	내원 22 	산재요양후	미취업 32 	방문건강관리군

③	단가스 ⑬	범죄피해자 23 	미취업	일용근로자 33 	기저귀‧분유지원

④	건보료	체납 ⑭	시설퇴소자 24 	개별연장급여대상 34 	신생아	난청	확진

⑤	금융연체 ⑮	기초긴급신청탈락 25 	노인장기요양 35 	중증질환	산정특례자	

⑥	전기료	체납 ⑯	휴폐업 26 	의료비	과다지출 36 	의료기관	장기미이용	장애인

⑦	국민연금	체납 ⑰	화재피해 27 	건보료	취약세대	경감 37 	장기요양	등급자‧등급외자

⑧	관리비	체납 ⑱	재난피해 28 	전세취약가구 38 	복지멤버십	미신청자

⑨	임차료	체납 ⑲	세대주	사망 29 	월세취약가구 39 	주민등록세대원

⑩	통신비	체납 ⑳	실업급여	수급 30 	위기학생

※	위기정보	단계별	입수	확대(질병‧채무‧고용‧체납	위기정보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채무조정	중지(실효)자,

고용위기(고용단절,	실업),	

수도요금체납,	가스요금체납

44종(’23.下)

단전‧단수‧건보료	체납	등	

34종	위기정보	

34종(’22)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등급,	

맞춤형급여	신청,	주민등록세대원

39종(’22.11.)



225 통합복지상담을	위한	기본	매뉴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서

울
시

주
요

 사
업

• 	발굴대상자	조회	및	처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으로	이관된	조사대상자를	확인하고	방문‧

전화	등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한	후	처리결과를	등록

진행단계 업무내용

① 대상자	조회
・조사대상자	목록	조회

・발굴변수,	가구구성,	발굴이력,	처리이력,	보장이력	등	상세현황	확인

② 대상자	처리결과	등록 ・공적급여	및	민간자원	연계

②	-1.	처리대상자

・초기상담	입력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

・민간서비스	연계요청	및	처리결과	등록

②	-2.	비대상자 ・비대상자	등록/해제

� 주민주도	복지공동체	운영을	통한	발굴

1) 명예사회복지공무원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	및	14조

• 	기본개념	:		인적자원망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무보수‧명예직의	지역주민

• 활동내용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신고‧발굴

(사회보장급여	등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

• 	구성인력(’22.12월말	기준)
(단위	:	명)

전체명예사회
복지공무원수

(G)
(G	=	A	+	B	+
C	+	D	+	E	+	F)

주요	단체‧조직

생활업종
종사자
(D)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E)

기타지역
주민	
(F)

MOU	체결건수
(생활업종	및	 

신고의무기관	등)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

(A)

통장
(B)

기타	동
단체회원

(C)

30,155 5,327	 10,153 4,167 3,520	 1,591 1,328 4,069

• 	추진체계

명사복으로 활동하는 주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통‧반장, 

洞유관단체	생활업종	종사자(자영업자, 

공동주택	관리자,	집배원,	부동산	중개인	등)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운 이웃 인지 ( 認知)

①  공적지원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돌봄SOS	등

②  민간자원 
복지시설	이용,	푸드뱅크‧마켓	등

③  기타
청소	등	자원봉사,	사례관리대상	선정	등

맞춤형 지원 연계

발굴 대상자 
개인별 조사 실시

(수급여부,	 

지원	필요성	등)

신고 내용 조사

1. 복지위기가구 발굴·신고 (명사복) 2.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신고 내용 조사 및 지원 (담당공무원)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28&lsiSeq=23427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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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복	사기	양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지원	모색

	 	(위촉장,	명찰,	활동조끼	등	제작을	위한	운영비	지원,	표창장	수여	등)

▶	명사복	복지위기가구	발굴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도움자료	보급

	 	(복지위기가구	발굴·신고	교육영상	제작,	활동	우수사례집,	휴대용	안내보드	제작	등)

▶	명사복	생활업종	종사자	활용한	복지상담센터	안내보드	배포	확대

	 	(의원,	약국,	편의점,	동네	소매점,	공인중개소	등에	복지상담센터	홍보	안내보드	배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지원 및 중점 협업 업무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

 •  사업내용	: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상시	발굴하는	민관복지협의체	구성‧운영	

 •  추진체계

구분 구성	조직수 위원수

區(구)

대표협의체 	25구/	25개 620명

실무협의체 	25구/	25개 638명

실무	분과 	25구/208개 2,922명

洞(동) 洞협의체 426동/424개 8,861명

계 25개구 13,041명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 형성

지역사회보장	관련	심의‧자문	중심

대표협의체

심의안건	사전검토,	실무분과	역할조정,
공동사업개발	및	정책화	등

실무협의체

사각지대	발굴,	자원	발굴‧연계,	 
지역문제	해결방안	모색	등

동 협의체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	및	협력	강화,	 
보장계획	모니터링,	특성화	사업	추진

실무분과

 •  주요역할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區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의사결정기구 

・대표협의체	:	정책	심의	자문	중심

・실무협의체	:	심의	사전검토,	사업개발,	정책화	등

・실무분과	:	민관협력,	모니터링,	특화사업	추진	등

・사무국	:	지사협	역할	지원하는	유급직원

	 ※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지원

 洞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복지대상자	발굴	: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등

・지역자원	발굴	:	洞단위	복지자원	발굴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	민관협력	네트워크

・특화사업	추진	:	洞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복지의제	발굴‧기획‧실행을	위한	교육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28&lsiSeq=23427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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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협	업무	담당자(공무원,	사무국	직원)가	활용하는	실무도움서	제작

	 -	담당자	교체‧신규	발령	등	변경되더라도	안정적인	업무	수행	도모,	자치구	평균적	협의체	운영	능력	제고

▶	區	협의체	실무분과	내	고독사	분과	전	자치구	신설	권장

	 -	실무분과를	매개로	구·동	협의체	협업	활동	전개,	매월	회의	개최를	통한	즉각적인	현안	대응

현행 실무분과 (22.12월말 현재 7개 분과)

장애인 여성가족 탈북민 다문화 아동청소년 노인 청장년

실무분과 추가

⑧	고독사	

▶	협의체와	다양한	단체	간	협업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	권장

	 -		종교단체,	민간기업	등과	연계한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	 (예시	:	종교협의회를	통한	건강음료	제공	안부확인	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지원 및 중점 수행 권장 업무

�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

 •  조사목적	:	서울시	고독사	위험가구	현황관리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조사기간	:		매년	9월	~	11월	※	’23년부터	자치구의견	수렴하여	조사기간	변경	可

	 	 	 (계획	통보<8월,	市>	⇨	실태조사‧복지서비스	연계<9	~11월,	區>	⇨	결과	제출<12월>)

 • 	조사대상	:	사회적	고립	1인가구

 •  조사주체	:	全	동주민센터	공무원		※	결과는	자치구	복지부서	담당

 •  조사방법	:	대면	조사	원칙,	비대면	병행	가능

	 	 	 (가정방문,	동주민센터	내방	안내	등	활용하되,	필요시	전화	조사	가능)

 •  조사내용	:	‘1인가구	실태조사표’	의거	조사	※	변경	可

조사 항목 ‘1인가구	실태조사표’	조사	내용

기본	현황 성명,	생년월일(연령),	성별,	주소‧연락처,	보호구분(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여부	등)

사회적	관계망 혼인	여부,	가족	및	지인	현황,	사회	활동(교류)	정도	

경제	상황 직업	유무,	소득	규모

주거	현황 유형(임대주택	등),	보유형태(자가,	전월세	등),	주거환경(양호,	불량	등)

건강	상황 건강상태	정도,	장애	및	질병	유무

주요문제	및	욕구 경제적문제,	건강(신체,	정신)문제,	일상생활지원(식사,	돌봄	등)

고독사	위험도
(5개	기준,	90점)

①	실패‧상실감누적(10),	②	고립적일상(40),	③	사회적고립(20),	④	이동성	높은	생애(10),	

⑤	돌봄과	지원	중단(10)

-	‘고’	위험군	(70점	이상),	‘중’	위험군	(40~60점),	‘저’	위험군	(30점	이하),	해당	없음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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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결과	:	고독사 위험군(고‧중‧저) 발굴‧분류 및 복지서비스 연계 조치

  ▷	 	공적급여	:	기초생활보장법(서울형	포함)	신청,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	 	민간서비스	:	후원성금(품),	민간기관	서비스	자원	신청	등

  ▷	 	돌봄서비스	:	돌봄SOS	서비스	제공	

  ▷	 	안부확인	:	인적안전망,	스마트돌봄(서울살피미앱	등)	제공	

  ▷	 	사례관리	:	문제	및	욕구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시

  ▷	 	기타	:	1인가구지원센터,	50	+	센터	등	외부	지원기관	프로그램	안내	등

�	 주민등록	사실조사(매년	2회)	병행한	위기가구	발굴	

 •  조사자	:	통장	약	12,000명	등	사실조사원

 •  발굴시기	:	매년	2회	실시(1~4월,	9~11월)

 •  발굴방법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 병행 실시

	 	 	 (거주	환경,	생활	실태	등을	관찰하여	위기가구를	동주민센터에	연계)

�	 전입신고서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수시)

 •  조사대상	:	서울시	전입	시민

 •  조사자	:	동주민센터	전입신고	담당자	및	복지플래너

 • 	발굴시기	:	조사대상자	전입신고	시(방문	및	인터넷)

 •  발굴방법	:	전입신고서	여백에 복지상담 안내 문구 추가(고무인, 스탬프)

<안내문구 예시>
“복지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시민접점	기관과	협업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수시)

	 1)	건강보험공단	및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복지	취약계층	발굴

 • 	추진방법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가정방문	시	및	주거복지센터	상담원의	

주거문제	상담	시	‘온라인	복지도움	요청’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

동주민센터

대상자	조회	상담‧지원

복지플래너 연계

상담직원

위기가구	생활‧거주	등	확인

대상자 상담

상담직원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복지도움	요청하기

위기가구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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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찾아가는	복지현장	상담소’를	통한	복지위기가구	발굴

 •  참여기관	:	보호관찰소,	무료급식소,	119특수구조단,	강서소방서	등

 •  사업내용	:	종합	복지상담,	조건에	부합한	공적지원	안내,	민간자원	연계	등

 •  추진절차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단체

・국민기초보장	등	공적급여

・민간기관	자원	활용한	복지	지원

공적 · 민간지원

협력기관

・	소방서,	보호관찰소	등으로부터	
생활이	어려운	시민	발굴

복지수요 발굴

안심돌봄복지과

・복지제도	선정	기준	및	절차	안내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단체로	인계

심층상담 및 기관연계

	 3)	각종	검침원	등	대민활동	근무자를	통한	발굴로	현장	대응성	강화

	 •	 	전기‧가스‧수도	검침원	등	가구방문	시	위기가구	확인	및	신고

위기징후	확인

① 위기가구 발굴

구	복지상담센터	등

② 신  고

방문조사	및	상담

③ 조사 · 상담

복지서비스	지원

④ 지  원

	 •	 	위기징후	확인	및	신고방법	체계화를	통한	발굴	실효성	제고

  ▷	 (발굴)‘위기징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위기가구	확인

	 	 	 	 예시)		고지서,	배달제품	등이	쌓여있음,	단전‧단수‧단가스	안내문이	붙어있음,	  

악취가	나거나	쓰레기(술병	등)가	쌓여있음

  ▷	 (신고)	자치구	복지상담센터	전화,	동주민센터	방문,	SNS	등

복지포털(www.bokjiro.go.kr) 내 위기가구 도움 신청 창구를 마련하여 동주민센터를 내방하지 않고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채널 개설(’22.5.9 ~ )

▷	복지포털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	각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처리

‘온라인 복지도움 요청’시스템 (온라인 위기가구 신고체계)

동주민센터

대상자	조회	상담·지원

복지플래너 연계

본인,	이웃,	기관

복지도움	필요,	위기가구	발견

위기가구 인지

본인,	이웃,	기관

서울복지포털	복지도움	요청하기

복지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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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구	돌봄시스템

・연간모니터링	교육		

・통합복지	상담역량	교육

・복지상담	실무매뉴얼

・방문간호사	협력	

현장대응력 제고
(사회복지 담당직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39종)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	등		

・	이웃,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	주민발굴

・시민	최접점	기관	협력	발굴

사회적 고립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우리동네돌봄단	역량강화	교육	추진

・우리동네돌봄단	실무매뉴얼	제작	배포

・AI안부확인서비스	고도화	추진

・스마트플러그	야간·휴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장대응력 제고
(우리동네돌봄단 역량강화‧시스템 고도화)

대상가구	생활실태,

주거,	건강상태,	

경제활동,	복지욕구	

등	확인

빈곤 위기가구
복지상담

가정방문

동주민센터
내방

전화 등 기타

위기단계

(격주1회)

1단계

(월1회)

2단계

(분기1회)

3단계

(반기1회)

4단계

(연1회)

연간모니터링 대상자
(빈곤 위기가구)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사회적
고립가구

신속한	위기상황	및	안부확인,

생활관리(운동·건강·식사·약복용·불편상황	등),

정서적	사회적	관계망	형성

전화방문을	통한 

안부확인(주1회),

사회적관계망	형성

-	고독사위험군	중	동의가구

-		AI	자동전화	안부확인(주1회) 

추가3회	연락	후	현장출동

-	고독사위험군	중	동의가구

-		전력량·조도	변화	확인, 

위험신호	시	전화	및	출동

사회적 고립가구 안부확인서비스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

복지서비스	거부가구	현장지원

우리동네
돌봄단

AI 
안부확인
서비스

스마트
플러그

위기가구 모니터링 체계도

복지급여	수급자	가구	중	실태조사	결과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인	경우

고립	위험상황과	빈곤	위기상황을	구분하여	대상별‧상황별	맞춤형	모니터링	강화

[고립위기]	AI안부확인서비스	등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와 우리동네돌봄단으로 연계

[빈곤위기]	연간모니터링	위기도 단계(위기,	1	~	4단계) 설정하여 동주민센터 가정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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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대상자	연간모니터링	시스템

 •  사업개요

  ▷	 	’20.12월	서초구	방배동에서	발생한	기초수급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모니터링의	강화를	위해,

  ▷	 	자치구별	복지대상자(기존	수급자	및	신규발굴자)에	대한	연간모니터링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정기방문을	의무화하여	’21.2월부터	서울시	25개구에서	전면	시행하고	있음

   ※	기초수급자	사망사건

	 	 	’20.12.3일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에서	60세(여)	수급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노숙중인	사망자	아들을	통해	

모친의	사망사실을	인지함

 • 	모니터링	대상	:	약	30만	가구	(’22.12월말	현재)

기존
대상자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수급자	외	주기적	모니터링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신규발굴
대상자

・전입‧신규책정	수급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통해	발굴한	대상자

	 -	행복e음	발굴시스템	및	상시적	발굴체계	활용(지역복지공동체	등)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및	기타	취약계층(장애인,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	주변	발굴‧신고	대상자,	경제상황	악화로	내방한	상담자	등	주기적	복지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	등

 •  사업	내용	:		복지대상가구를	위기도	분류표*에	따라	위기도를	총	5단계로	설정하고,	위기도에	따라	주기

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2.4/4분기	현재	총	30만	취약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시행중임	

 -	 위기(격주1회),	1단계(월1회	이상),	2단계(분기1회	이상),	3단계(반기1회	이상),	4단계(연1회	이상)

 •  세부	업무	절차

동주민센터

②
방문상담 준비

(대상자와	방문일정	협의)

동주민센터

③
계획에 따라 방문상담 진행

(실태파악	및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동주민센터

④
상담 후 조치

(전산시스템	입력	및	 

서비스	제공	등)

동주민센터(구	총괄	계획)

①
연간 모니터링 계획 수립

(대상자별	위기도	구분)



232서울시복지재단

가구특성별	위기도	분류표

위기도 단계 주기 가구특성

①
위기
단계

격주 
1회	이상

・장애‧노인‧질병 1인 가구 중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우울,	자살위험	등)이	의심되며,	주변에 돌봄가능한  

가족‧친지 등이 없는 1‧2인 가구 등

・	정신장애인,	해체위기,	조손가구	등	개별서비스	연계	통한	복지증진외에	 

상담,	심리치료,	생활관리	등	직접서비스 통한 기능회복(개선) 필요가구

・	재난(폭염‧한파‧집중호우	등)	발생,	코로나19	등	긴급	상황에	따른	 

수시	집중	모니터링	필요가구

②
1단계

월 
1회

・일상생활	관련	욕구,	자발적	문제해결	능력	관련	욕구를 복합적으로 가진 가구

・2인 이상 가구 중 1인이 장애 또는 질병으로 기본적 생활이 어려운 가구

・통반장	등에	의해	위기상황으로 신고된 가구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우울,	자살위험	등)이	의심되며	주의가	필요한	가구

・	안부확인서비스	미신청한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고,	중저)	중	알콜릭	및	기저질환	있는	가구

③
2단계

분기 
1회

・	외부	사회서비스(사례관리)	지원중인	가구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방문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등)

④
3단계

반기 
1회

・	일상생활과	관련된	단순한	욕구만	가진	가구 

(단순서비스	가구	:	금품후원,	급식지원,	집수리	등)

⑤
4단계

연 
1회

・	공공부조	및	법정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이	가능한	가구 

(현	보장내용외	기타	다른	욕구가	없거나	잠재된	가구)

・장기	입원	등으로	사례관리	추진이	불가능한	가구

	 ※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	및	우리동네돌봄단	돌봄을	거부하는	고립위험	수급가구는	연간모니터링	위기도	2단계	이

상으로	설정하여	동	복지플래너	모니터링	정기화

�	 AI‧사물인터넷(Iot)	활용	고립	위험가구	스마트	안부확인시스템	

	 1)	 AI안부확인서비스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안부확인시스템이	자동전화를	걸어	수신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이를	자치구에	전달

(통화내용	자동분석)하여	관리

 • 	사업대상	: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	 	’22년	AI안부확인서비스	사용자	및	’23년	서비스	신규	발굴	사용자

	 ※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	‘사회적	고립	고‧중‧저	위험군’		

 • 	사업기간	:	’22년	10월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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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운영절차

①
AI안부확인서비스 계획 수립
(사회적 고립가구 2.7만명 대상)

동주민센터(구	총괄계획)

③ 
AI안부확인콜 발신

등록한 요일 / 시간에  주1회 전화발신

A	→	대상자

②
AI안부확인시스템 대상자 등록

서비스 이용동의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동	복지플래너

④ - 1
안부확인 및 건강상태 응답

건강상태 및 안부확인

대상자	↔	AI

통화연결시

④ - 2
통화연결 실패시 설정한  

횟수/주기 만큼 재발신 ( AI )
30분 ~1시간 간격 2회 실시 (총3회)

AI

통화	미연결시 ⑤
통화 미수신 가구 현장확인
・담당 구역별 활동

・전화/방문 후 활동일지 작성

동	복지플래너 
(또는	우리동네돌봄단)

⑥
결과 조치

전산시스템 입력

및 서비스 제공 등

불편사항 해결

동	복지플래너

 •  수행인력	:	동주민센터	고독사	담당	및	복지플래너

	 2)	스마트	플러그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고독사	위험	중장년	1인	가구의	실시간	안전	확인

	 	 ※	 	IoT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플러그를	통해	전력량	및	조도	변화	추이	확인

으로	고독사	위험	방지

 • 	지원대상	:	市	및	자치구	자체	조사에	의거	발굴한	고독사	위험	1인가구

	 	 -	 	종로구	등	21개구	총	3,911가구	대상	모니터링	운영	중(구비	운영	포함)

 •  사업기간	:	’20년	10월	~	계속

 •  운영체계	:	기기	설치	→	실시간	위험신호	모니터링	→	긴급조치(맞춤형서비스	제공)

위험신호 감지 시 긴급 출동 및 조치

맞춤형서비스 연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고독사 위험가구
스마트플러그 설치

동주민센터 모니터링 (PC, 휴대폰)

구분 관심	단계 위험	단계 심각	단계 기기	점검

일반 40시간 50시간 60시간

50시간위험군 26시간 36시간 46시간

고위험군 14시간 24시간 34시간

문자전송 X ○ ○ ○

-	10시간 +	10시간

일반	/	위험군	/	고위험군	문자	전송	시간

 •  수행인력	:	동주민센터	고독사	담당	및	복지플래너

	 	 ※		’22년	10월부터	야간	및	휴일에	발생하는	스마트플러그	위험신호에	대한	모니터링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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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울살피미앱	운영

 •  사업기간	:	’21.6월	~	계속

 •  사업대상	:	고독사	위험	중장년	1인가구	및	돌봄사각지대	주민

	 (스마트기기	미설치자	및	우리동네돌봄단	등	인적안전망	모니터링이	어려운	대상자	우선)

 • 	사업내용	:	서울	살피미	앱	설치로	상시적	안전확인	및	신속한	위기대응

	 4)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IoT)	사업

 • 	사업대상	:	13,000가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안전	취약어르신)

	 	 ※	자살(우울)위험군,	관계단절,	시‧청각장애,	치매(의심),	고령	등	고위험군	우선	선정

 •  사업내용	:	가정	내	취약어르신의	실시간	안전	확인

 • 	운영체계	:	기기보급[1단계 ]	→	기기모니터링[2단계 ]	→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3단계 ]

이상 · 의심시, 
긴급조치(119 신고 등) 및 

복지서비스제공

취약어르신 
가정에 기기설치

생활지원사 : 
URL 주소 링크 + 수행기관(DB관리자)에게 

실시간 자료전송 및 모니터링

�	 우리동네돌봄단	통한	고립위험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  추진근거

  ▷	「市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7조

  ▷ ’23년	우리동네돌봄단	운영계획(안심돌봄복지과	-7065,	’22.12.23.)	

 •  추진지역‧활동인원	: 25개	자치구	1,200명(2023년	기준,	연도별	변동	가능)

 •  활동내용	:	洞	단위	고독사	위험가구	안부확인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활동	지원

  ▷	필수임무	:	가정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月	약	40명	내외	돌봄/1인)	

  ▷	산책‧취미활동	등	사회적	관계망	지원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	참여	70개동주민센터)	

 •  활동조건	:	월	48시간	내	/	주3일	/	1일	4시간	이내(2023년	기준,	연도별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1인당	활동비	396천원(세전)	/	상해보험비‧교육실비‧기타	운영비	등

 •  활동실적(’22년	실적)
(단위	:	명,	건)

’22년 
정원

’22년 
활동인원

모니터링 지원연계

소계 전화상담 가구방문 소계 공적지원 민간자원 기타*

1,200 1,055 920,109 762,321 157,788 104,476 13,349 74,018 17,109

	 	 *	기타	:	가사정리	등	청소,	유관기관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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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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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17
서

울
시

주
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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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인식)	복지대상	증가에	대응한	동주민센터	공무원의	돌봄	활동	지원	

	 •	공공부문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안부확인을	위해	2017년	도입됨

	 •	돌봄대상자의	복지수요는	돌봄단을	통해	공무원이	전달받아	공무원이	대응해야	함

	 (돌봄	대상)	연중	고독사	위험가구로	판별된	지역	주민	중점	대응	목적

	 •	돌봄단은	고독사	위험가구	안부확인	등을	위한	전액	시비	지원사업임

	 •	따라서,	돌봄단별로	고독사	위험가구를	매칭하여	중점	관리하는	것이	원칙임

	 •	연중	빈틈없는	위험가구	관리를	위해	2023년부터	12개월	운영	중	

	 (역량	강화)	활동안내서에	기반한	돌봄단	역할‧활동	등에	대한	인식	제고

	 •	공무원	및	돌봄단	자체	학습을	위한	2023년	활동안내서	배포(시-복지재단	제작)

	 •	활동안내서에	기반한	자치구	자체	교육	및	돌봄단	활동일지	작성	내실화	권장	

공무원이 알아야 할 우리동네돌봄단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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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복지재단)

 •  추진근거	:	’22년	사회적고립가구	발굴‧지원	개선대책	(지역복지돌봄과-27995,	’22.8.5)	

 •  설립목적	:	사회적	고립	위험에	놓인	시민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고독사	예방

 •  설치일시	:	2022.10.01.

 •  설치	:	서울시복지재단	내	지역복지본부	산하(2개팀)으로	구성

 •  조직구조

고립가구총괄팀 지역협력지원팀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공공복지지원팀고립가구지원팀

지역복지본부

 •  팀	업무

팀명 핵심기능 주요사업	

고립가구
총괄팀

・고립가구	스마트복지	운영지원

・고립가구	위기대응총괄시스템	구축

・고립가구	인식개선	및	홍보

・스마트플러그(IoT)	야간‧휴일	관제,	AI	안부확인	지원

・고립가구	IoT‧AI	서비스	효과성	조사와	품질관리

・고립가구	위기대응총괄시스템	구축

・고립가구	인식개선	포럼	및	홍보

・고립가구지원	정책개발	자문단	운영

고립가구
지원팀

・고립가구	현장대응지원	및	자원연계

・고립가구	현장중심	지원모텔	‘잇다+’

・고립가구	지원인력	활동	및	역량강화

・고난이도	고립가구	현장대응지원	

・현장중심	거부가구지원	모델개발	‘잇다	+’사업

・위기가구	법률‧금융	서비스	연계

・120연계	자치구	[복지상담센터]	운영	지원	

・광역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개발	

・공공‧민간	현장	거부가구지원	매뉴얼	교육

・우리동네돌봄단	매뉴얼	교육	및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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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및	세부과제

고립가구(거부가구)
현장중심 집중지원 

고립가구(거부가구)
현장중심 집중지원 

고립가구(거부가구)
현장중심 집중지원 

고립가구
현장대응지원 및

자원연계

사회적고립가구 발굴 지원 컨트롤 타워

사회적고립가구	발굴	지원과	사회적	고립	예방	

	공공·민간에서	의뢰된	고난이도	고립가구	현장대응지원	

	고난이도	고립가구(거부가구	등)	사회도약	참여비	지원

	고독사	예방	공동대응	협의체	운영	시범사업	신규	추진

	광역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개발

	120연계	자치구	[복지상담센터]	운영	지원

	위기가구	법률·금융	서비스	연계

	‘잇다	+’	사업	협력기관	운영	및	역량강화	지원

	‘잇다	+’	사업	협력기관	성과관리	지원	및	확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협력사업(모금회)

 -	모금회	사업	수행기관	운영	및	역량강화	지원

	 -	수행기관	일몰	대비	성과관리	및	지역안착화	지원

	고립가구	스마트플러그(IoT)	야간‧휴일	관제

	고립가구	IoT‧AI	서비스	효과성	조사와	품질관리

	고립가구	AI안부확인서비스	운영	지원

	고립가구	위기대응총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고립가구	인식개선	포럼	및	홍보	강화

	 -	포럼	3회,	인식개선	영상개발,	홍보물	제작

	고립가구지원	정책개발	자문단	운영

	우리동네돌봄단	역량강화	지원

	공공기관	현장	및	거부가구	지원	매뉴얼	교육

비전

목표

세부 과제

고립가구(거부가구)
현장중심 집중지원 

 	 센터	주요	사업대상

구분 인원 센터	주요	사업 지원	역할

중장년	
1인가구	
실태조사

조사 
거부

35,984명

� 지원	거부가구	중점대응

(※	기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잇다’),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	연계	예정)

민관	협업	통한 

위험군	발굴 발굴

지원

� 

역량강화/ 

정책개발

조사 
완료

36,265명

(고독사위험군)

� 위기대응시스템	총괄관리

(※	우리동네돌봄단,	AI안부전화	등)

우돌단	전화,	방문 

통한	안부관리

사회적	고립지원센터 
주요	사업대상(’22년)

5,000명*

(스마트플러그 

지원대상)

� 위기대응시스템	총괄관리

(※	스마트기기,	민간경비업체	등)

민간경비업체 

야간‧공휴일	포함 

상시	모니터링

	 *’22년도	민간경비업체를	활용한	센터	집중	지원대상으로	사업확대에	따른	대상인원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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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1)	고립가구	발굴	및	거부가구	지원강화

 • 	사업대상	:	25개	자치구‧425개동,	복지기관,	광역자원	등

 •  사업내용	:	공공,	민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구분 공공 민간 지역사회	

서울시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지원 

체계마련

사업명 고립가구	사회도약지원
고립가구	현장중심 

지원모델	개발	‘잇다	+’**

자치구	고독사	예방	협의체, 

광역자원	개발	및	연계

사업 
대상

공공	데이터(39종,	실태조사)

고위험군, 

미동의	고립(거부)	가구

주거취약지역	중심의	

고립(거부)가구
사회적	고립가구

추진 
방법

사례의뢰(구‧동	→	재단),	 

현장조사, 

사례관리기관	연계,	 

솔루션지원	등

민간복지기관 

30개소	선정	/	 

아웃리치,	네트워크,	 

주민조직활용	발굴	

고독사	예방 

사회	환경	조성,	 

민관	협력을	통한 

발굴	및	자원연계

	 	 **	잇다	+’	:		지역복지관이	새로운	사회적고립가구를	찾고,	지역별	고립가구	대응	및	지원체계를	만들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	 	지원거부	가구	등	고난이도	고립가구	‘사회적고립지원센터(복지재단)’	현장대응	지원

洞,	자치구

고난이도	고립가구	
발굴	공유	요청

연계관리 요청

洞,	복지재단,	복지관

요청	후	7일내
고립도	파악	

대상자	합동	방문

복지재단,	복지관

사회도약참여비	지원
(서비스	참여	유도)
사례관리	기관	연계

관리/지원연계

복지재단

사례관리	기관	추진	
사항	모니터링	및	지원

모니터링

  ▷ (발굴) 자치구‧동에서 신고‧상담시 접촉한 복지서비스 탈락자, 위기징후 가구

	 	 	 -	 복지서비스를	거부하거나	각종	조사	결과	확인된	고립	위기가구	등	

	 	 	 -	 고립	위기가구이나,	접촉‧관계‧서비스	지원을	거부하는	가구	등	

   

・서울시	고독사	실태조사	위험가구(고위험,	중위험,	거부가구	등)

・보건복지부	위기정보	44종	해당	가구(수급탈락	가구	포함)

・미동의	가구(정신질환	등)

  ▷ (지원/연계) 고위험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및 광역자원 개발‧연계

	 	 	 -	 	대상자	합동방문,	자치구‧동	권역별(4개,	2인	1조)	조사	지원

	 	 	 -	 	생활실태	상담	및	자원연계,	지역	사례관리기관	연계를	통한	사례관리	지원

	 	 	 -	 	통신사,	경찰서,	소방서	등을	통한	지역	사회	내	다양한	기관	참여

	 	 	 ※	지원거부	가구	사회활동	참여	위한「사회도약	참여비」지원(20만	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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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4시간	스마트돌봄	운영	안정화	및	품질관리

 •  사업대상	:	서울시민,	25개	자치구‧425개동,	복지기관

 •  사업내용	:		스마트돌봄	시스템(스마트플러그‧AI안부확인서비스)	운영지원,	위기대응총괄시스템	구축,	

스마트돌봄시스템	효과성	조사	및	품질관리	등

 •  추진방법

  ▷ 스마트플러그	야간,	공휴일	대응	위한	민간경비업체	용역계약,	소방/경찰	등	지역	내	MOU	체결

・	loT	/	우돌단	대상	활동	및	 
위기가구	모니터링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 

야간	/	휴일	모니터링 
(현장출동	및 
응급연락)

민간경비업체

・loT기반	주간모니터링	

・우돌단	전화/방문	점검	

・고립가구	주요사항	기록

자치구·동주민센터

고립	+	@(건강위기, 
주거위기,	돌봄부담	등) 

고위험	가구	발굴

서울시

  ▷		AI안부확인서비스	시나리오	품질관리	및	매뉴얼	제작을	통해	고위험가구	안부확인	및	정서적	지원	강화

  ▷	스마트플러그(IoT)·AI	서비스	효과성	분석	및	품질관리

  ▷	위기대응총괄시스템	DB구축	및	유기적	협력	위한	네트워크	정례화

 3)	현장역량강화	및	인식개선	확대

	 •	 	사업대상	:	공공·민간	사업담당자,	우리동네돌봄단(1,200명),	서울시민	

	 •	 	사업내용	: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현장	역량강화,	인식개선	지원

구분 현장역량강화 인식개선	 사회적	고립	

이해도	향상	

및	부정적	

인식	개선	

공공·민간	담당자 거부가구	지원	교육,	간담회 홍보	리플렛,	영상	제작‧배포

우리동네돌봄단‧시민 신규/기본(온라인)/심화	교육 포럼,	언론홍보(신문,	TV등)

  ▷	 	우리동네돌봄단	매뉴얼(22년	발간)	기반으로	역할	및	활동방법	안내

  ▷	 	자치구‧동주민센터‧우리동네돌봄단	기본/심화교육(※	교육센터	연계)

-	 	우리동네돌봄단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온라인	교육	지원	

-	 		25개	자치구별	찾아가는	심화교육을	통한 

구	단위	협력체계	마련	

▷	 	사회적	고립지원	포럼	개최로	공론화	주도

(’23.3월	~10월)			

▷	 	세대별	다양한	타겟	매체	활용하여	홍보 

접근성	확대
우돌단 기본교육 과정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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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봄SOS 서비스

 	 사업개요

	 1)	주요내용	:		장기적	서비스가	아닌,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10대	돌봄서

비스”를	신속히	연계‧제공

	 2)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기본적으로	돌봄	욕구를	가진	서울시민(성인)은	모두	이용	대상임

	 •	 	아래의	3가지	적격	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용	가능함

	 	 ※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는	이용자의	시급성‧심각성에	기초함(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지	않음)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	어려운	경우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위급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이용자	또는	제공인력‧제공기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위급상황	해당)

이용자	차원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	차원

・사고	및	수술,	퇴원	후	회복기

・급성기질환	발생에	따른	수발	필요	상황

・주	돌봄자의	감염	등	객관적	위급상황

・서비스	제공	거부	및	미연계	상황

・제공인력	부재	및	교체	기간

・제공인력	감염	등

	 2)	비용부담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	이용료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본인	부담

2023년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1인	연간	최대	지원	금액	:	160만원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441737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3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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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외승인

	 •	 	1회에	한하여	주민센터	자체	돌봄회의로	연장승인	가능	(최대지원금액	범위	내)

	 •	 	최대지원금액(160만원)	초과	필요한	경우,	2회	이상	돌봄연장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요건에	일부	

충족하지	않으나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등

  ※	구청	담당자와	먼저	상의한	후	진행할	것

 	 지원절차

	 •	 	돌봄매니저에	의한	신청부터	종결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이용자	확인

시급성	판단

➊

신청 접수

[제공기관]

업무수행

➍

서비스 제공

욕구·상황	상세	파악

시급	사례	긴급	출동

➋

현장 방문

결과보고	확인

이용금액	정산

➏

사례 종결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관	의뢰

➌

돌봄계획 수립

돌봄매니저

현황	파악

➎

모니터링

욕구표출

및 발굴

이용자 

만족도 조사

7일	이내

(시급	사례	72시간)

접수후	14일	이내

(시급	사례	7일)

중장기 돌봄연계 :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	신청‧접수	:	찾아가는	복지,	직접방문,	120다산콜,	사각지대발굴,	타기관	의뢰서비스

 * 서비스 제공기관	:	자치구와	업무협약	체결한	재가‧요양‧생활시설	등으로	제공인력	파견을	통한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10대	돌봄서비스)

 •  수가체계의	5대	단기	돌봄서비스	:	3가지	적격판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구분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개요
가정방문,	

당사자	수발

단기간	 

시설	입소

필수적인	

외출활동	지원

간단한	시설	수리‧보수

가정	내	대청소,	방역위생

기본적	식생활 

유지	위한 

식사배달

세부
내용

신체활동, 간병, 가사

취사,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지원 

병원동행,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식사제공 및 수발 

교육훈련서비스

	 일상생활적응,	건강 

관리,	낙상예방	등 

병원동행지원 

통원치료	지원

이용자 건강 및 일상 

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 

적인 외출 활동 시 동행

병원,	약국,	관공서,	 

은행,	시장,	마트	등

1. 가정내 소수리

2. 대청소 및 방역

3. 세탁서비스

식사조리 후 

가정까지 배달

제공 
기관

・사회서비스원

・	장기방문요양기관	등

・단기보호시설

・장기요양기관	등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자원봉사단체,	일자리사업단	등

・	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사회적기업	등

운영 
수가

1시간 23,480원

연간	최대	60시간

1일 63,250원

연간	최대	14일

60분 15,400원

연간	최대	12회

60분 15,400원

재료비	연간	15만원	이내

1식 8,900원

연간	최대	30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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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가체계의	5대	중장기	돌봄연계	:	3가지	적격판단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가능

구분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개요

일상적	안부, 

야간	안전,	 

말벗	등	정서지원

건강상담,	검사,	 

투약,		영양관리,	 

의료관리	등

돌봄관련	문제	상담,	 

서비스	기관 

정보제공	및	연계

복합적	욕구 

대상자	사후관리	

저소득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등 

연계

세부
내용

서울시‧자치구‧ 

동 단위 안부확인 

프로그램 연계

우리동네돌봄단	등

보건소 건강돌봄팀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관내	의료기관	등 

자원	활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돌봄제도 연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구 통합사례관리 등 

연계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서울형 긴급 

복지지원, 서울시 

희망온돌 위기긴급 

지원 등 연계

제공
기관

・	자원봉사단체,	 

복지관

・	동주민센터	등

・	보건소	

・	공공‧민간의료 

기관	등

・	장기요양기관

・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

・	자치구,	 

동주민센터

・	자치구,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1)	필수서류	:		돌봄SOS	서비스	이용	동의서  

	돌봄SOS	서비스	제공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	연장승인,	예외승인(추가)	:	대상자의	상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진단서(소견서),	약제비영수증,	현장실태사진	등

 	 처리방법

	 1)	지원가능	대상자	경우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①	초기판단체크리스트	②	현장확인	체크리스트	③	돌봄계획서	

④	서비스제공의뢰서	⑤대상자	필수서류(돌봄SOS서비스	이용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첨부하여	

내부	결재

		 •	 	행복e음에	상담‧지원	이력	남기기

	 2)	예외승인	경우

	 •	 	주민센터	진행	연장승인(1회)	

	 	 -	 위	1)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돌봄회의록	반드시	추가	작성하고	내부결재

	 •	 	그	외	연장‧예외	승인

	 	 -	 구청	담당자와	먼저	상의한	후,	구청에	돌봄회의록과	증빙서류	공문	제출

	 3)	모니터링,	종결처리

	 •	 	지원	중,	변동	발생	경우	모니터링	입력	/	서비스	종결	시,	종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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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생복통)	입력방법

	 1)	대상자	접수

					 	홈	⇨	돌봄SOS서비스	⇨	신청관리	⇨	접수등록	⇨	대상자	내용	입력	⇨	돌봄계획수립	⇨	의뢰하기	

⇨	의뢰	/	서비스결과보고관리	⇨	저장

	 2)	돌봄회의,	모니터링,	종결보고

	 	홈	⇨	돌봄SOS서비스	⇨	신청관리	⇨	대상자검색	⇨	통합보고서	탭	⇨	통합보고서	추가	⇨	진행유형

(돌봄회의,	모니터링,	종결보고	택1)	⇨	주요내용	입력	⇨	저장

 	 (소득조사 필요시)	행복e음	입력방법(①②모두	실시)

	 ①	그	외	메뉴	보기	⇨	오픈마켓	⇨	신청관리	⇨	서비스	신청	⇨	정보입력	⇨	저장	⇨	신청상태관리	⇨	접수

	 ②		그	외	메뉴	보기	⇨	오픈마켓	⇨	조사대상자	현황	및	관리	⇨	서비스명	“돌봄SOS서비스”	⇨	대상자	

클릭	⇨	공적자료요청의	“요청”	체크	⇨	하단	공적자료요청/취소	>	저장

 	 상담시		

	 •	 	중위소득	100%	넘을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	안내

	 •	 	타	돌봄	기능	서비스	중복	수혜	여부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게	돌봄서비스	제공해야	함

  (장기요양등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	복지관	반찬·급식	서비스	등)

		 •	 	단,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게	모든	돌봄SOS서비스가	연계	불가능한	것은	아님.	서비스	성격이	중복

되지	않으면	제공	가능함

※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에게	제공	가능한	돌봄SOS	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가능한	돌봄SOS서비스

등급 이용가능 급여

1	~	2등급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거편의,	식사배달

3	~	5등급 재가급여 주거편의,	식사배달,	단기시설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급여
5대	수가서비스	모두	가능

등급	외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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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SOS	동행지원서비스>와	유사	서비스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비교

구분 돌봄SOS	동행지원서비스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대상범위
돌봄이	필요한	시민

(3가지	적격	판단	기준	모두	충족시)

모든	시민

(코로나	등	감염질환	없어야	함)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전액	지원,	 

그	외	본인	부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료, 

그	외	본인	부담(기본	1시간	5,000원,	 

30분	초과시마다	2,500원	추가)

제공서비스 필수	외출활동	시	동행 병원	동행지원만	가능

지원한도 연간	최대	12회 1일	1회,	연간	이용횟수	제한	없음

유의사항 교통비	12만원	별도	지원
・교통비는	시민	본인	부담

・기초수급자	및	중위소득	100%	증빙서류	제출	필요

담당부서 자치구	및	해당	동주민센터 서울시	☎1533-1179

	 •	 	단기시설서비스	제공기관은	각	구별로	존재하지	않아	구별	협약된	인근	구의	단기시설	기관인	경우도	

있음

	 •	 	주거편의	서비스	중	LED등	교체서비스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기공사업자	아닌	일반	제공기관에서

는	진행	불가함

	 관련	규정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ED등	교체서비스가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LED	등기구	교체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서	예시하고	있는	‘전력부하설비’로써	이를	교체

하는	공사는	건축물의	전기공사에	포함되며,	경미한	전기공사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LED	등기구	교체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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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금융취약계층 종합지원

1.	금융	취약계층	종합지원

 	 사업개요

	 1)	주요내용	: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고통	받는	금융취약계층의	상황에	맞게	각종	구제제도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

	 2)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3)	지원절차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전문상담관이	1:1	상담을	통해	적정	솔루션	제공

예방

개선

자립

가계 
부채협업기관, 단체

LH,	의료기관,	동주민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신용회복위원회

각	구청,	민간복지관	등

서울

회생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단

다시시작법률
지원변호사

소비‧지출	관리가	막막한	서울시민

・동주민센터(찾동),	구청

・사례관리회의

・자활센터,	민간복지관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LH마이홈센터

・서울회생법원(NEW	START)

・한국자산관리공사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	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

악성부채	확대	예방

・재무상담,	찾아가는	금융교육·상담

・개인회생채무자	1:1	신용관리교육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워크아웃	안내

가계부채	규모	관리

・공적채무조정	지원

・개인파산·면책	필요서류	검토

・개인회생	필요서류	검토

・소송구조비용	지원(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연계

・긴급복지지원	연계

・채무자대리인	지원

・주거,	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동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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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현황

	 •	 	중앙센터	:	서울시복지재단	본관(서울	마포구	소재)

	 •	 	지역센터	:	11개소(구청	8,	시청	1,	LH	마이홈	1,	재단	흑석동	별관	1)

	 •	 	청년동행센터	:	재단	자체	설치(강남구	테헤란로	410,	선릉역	인근)

지역센터(중부권역) 지역센터(남·서부권역) 지역센터(북부권역) 광역센터

청년지원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총괄팀(중앙센터)

시청
센터

중구

종로구

서대문

성북
센터

성북구

동대문

성동
센터

성동구

광진구

마포
센터

마포구

은평구

양천
센터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
센터

영등포

용산구

동작
센터

관악구

동작구

금천
센터

금천구

구로구

도봉
센터

도봉구

강북구

노원
센터

노원구

중랑
센터

중랑구

청년동행센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2.	공적	채무조정	전문	상담	및	지원안내

 	 사업개요

	 1)	주요내용	:		금융복지상담	후	채무변제가	어렵다고	판단	시	개인파산	및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감면

받거나	탕감	받을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	다시시작	

법률지원	전문변호사들과	협력하여	공적채무조정	진행과정	전반지원

※	채무조정제도
과다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이자	또는	원금감면을	통해	채무	문제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제도

※	파산면책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

※	개인회생
과다채무	상태의	채무자가	일정	기간	자신의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년간	채권자에	

변제하고(최장	5년),	남은	채무에	대해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면제해주는	제도

	 2)	 지원대상	:	채무변제가	어려운	중위소득	125%	이하의	서울시민

	 	 	 (※	금융복지종합상담을	통해	공적채무조정제도에	적합할지	판단)

	 3)		지원내용	: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재무설계	등	종합상담	솔루션	제공	  

	개인파산‧회생	신청	준비	및	접수지원	  

	생활,	주거,	의료,	일자리	등	맞춤형	복지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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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적	채무조정	법무비용	지원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수임료	지원

※	채무자대리인	제도	:		채권자(대부업)의	추심‧독촉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리인

(변호사)을	선임하여,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

	 1)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5%	이하	서울시민으로,	센터	상담을	통해	공적	채무조정	접수(예정)인	자		              

	 2)	지원내용	: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선임	및	보수	지원

 	 파산관재인	선임비	납부	지원

※	파산관재인	:		개인파산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채무자 재산을 관리·환가·배당 등 파산절차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

	 1)	지원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서울시민으로,	센터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자 

	 2)	지원내용	:	법원	예납명령에	따른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예납금)	지원

	 3)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단,	추가로	50만원	한도내	지원가능)

	 ※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대상자의	법원결정금액,	가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여부	결정

 	 부채증명서	발급	지원

※	부채증명서	:		개인의 부채 사실에 대해 증명하는 문서로 법원에 공적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부채사실을 채권자로부터 발급받아 증명하는 서류

	 1)	지원대상	:	센터	상담을	통해	공적채무조정	중인	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자

	 2)	지원내용	:	부채증명서	발급대행	및	채권사별	발급수수료	지원

					 ※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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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복지	역량강화	재무관리	및	금융	교육지원

 	 재무	컨설팅

	 1)	주요내용	:	금융복지종합상담	후	금융지식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문	컨설팅	제공

	 2)	지원대상	:	서울시민,	금융취약계층	등

	 3)	지원내용	:	공공재무	상담도구(가정경제리포트)를	활용하여	전문	상담관이	1:1	재무상담	서비스	제공

	 4)	지원절차

・상담을	통해	재무상황	진단

・대안	마련	등	컨설팅

금융복지상담	지역센터

가정경제리포트	발급

금융복지상담	지역센터

대표번호	1644-0120

상담예약

 	 악성부채	예방을	위한	금융복지교육

	 1)	주요내용	:	악성부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다양한 금융복지교육 제공

	 2)	세부	운영	프로그램

구분
찾아가는	금융복지

교육	및	상담
사회복지직 

공무원금융교육
예비사회복지사 
금융복지교육

금융서포터즈 
양성과정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금융교육

대상

	서울시	소재 

자활센터‧복지기관 

및	서울시민

・	서울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7,	8,	9급

・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	전공

실습생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	서울시	거주 

1인가구

・	금융취약 

중장년	대상

내용

지역복지기관 

요청	시 

상담관이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만날	수 

있는	경제적 

위기가구	발굴과 

금융복지상담	연계

서울시	복지정책 

및	법률서비스 

안내	중 

금융복지파트 

진행

센터	전문상담관을 

강사로	하여	현장 

맞춤형	금융복지 

서포터즈	양성 

(기본	및	심화과정)	

・	1인	가구	대상 

부채교육

・	금융취약 

중장년을	위한 

경제교육	운영

절차

센터	요청	시 

일정	조율하여 

진행

서울복지교육센터	업무협력	추진

서울시복지재단 

및	센터	홈페이지 

공지

서울시	유관부서 

(1인	가구담당관	& 

평생교육과	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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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특화사업

 	 청년동행센터	운영	

	 1)	주요내용	:	청년	맞춤형	금융복지서비스(재무상담,	채무조정	지원,	금융교육	등)	제공

	 2)	이용대상	:	만	39세	이하	서울시	금융취약	청년(일반시민도	가능)

	 3)	이용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매주	수요일	오후	6시~오후	8시)

	 4)	이용방법	:	1644-0120	전화예약	혹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신청(예약필수)

	 5)	센터위치	:	(2호선)	선릉역	1번	출구	금강터워	4층(도보1분)

이용 안내
QR 코드

청년동행센터	블로그 청년동행센터	YOUTUBE 청년동행센터	오시는길

 	 청년	재무코칭	프로그램	운영

	 1)	대상	:	만39세	이하	서울시에	거주하는	금융취약	청년

	 2)	내용	:	청년	스스로	변화	가능하도록	금융관리	및	실행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재무진단	및	대안	제시

	 3)	지원절차		

재무현황파악
단계별 진단

단계별	측정
성장	로드맵	수립

코칭중심
재무목표수립

SMART	기법
심층재무목표	수립

1차 상담

재무 분석
복지자원검토

주거,	자산형성
복지자원	검토

맞춤형
대안제시

개인맞춤형
재무상담	보고서	제공

2차 상담

실행지원
사후관리

To	Do	List	
정보노트	제공

3차 상담

 	 금융위기	회생청년을	위한	『청년재무길잡이』	재무상담

	 1	 대상	: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29세	이하	청년

	 2)		내용	:	1:1	청년재무길잡이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수료증	발급

	 ※	수료증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고	도박	등	5개	결격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3년	미만)	

	 3)	이용방법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서울회생법원	청년재무길잡이	신청’)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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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감면 서비스 안내부	록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대상자
TV

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	2023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지역난방 
요금

시내‧외
유선전화요금

기초생활
수급자 면제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여름철(6	~	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취사용	1,680원/월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	~	3월)	148,000원/월 

기타월(4	~11월)	9,900원/월

월 

10,000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월	통화 

225분	무료

기초생활
수급자

해당 

없음

・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여름철(6	~	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

・	월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취사용	840원/월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	~	3월)	148,000원/월 

	기타월(4	~11월)	4,950원/월
월 

5,000원
・취사용	420원/월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	~	3월)	148,000원/월 

기타월(4	~11월)	2,470원/월

차상위 
계층

해당 

없음

・	월	최대 

8,000원	감면

※		여름철(6	~	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월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취사용	840원/월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	~	3월)	148,000원/월 

	기타월(	4~11월)	4,950원/월
월 

5,000원
・취사용	420원/월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	~	3월)	18,000원/월 

	기타월(4	~11월)	2,470원/월

장애인 면제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여름철(6	~	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취사용	1,680원/월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	~	3월)	72,000원/월 

	기타월(4	~11월)	9,900원/월

월 

5,000원

・		월	통화료 

50%	감면

・		월	통화료 

50%	감면 

(15,000원 

한도)	

기초연금
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월	최대	11,000원	한도)

※	TV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가구만 면제 신청

※	차상위계층(5개)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	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1인당 1회선 감면)

※	알뜰폰(MVNO)사업자는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에게	전용요금제로 감면 적용

※	시내‧외 전화는	가구당 1회선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

※	지역난방 요금감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기본요금	감면	중인	임대아파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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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감면	신청	안내

• 대상자	: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시각·청각	장애인에	한함

• 신청방법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콜센터(1588-

1801), 한국전력고객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	수신료	요금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신청	시	TV	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신분증	지참

• 기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사업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전기료	감면	신청	안내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한국전력고객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전기요금	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신청	시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신분증	지참

• 기타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주소지	한전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안내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	국번없이	1523),	고객센터(휴대폰	:	국번없이	114)	또는	가까운	이동통

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기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	알뜰통신사	가입자의	경우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복지할인	전용요금제	가입	가능,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인당 1회선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	안내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	가능 

(혹은	납부고지서	콜센터	전화를	통한	신청)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http://www.kogas.or.kr)	“도시가스	회사안내”	참고

•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최근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신분증	지참

• 기타	신청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정부24	및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안내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및	지사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신청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최근	지역난방납부고지서(열사용자번호확인용),	신분증	지참

• 기타	신청방법	:		해당지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kdhc.co.kr),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기본요금	감면	중인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등	제외)

시내‧외유선전화요금	감면	신청	안내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장애인

• 신청방법	:	고객센터(KT	:	100번,	SKB	:	106번,	LGU+	:	101번)

• 기타	신청방법	: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cyber.kepco.co.kr
www.bokjiro.go.kr
www.bokjiro.go.kr
www.bokjiro.go.kr
http://www.kogas.or.kr
www.bokjiro.go.kr
www.bokjiro.go.kr
kdhc.co.kr


•  금천구 독산4동 이상호 주무관 •  양천구 복지정책과 김태훈 주무관

•  용산구 용산2가동 고혜정 주무관 •  양천구 복지정책과 김동은 주무관

•  용산구 용산2가동 심지운 주무관 •  양천구 신월1동 김은미 주무관

•  관악구 행운동 김선아 주무관 •  양천구 신월4동 박종훈 주무관

•  마포구 공덕동 김경수 주무관 •  양천구 신월5동 이혜민 주무관

•  마포구 주민생활복지과 허보연 주무관 •  양천구 목4동 이진선 주무관

•  광진구 복지정책과 원지은 주무관

•  서울시 안심돌봄복지과 돌봄정책팀 팀장 김동은, 주무관 이선정

•  서울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박진용

•  서울복지교육센터 센터장 지일철, 팀장 임지연, 주임 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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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상담매뉴얼
활용
TIP

1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 	 	웹	주소	위에	마우스를	놓으면	손모양이	생겨요.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3 	 	각	사업의	지원	근거가	되는	법령도	궁금하셨죠?	 
법명 위에 마우스를 놓으면 손모양이 생겨요. 클릭하면 법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곳곳에	유용한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가 연결된 부분에는  연두색 테두리  가 있어요. 

 유용한 내용도 있고, 필요한 링크도 한번에 해결!!

 통합상담매뉴얼 다양하게 활용하시고 업무에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lick!

목차로	바로가기




